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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기능이나 형상이 변화하기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요인의 변

화에 맞추어 도시의 각종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들의 삶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한다. 특히최근 수십 년간 우리의 도시에서 일어난 인구 및산업의

과도한 집중은 각종 도시시설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유발하였고 주거환경의 질

도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정부는 주로 대도시의 노후불량주택을철거

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대체한 결과 도시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주거공

간을 확보하는데 괄목할만한성과를 보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조성된

고밀도의 주거환경은 기존의 주민생활양식이나 도시공간구조와는 부합되지 않

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간의 끈끈한 연대감이나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고 유 무형의 지역역사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주택과 인접하여 있

던 생활의 터전도 원격화되었다. 주민들은익명성 속에 우리 동네라는 의식이 희

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전체에서의 생활은 있으나 동네에서의 생활은 사

라지는 상황 을 맞게 되었다.

그러므로기존의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는쾌적하고효율적인주거환경을 조

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 대신 전통적인 공동체(커뮤니티)의 개

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주거환경정비의 기본개념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

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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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내 거주공간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물리적

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이충분히 고려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개발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

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정비방법

과 집행수단을검토하였다. 앞으로 본연구의결과를 바탕으로커뮤니티의 개발

정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공

간 조성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 동안 본 연구를성심껏 수행해온 계기석 연구위원, 천현숙책임연구원을 비

롯하여 연구심의회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준 김정호 부원장, 고철 진영

환 배순석선임연구위원, 민범식연구위원, 경원대학교박환용 교수 및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정석 연구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0. 12

국토연구원 원장 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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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도시 기성시가지내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계획적 개념에 의해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주거환

경의 열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구단위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

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주로 기존건물을 전면적으로 철

거후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써, 기존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거주하던 주민들이 재

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

면서 주민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과사회적 당위성이 증대하고

있다. 주거문제의 핵심이 모든 사람에서 적정한 주거 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적 환경정비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개념을 현대

적으로 실체화하는 동시에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정비방안과

집행수단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도시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나 새로 개발된 주거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기성 주거지, 그 중에서도 아파트단

지가 아닌 단독주택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아파트단지는 계획적 요소가 강하고,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단독주택보다 양호한 반면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의 환

경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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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 커뮤니티에대한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검토하였

고, 국내외 커뮤니티 개발제도를 통하여 주거환경정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국내도시의 기성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상연구지역으로는 안양시 박달동, 성남시 산성동, 부천시 소사본

동을 선정하였고 조사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및 수치지도 등을 활용하여 지역현

황을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및 지

역 특성과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성(locality), 공동

체성(communality), 유기체성(organism)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물리적

지역의 범위 및지역에 대한 인지도등을말하며 선험적으로규정되는것이아니

라 사회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위계성을 갖는 커뮤니티가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것을 가정한다. 공동체성은 동질감,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와정주의식등

을 포함한다. 유기체성은 커뮤니티가 주변지역과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독자적

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특성으로서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커뮤

니티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의 충분성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

소가 고루 갖추어져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

한 커뮤니티 개념을주거환경정비에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종

합적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중 지역성이 주거환경정비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지역주민

들이 우리 동네라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지역규모에 부합되는 계층적 주거환경

정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성은 주민상호간 연대감

증진과 교류를 위한 공공복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유기체적 특성은 기본적

경제기반의 구축으로 자족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개발의 내용은정치적 차원에서는주민의 조직화와 전문화를 포함하

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최소한의 자족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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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고 도시계획적차원에서는근린시설, 놀이터, 소공원, 주차장 등의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과거에는 철거후 재개발방식을 채택

하였으나 현재는 현지개량을 통해 커뮤니티를 보전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CDBG는 대표적인 종합보조금제도로서 주택만이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에 지원된다. 미국의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은 주택의 물리적 개선만

이 아니라 지역활성화라는 종합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주택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적인 연대감 조성에 정책의 주

안점이 놓여지고 있으며다양한 유형의 주체가 파트너쉽을 형성하며 주거환경정

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정비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의

관할업무이지만 중앙정부가 지원자로서 꼬뮌에 밀착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주민중심의 개선형 마을만들기(마찌즈꾸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중심의 활동

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파견제도 등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시설이 생기고 있고,

이를 거점으로 여러 가지 주민집단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불량주택개량의 차원에서 1960년대 이후 철거, 양성화, 이주

정착지사업, 자력재개발 등의 여러 방식을 적용되어 왔고 80년대부터는 합동재

개발사업이 실시되었고 89년부터는재개발을 적용하기 곤란한지역에 대해 주

거환경개선사업 이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현지개량방식을 주로 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못하다. 재개발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도

적으로 개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90년대 중반 이후 주

민들에 의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사례가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로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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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도입된 정비의 필요성과 그 전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지구에 대한 통

계자료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주민구성, 커뮤니티 시설 현

황,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동질감·소속감·근린관계, 주거환경정비방법과

정비주체 및 비용부담방식 등에 대한 주민의식 등이었다.

조사항목을 커뮤니티 구성요소별로 정리하여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지역성

측면에서는 행정동 을 자기의 동네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32.7%로 가장 높

았고 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는 골목길 이 49.3%로 가장 높았다.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90.3%가 이웃과의 동질성 여부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 88%로 나타났다. 정주의

식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면 주거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유기체성 측면에서

는 직장위치가 거주하고 있는 동인 경우 가 42.5%로 매우 높고 직업별로는 자

영업자 비율이 62.2%로 높았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생활기반이 있어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67%로 매우 높았다.

주거환경정비의 방향은 경제적 기반확충을 중시해야 한다 는 응답이 42.3%

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거주지

역내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

는 사회경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거환경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를 감안하여 지역성, 공동

체성, 유기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고유자원이나 역사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주민행사를 개최하거나 프로그

램을 기획하여 커뮤니티를 홍보하고(place marketing), 인접한 커뮤니티와 조직체

계의 정비를 통해 커뮤니티의 횡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시도할 수있다. 공동체성

차원에서는 주민조직화와 전문화가 주요 과제이다.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길,

가로화단정비 등 외에 지역공동체적 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단

위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문화형성을 중시하며, 특히 보육원·탁아소·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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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성 확보에

중요할 것이다. 유기체성 차원에서는 생산공동체운동이나 자활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여 소득을 높이고 직주근접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정비의 집행수단으로서는 정비계획 및사업체계를 구상하였고도시

계획 및 설계적 방법, 정비주체간의 파트너쉽 형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정비계

획 및 사업체계는 기존의 체계를 보완하여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되도록 하는 방

안과 새로운 제도(예컨대 커뮤니티정비계획, 커뮤니티정비사업)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은 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단위사업으로 물리적인 사항의 개선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방식에 적용한

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도시재개발관련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시에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 새로운 방식은 사업경계가 융통성

있는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지구의 물리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

제적인 사항도 개선하도록 하였다.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제도화하려면 물리적

문제중심의 대상구역 설정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의 구역설정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사업구역의 융통성과 커뮤니티 계층에 따른 중복적 지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므로 적절한 연계 속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설계적 방법에 있어서는 신시가지개발과 구시가지 정비를 연계하도록 하

고, 지자체가 기성 주거지내의 주거환경정비용 토지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용도개발(mixed use development)을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개념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소단위적응형 정비사업

을 실시하여기존도시맥락과조직의보전과적응을중심적개념으로할필요가있

다. 정비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주민의 주거환경정비조직의 육성과 관련주체

간 역할정립과 파트너쉽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연구에서는 물리적개선과 아울러주민들의사회경제적 측면의

개선을 꾀할 수있는 계획적 기반의조성, 주민주도로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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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조직화와 전문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민

간차원의 주거환경정비전문가의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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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서 론

본 장에서는 커뮤니티의개념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

경을향유하게하기위한연구를 함에 있어서그 배경과목적그리고 연구방법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연구의 전체개요와 예상되는효과 등을 파

악할 수 있고 후술되는 연구분야의 지침이 될 것이다.

1. 연구배경

우리 인간들의 주거환경은 물리적 구조물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인

간들의 생활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효용성이 저하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능률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

에서는 인구 및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서 주거밀도가 높아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자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서는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성시가지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충족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

하게 되었다. 대도시의 기성시가지는 계획적인 개념에 의하지 않고 자연발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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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이용효율성이 낮다. 주거

밀도가 높고 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어렵고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최근 수 십 년간 우리 나라의 주거지 개발 및 정비는 양적 주택수요의 충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주택재고의 증대는 이루어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주거기능 위주로 주거지가 형성되

므로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활동을 수

행하기 어렵다. 또한 도시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노출되어 주거지로서의 안전성

이 확보되어있지 않다.

주거환경정비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요소가 등한시됨으로써 지역간 이동성

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이루어져서 주

민연대감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역사성이 계승될 수 있는 커뮤니티 건설이 필

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주거환경정비는 주민들로

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협력자들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의요소들이복합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주거환경을정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업방식들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방식들은 주로 공공부문이

사업지구라는 한정된 범역에서 단발적으로 물리적 시설을개선하는데 중점을 두

어왔다. 그런 결과로불량주거지의물리적 조건을향상시키는데는어느정도기여

했지만 지역의 역사성이나 주민연대감들이 와해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지 못하는

등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정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환경정비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토착화되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한계점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대안적인방법으로주거환경정비시 커뮤니티(community)라는개념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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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

고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능 또는 시설 등의 측면에서 쇠퇴하고 있는 기성주거지를 대상으

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된 주거환경정비방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요소와 속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주거환경정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추진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역적 정체성을 제고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라는 의식을 형

성하는 동시에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국내외의 커뮤니티 연구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중심

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과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례분석을 시

도하였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

들을 수집하여 구체적인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들을 도출한다.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낙후된 주거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문제점과 주거환경정비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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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개념이 다차원적인 측면이 있고 다학문적인(inter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회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2) 연구범위

( 1) 공간적 범위

도시의 중심시가지와 배후주거지는 서로 성격이다르므로각종공공시설에 대

한 요구도나 정비방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중심시가지와 주거지를 한 연구

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주민간의 면대면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주거지를 대

상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지중에서도 신규로 개발된주거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성주거지에 한정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의 부천, 성남, 안양 등 3개 도시

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도시 중에서 어느 정도 커뮤니티로서의 경계가 구획

되고 주거환경이 낙후된 기성주거지역(안양시 박달동, 성남시 산성동, 부천시 소

사본동)을 선정하였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수행상 특별한 시간적 범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외의 주

거환경정비방식에 대한 검토는 유의성 있는 시기부터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국내사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시점은 2000년 10월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주

거환경정비 방안은 시행기반의 준비정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단기방안으로는 기존 주거환경정비체계 내에서 개념적인 정비전략을 정립

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행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장기방안

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체계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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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을 제시하게 된다.

(3 )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5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 주거환경 커뮤니티 커뮤니티 정비 등

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아울러 커뮤니티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동시에 관념적인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그 실체적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둘째, 우리 나라와 외국의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제도를 파악하고 구

체적인 몇 가지 정비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수도권 도시들의 기성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 수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정비의식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주거환경정비과제를 선

정한다.

넷째,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주거환경정비의 기본적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또

한 커뮤니티의 기본특성에 입각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사업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정비를 위한 방안과 사업프로그램들이 실천될 수 있는 계획

체계, 정비주체 등의 집행수단을 강구하여 연구내용들이 실천력을 갖도록 한다.

4. 연구의 기대효과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구성요소가 갖춰진편리하고쾌적한 주거지로의정비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에 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의 미래 비젼을 만

들어갈 수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고용기회 창출을 통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주거이동을 가급적 억제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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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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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커뮤니티의 어메니티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네라는 의식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하여 궁극

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개념적인

정립과 현대적인 관점의 재해석, 그리고 구체적인 정비프로그램과 집행수단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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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주거환경정비와 커뮤니티에 관한 개념적 고찰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를 위해 가

장 핵심이 되는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및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

와 커뮤니티 유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또한 커뮤니티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성요소의 전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커뮤니티 개념도입의 의의와

커뮤니티 개발내용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검토한다. 이는 커뮤니티의 개념을 현

대적 의미에서 실체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작업이며 후술되는 연구내용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는 다중의 외주 형태 중 주거와 이것이 직접 영향

을 받는 단위를 말하며 근접성이란 기준으로 볼 때 주택, 근린환경, 지역(도시 및

농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환경은 그 지역의 지형, 식생, 기후라고 하는

자연적 기초조건 위에시가지, 취락, 농경지, 도시기반시설과 같은 인위적구축을

더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적 실체이다.

제 2 장·주거환경정비와 커뮤니티에 관한 개념적 고찰 9



주거환경정비는 주거지의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여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민

의 주택난을 해소하여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기존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주거환경정비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거주자를 중시하는 정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이

런 과정은 거주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커뮤니티 개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거주자 집단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애착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

간적 기본생활욕구를 만족시키는 조건으로는 안전성, 건강성, 능률성, 쾌적성을

들 수 있고미국공중위생협회는 건강한 거주환경의 기본원칙으로서 기초적 생리

조건(공기, 일조, 조용함, 옥외공간), 기초적생활조건(근린관계, 환경의아름다움,

지역과의 조화), 전염병예방, 사고방지(지반, 화재, 교통안전) 등을 들고 있다.1)

<표 2- 1> 양호한 주거환경 구성요소 및 적용범위

기본

이념

구성요소 공간적 범위

항목 물적 환경 주택수준 근린주구 지구

안전성

자연재해 산사태, 수해, 지진

화재 연소위험성, 소화용이성, 피난용이

교통재해 차량과의 분리

보건성
위생 하수 배수, 일광 통풍 채광

공해 산업공해, 차량공해

편이성
교통편이성 철도, 버스

생활편익시설 근린상가, 중심상가

쾌적성

개방적 공간 공용공간

녹지 공원녹지

주택 주거수준, 주택의 질

경관 경관의 통일성

주 : 칸의 색이 진할수록 구성요소에 부합되는 것이다.
자료 : 三村浩史 저, 이영석 남승진 역, 1999,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p. 50을 재정리.

1) WHO, 1961, 주거의 공중위생문제위원회 보고(이영석 외, 1999,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p. 49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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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라 히로시(三村浩史)는 안전성, 보건성, 편이성, 쾌적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를 주택, 근린수준, 지구로 구분하여 각 구성항목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하는가를 정하고 있다(<표2-1>참조). 예를 들어 교통재해를 막기 위해

차량과 분리는 근린주구와 지구수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고 쾌적성을 위

한 주택의 질은 주택수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커뮤니티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커뮤니티의 개념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해, 종교, 국적,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사

회나 공동체 , 큰 사회 중 공통의 특징을 가진 집단 또는 사회 등이다.2) 국내

의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

속을 꾀하는 사회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3)

일본 국민생활심의회 커뮤니티문제 소위원회에서는 생활의 장에 있어서, 시민

으로서의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개인 및 가정을 구성 주체로 하여, 지역성과

여러 가지의 공통목표를 가진, 개방적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성이 있는 집단

이라고 하고 있다.4)

R. Maclver는 커뮤니티가 전근대사회의 촌락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촌락공동체가 붕괴되고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통

칭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5)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광의 , 협의, 최협의를 구분하여 커뮤니티의 개념을 정의

2) 동아프라임영한사전, 1998, 제3판.

3) 대한주택공사, 1999,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방안 연구」, p . 54.
4) 일본 국민생활심의회 커뮤니티문제 소위원회의 보고서, 1969.
5) Maclver, 1917, Community : A Soci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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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광의로는 특정한 의미를 갖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으

로서 친족커뮤니티 또는 부족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한다. 협의로는 일정한 지리

적인 범역 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접촉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

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local community)을 의미한다.6)

커뮤니티는 근린지역과 혼용되고 있기도 하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까이 거

주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와 근린지역은 동일하다. 그러나 근린지역은 단순히

공동거주 또는 이웃간에 일상적으로 대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보다 좁은 지

역을 의미하는 반면커뮤니티는 하나의 도시보다는 적지만 근린지역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보다 강한 지역적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자의의식체계와 행동체계에의해지역사회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의 한 유형을 커뮤니티 모델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오꾸다 미찌히로(奧田道

大)는 행동체계에 있어서 주체화 - 객체화, 의식체계에있어서 보편화 - 특수화의

축을 교차시켜 지역사회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커뮤니티는주체적 행동체계와 보

편적 의식체계를 조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표 2- 2> 행동체계와 가치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모델 구분

행동체계

가치체계
주체적 행동체계 객체적 행동체계

보편적 가치의식 커뮤니티 모델 (자치형층) 個我 모델 (권리요구형 주민층)

특수적 가치의식 지역공동체 모델 (전통적 주민층)
전통적 anomie 모델

(전통적 지역무관심층)

자료 : 奧田道大, 1984, 「都市コミュニティの 理論」, p. 28.

5) 松本 康, 1990, 都市コミュニティの文化形成とライフスタイル, 「都市問題」, 제81권 제2호,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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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꾸다의분류에 의하면주체적 행동체계를갖더라도특수한 가치의식을형성

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공동체모델로 구분하고 있고, 주체적 행동체계를 갖고 보

편적 가치의식을 지향하는 경우를 커뮤니티 모델로 구분한다.7)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는지역적 차원의장소적 맥락으로서의 커뮤니티와공간

적 차원의 지역사회개념으로서의 커뮤니티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뮤

니티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장소기반 커뮤니티

(place-based community)는 공간기반 커뮤니티(space-based community)로 대체되었

음을 강조하면서 장소에 기반한 커뮤니티는 이제 중요성을 상실하였다고 본다.8)

Wirth는 규모, 이질성, 밀도의 개념으로 도시성을 정의하고 새로운 도시성이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주장한다. Wirth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규모가 크고, 이질적이고, 밀도가 높을수록 지역성에 기반한 커뮤니티는 점차 붕

괴된다는 것이다. 도시가 이질화되고 지역성에 기초한 삶의 와해, 거주지에서 대

면적 관계의 축소, 작업장과 이해집단에 기반을 둔 제2차적 관계의 발전 등으로

커뮤니티가 점차 해체되고 의미가 점차 축소되고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에 기

반한 대면적 관계가 점차 작업장이나 이해집단의 이차적 관계로 대체되어 간다는

것이다.9)

이에 대해 지역성에 입각한 제1차적 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을 지적하는 논의도

상당수 있다. 또한 이 두 관점의 조화되는 지점이 새로운 커뮤니티론인데 이런

논의를 펴고 있는 학자들은 관심결사체(interest association), 관심공동체(interest

communities)라는 새로운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10) 근린지역 안에서는 커뮤니티

가 해체되어 가고 있지만 네트워크 안에서는 아직도 커뮤니티가 건재하고 있다

는 주장도 있다.11)

7) 奧田道大, 1984, 「都市コミュニティの 理論」, pp. 28-30.
8) 예를 들면 사이버 커뮤니티와 같이 특정한 지역적 연고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커뮤니티의 등장은 이

런 설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9) L. Wirth, Urbanism as way of life," 1938 (W. Davies & D. Herbert,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p . 27-28에서 재인용).
10) W. Davies and D. T. Herbert,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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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과제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흔히 커뮤니티는 도시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물리적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과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집합

체로 인식되는데,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를 뽑아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

로는 G. H. HIllery가 대표적이다. Hillery는일반형 커뮤니티(generic community)와

농촌형 커뮤니티(rural community)로 구분하고, 일반형 커뮤니티에는 사회적 상호

작용과 생태학적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는 지리

적 영역과 지역이외 공통특징의 소유, 사회시스템과 개성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12)

2) 커뮤니티의 유형구분

커뮤니티의 분류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생태학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도시생태

학자들은 도시의 공간적 변이에 주목하여 커뮤니티를 도시내에서 분류해내고,

도시내 다양한 지역들에서의 사회변동을 서술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

였다.13) 사회지역분석(Social Area Analysis : SAA)14)이나 요인분석적 생태학

(Factorial Ecology)15) 등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요인분석적 생태학은 주거지

의 분류에는 활용도가 높았지만 주거지 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11) Wellman and Berkovitz, 1988, Social Structures, p . 47(이들은 현대에는 근린보다는 네트워크에 초점

을 둔 커뮤니티가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2) G. H. Hillery,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奧田道大, 1994, 「都市社會

のコミュニティ」, p. 2에서 재인용).
13) R. D. Mckenzie의 침투-경쟁-계승의 생태학적 과정이나 또는 R. Parks의 자연지역(natural area) 등

이 그런 예이다.
14) 사회지역분석(SAA)에 대해서는 E. Shevsky and W. Bell, 1955, Social Area Analysis를 참고할 수 있

다. 사회지역분석은 도시내 지역들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는 변수를 선별하는 이

론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런 변수를 이용하여 센서스 트랙을 구획해나가는 것이다.
15) 요인분석적 생태학은 요인분석을 도시생태학에 적용한 것으로 도시내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업무 등

을 수행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B. J. L. Berry, 1971, The Logic and Limitations of Comp. Fact.

Ecology", Econ. Geog., p . 47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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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변동론, 세대변동론, 커뮤니티변동론 등

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1970년대에 나타난 주거지변동론은 가족구성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도시 내에서주거이동이 일어나고 주거지변동에

따라 커뮤니티가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16) 또한 도시공간에서 침투-계승

문제를 분석한 E. W. Burgess의 논의도 커뮤니티의 변동모델을 찾으려는 시도의

하나였다.17) 커뮤니티 변동을 초래하는 침투유형으로는 중심업무들이 도심지에

서 밖으로확산되는(spill-over) 형태, 고층아파트건설등으로 일부지역의 인구밀

도가 증가하는 형태, 양질화 과정(gentrification), 지역 내에서 인종구성의 변화 등

이 있다. 그러나 사회지역분석이나 요인분석생태학 등은 모두 커뮤니티 내에서

삶의 질적 측면을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18)

<표 2- 3> Hojnacki의 커뮤니티 유형구분

유형

구성요소
새로 출현 중간적 전통적

지구크기 매우 큼 매우 작음 작음

사회적 특성 확산 동질적 동질적

지구 경계 공통경계없음 - 명확히 한정됨

외부위협 - 낮은 위협 높은 위협

만족도 매우 낙관적 약간 낙관적 중립적

근린조직 없음 없음 많음

하위영역간 상호작용 한정적 거의없음 조직화됨

개인적 상호작용 - - 있음

자료 : W. Hojnacki, 1979, What is a neighborhood"(W. Davies and D. Herbert, Community within

Cities, p. 56에서 재인용)

16) 주거지변동론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P. H. Rossi, 1980, Why Family Moves가 있다.
17) Park와 Burgess의 생태학적 도시론에 대해서는 R. Park & E. Burgess, 1925(1967), The City를 참고할

수 있다.
18) W. Davies and D. T. Herbert, 1993, op. cit., pp.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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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에는근린조직의 중요성에대한인식이 확산되면서 커뮤니티의유

형구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Hojnacki나 Warren& Warren 등의

유형구분이 대표적이다. Hojnacki는커뮤니티의 구성요소와만족도, 근린조직, 지

구경계 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Warren의 분류에 의한 통합적 근린(integral : integrated internally and externally)

은 모든 구성원이 큰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제도와 엮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적 중심이면서 동시에 대규모적이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교구적(敎區的, parochial : localized)근린은 인종적이

고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기충족적이고 독립적이다. 확산근린(diffuse :

inactively and poorly connected)은 새로운 하부영역이나 도심의 주택프로젝트와

같은 동질적 환경에서 나타난다. 거주자들이 공통의 유대감을 갖고, 거주자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적인 내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

<표 2-4> Wa rre n & Wa rre n의 커뮤니티 유형구분

구 분 형 태
정체성 상호작용 연계

소속감 활동적 행동 외부접촉

긍정적 준거집단

으로서의 근린

통합적 근린

교구적 근린 (지역화)

확산 근린

비긍정적 준거집단

으로서의 근린

징검다리근린 (단기체류)

유동적 근린 (잔여적 또는

혼합)

아노미적 근린

자료 : R. B. Warren and D. I. Warren, 1977, The Neighbourhood Organizer's Handbook, Indiana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징검다리근린(stepping stone : short-term stay)은 근린에 대해 동일시하는 정체

감 때문이 아니라 경력 출세를 위해, 또는 비지역적 목적 때문에 근린이 유지된

다. 유동적 근린(transitory : residual and mixed)은 급격한 인구이동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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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유형으로서 거주자들은 오래된 거주자와 신규이입자로 구분되고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이어서 그 결과 집합행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

노미적 근린(anomic : disorganized)은 거의 근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가 멀고, 외부 영향에 대해 보호해줄 수 있는 방어벽이 없는 특

성을 보인다.19)

Weening 등의 유형구분은커뮤니티 의식과근린활동의 활발성 정도에따라구

분된다. A 유형은 강한 커뮤니티 의식을 갖고, 근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정

보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 B 유형은 근린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의식이 약하다. 여기서는 행위에 대한 영향력이 없더라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된

다. C 유형은 근린활동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의식은 강하다. D 유형은

커뮤니티 의식도 약하고 근린활동도 별로 없다. 개인주의적인 근린으로 정보확

산이 느리고, 행위나 의견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

<표 2- 5> We e ning의 커뮤니티 유형구분

구 분
커뮤니티 의식

강 약

근린활동
＋ A B

－ C D

자료 : M. Weening, T. Schmidt and C. Miden, 1990, "Social Dimensions of Neighborhoods and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Program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그러나 이런 커뮤니티 유형구분들은 커뮤니티를서술적으로 구분한것으로 분

석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 커뮤니티를 개념규정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척도와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과 커뮤니티의 변동에 대한 설명은 해내고 있지 못하다.

19) R. B. Warren & D. I. Warren, 1977, The Neighborhood Organizer's Handbook. pp. 96-97

20) W. Davies & D. T. Herbert, 1993, op. cit., p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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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 1) 구성요소

미국의 사회학연구에서 수집된커뮤니티에 관한 94개의 정의 가운데 2/3 정도

가 공통요소로서 일정한지역(area), 사회적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통의 묶

음(common ties)을 포함하고 있다.21)

Davis와 Herbert는 커뮤니티 구성요소를 지역적 영역, 상호작용의 행동, 인지적

正體性, 역동적 변화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역적 영역에는 영역, 환경, 시설

등이 포함된다. 상호작용의 행동에는 활동과 시설사용, 비공식적 상호작용, 공식

조직, 경제적 활동, 정치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인지적 정체성에는 장소의 상징

성, 평가, 감정과 애착, 공통의 가치, 감정이입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기본 속성으로 공간적인 차원에서 일

정한 영역(territory)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성(locality),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사

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함께 하면서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을 형성하는 공동체성(communality), 구조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속

하기를 꾀하는 유기체적 속성(organism)을 들고 있다.22)

(2) 구성요소와 요소별 의미

커뮤니티의 물리적인 범위는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차이점을 보여주는 범주로 주로 생태학적 접근에서 많이 활

용되며 자연환경이나 인종, 소득 등과 같은 사회환경에 의해 구분된다. 행동이나

상호작용은 사람의 행동이나상호작용 등을 의미하며심리적 정체성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 갖는 태도를 말한다.

21) G. H. Hillery,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鈴木廣編 번역, 1978, 「コミュ

ニティの定義」, 誠信書房에서 재인용).
22) M. Ross, 1958, Case Histories in Communit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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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 Dav is & He rbe rt에 의한 커뮤니티 구성요소

영 역 주요한 차원 하위영역 공간적 범위

A. 지역적 영역

1.영역

2.환경

3.시설

4.형태

5.사회적 다양성

1.크기, 거리, 밀도

2.기후, 토지, 식물

3.오픈스페이스, 상점, 여가, 작

업장, 가정, 도로

4.디자인유형, 쇠퇴정도,

5.가족지위, 경제적 지위, 인종,

이동성,

1.가구

2.Block face

3.기능적또는제

한된영역

4.도시의 구

분된 영역

5.도시

6.지역

7.국가

B. 행위

(상호작용)

1.활동과 시설사용

2.비공식적 상호작용

3.상호적, 비공식적 협동

4.공식조직

5.정치적 참여

6.지원환경

7.경제적 흐름

1.쇼핑, 여가, 작업장

2.근린활동, 이웃, 가족

3.도구적, 정보적

4.커뮤니티, 교회, 축제

5.투표, 회의

6.자선, 정부

C. 인지적

아이덴티

티

지각

과

인지

1.장소적 정체성

2.인지적 지도화

3.아이덴티티

4.상징적 상호작용

1.이름짓기

2.지도화, 경계설정

3.인종, 사투리, 성, 연령, 의복

4.상징적 꾸밈, 영역설정

내부자 :외부자

(거주자 : 근로

자)

정서

적

(태도

와

동기)

1.장소의 상징성

2.감정과 애착

3.평가

4.성가심

5.안전-방어

6.권한부여

7.장소의 외관

8.잠재적 내포/참여

9.정의적

10.공통가치

11.감정이입, 소속감

1.자아의 고양

2.뿌리찾기

3.장소만족감, 평가

4.불만족

5.위협과 공포

6.통제정도

7.사회적 병리, 불만족

8.상호부조에 대한 기대

9.미와 질서

10.사람에 대한 영향과 응집

11.공통의 감정

D. 역동적 변화

1.단기

2.일시적(계절적 등)

3.장기

자료 : W. Davies and D. T. Herbert, 1993, Community within Cities, p. 36.

제 2 장·주거환경정비와 커뮤니티에 관한 개념적 고찰 19



커뮤니티의 맥락상 범주는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지역친밀도를 측정할 때

거주기간 등과 같은 변수가 중시되는데 거주기간이 길 수록 커뮤니티 내에서 느

끼는 동질성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리적규모와 외부의 관

계는 해당지역이 점유한 공간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요소를 Ross가 선정한 바 있는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의 세가지로 설정하고 이러한 커뮤니티의 구성요소가갖는 의미에 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커뮤니티의지역성을 보면 커뮤니티는 특정 공간을 기

반으로 하는데 공간적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가 사회 자연적 여건, 과학기술,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등에 따라 상

이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서적 동질감에 따라서도 범위가 가변적

일 수 있기때문이다. 커뮤니티의공간적 외연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지역성에 입각한 활동으로는 생활상 불편을 가중시키는 지역사회

의 불편한 환경을 정비, 개선하고 복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성은 커

뮤니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속성이고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은 지역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동체성이나 유기체성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활동들

도 모두 지역성에 기초한 것이다. 시설의 확충과 정비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촉기회를 증대시켜주므로 지역성과 공동체성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

이다.

커뮤니티의 공동체성은 커뮤니티가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

단적 정체성과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이 조성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동체성에 포함되는 사회적 속성은 사회적 유사성, 공통의 사회적 관념, 공통의

관습 및 전통, 공속감 등의 특성이 있다.

커뮤니티의 유기체성은주변환경의 변화에따라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독자

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지속적 생존특성으로서 다른 커뮤니티와

구별되면서 스스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유기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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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의 커뮤니티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자족성을 갖춘 자기완결적 존재로서

자생성을 확보하고 구성원간의 대등한 참여와 수평적연계, 기능의조화 등을 통

해 내부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는 등의 다각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최소한의 자족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활

동들은 유기체성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23)

커뮤니티의 경제적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시장의 정비와 활성화, 지역

시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생산공동체, 협동조합의 운영, 공동작업장을 조성

하거나 생산협동조합을 결성하여운영하는 것 등은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

고, 주민조직을 통해 생계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 활동이다.

3. 커뮤니티 개념 도입의 의의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 기존 주거지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물

리적 문제를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환경정비에서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중심 주거환경정비는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지

역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의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환경을정비하는 것이다. 현

대적 커뮤니티의 복원은 문화적이고 정신적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주거환경정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도시정비를 통해 커뮤니티 자체

를 복원 또는 활성화하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에 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이

최근의 중요한 흐름이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단위가 커

뮤니티가 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시설 사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및 정서적 동

질성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커뮤니티내 시설과 공공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주민

23) 대한주택공사, 1999, 전게서,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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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의 결속감이 고양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는 고정된 형태의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하고이를 통해 대상지

역의 커뮤니티를 회복하거나 또는 활성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특정

한 행정동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구나 시 전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화된 커뮤니티 정비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만을 대상으

로 하는 과거의 점적 주거환경정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커뮤니티 중심 정비의 또 다른 특징은 주민참가이다. 지역의 문제제기부터 해

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과 관

심을 높일 수 있고, 커뮤니티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커뮤니티 개발의 내용

1)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과 필요성

( 1)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커뮤니티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해체

또는 와해된 커뮤니티를다시 복원하려는 일련의시도로서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인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적 속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관계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

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을 고려하며 생활환

경을 개선해 가는 일련의 집단적 활동이다.

(2) 커뮤니티 개발의 필요성

도시공간의 일부인 주거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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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주거지의 환경정비는 해당 주민들에 의해 커뮤니티를 보전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지만, 이동성이 높고 이해관계에 따

라 형성과 해체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커뮤니티가 자연발생

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 제도적

으로 유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의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지만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티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커뮤니티 개발이 주민참여에 기초한 수복형 도시정비수법을 취한

다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이것은커뮤니티 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연계시키고

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전통적 커뮤니티가 해체된 현대사회의 도시는 도시의 사막화, 익명화, 이질적

구성원들의 이기적 행태 등으로 각종 무규범과 아노미(anomie)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혈연공동체는 점점 축소 내지는 약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

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지향목표인 네트워

크형 사회를 형성하는데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있어 가장 중

요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

가 바람직한 도시문화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커뮤니티 개발방식의 특성과 내용

( 1) 커뮤니티 개발의 특성

커뮤니티 개발은 물리적 환경 전반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공

동체를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는 뚜렷한 목표 아래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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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비하는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존 생활환경을 보전하면서 불량한 주

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복원하는 수법을 도입한다. 또한 관련 주체간의 긴밀

한 협력체제(partnership)를 유지하고 도시정비에 관련된 여러 주체를 참여시키면

서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는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행정

가 및 도시계획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커뮤니티 개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며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한다. 지방정부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앙정부는 기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된다.

커뮤니티 개발은 물리적 공간개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생활과 이

들의 사회적 관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중심의 개발이 아닌 과정중심의 개발이다. 또한 도시생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

므로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 조성을 기축

으로 삼아 이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긴밀히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는 특징을 갖는다.

(2) 커뮤니티 개발의 내용

커뮤니티 개발의 내용은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도시계획적 차원으로 구분한 연구결

과를 수용하였다.24) 정치적 차원은 자발적인 지역주민모임을 결성해서 주체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주민의 조직화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

을 배양시켜 주민스스로 지역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주민의 전문화가

주요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통로 조성을 위해

주민회관, 커뮤니티 센터 등의 건설, 지역의 제약요인과 잠재력을 고려한 개발정

비로 커뮤니티의 고유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은 공동체적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

24) 이하의 커뮤니티개발의 내용은 대한주택공사, 1999, 전게서, p. 64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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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주민들간에 형성되어있는 연대감을 증진하는 것이다.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과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자,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확충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차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최소한의 자족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활동들이 포함된다. 주민일상생활과 밀착된 산업의 도입, 주민들

의 공동작업장, 커뮤니티 규모에 부합되는 상업시설의 설치,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 내고용기회를 창출할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등이 경제적차원

의 활동 예이다.

도시계획적 차원은커뮤니티내의용도를 배분하고 주민생활에필수적인물리

적 시설을 확충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계획적인 활동이다. 근린체육시설, 어린

이놀이터, 소공원 등 주민들의 근린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을 비롯하여 환경오염방지, 거주밀도의 완화, 주차공간의 확보, 거리질서확립 등

을 위한 계획적 대처와 커뮤니티 개발·정비를 위한 관련주체들간의 협력체제

(partnership) 구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커뮤니티개발의내용은또한공간적범위, 시설, 관련사업들간의관계,

관련주체들간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의 차원에서 볼 때 현행 도

시정비는 제도와 단위사업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중간적 수준이라 할 지구단

위계획(종전의 건축법상 도시설계)도 단위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동일 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종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도 이를 조율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제도적수단이 없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

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고려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변 지역에 대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지구들을 네트워크형으로 연결하여 주변지역을 동시에 고

려한 面的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계획과 재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적인 계획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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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 공간적 단위가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

한편시설적 차원에서는커뮤니티의 규모와계층성에부합되는커뮤니티중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의 공급과 주민센터·복지센터·청소

년회관 등의 주민공동활동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동체성을

강화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밖에 주민자활을 위해 운영되는 공동작업

장이나 생산협동조합 운영과관련된 시설들은 커뮤니티의경제적 자족성을 높여

유기체성을 강화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소간 관계의차원에서 관계는이중적 의미로 활용될수 있다. 하나는 사업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의 의미이다.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되 이

것이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어 보다 큰 범위의 공간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관계는 주민들간의 연대감 제고와 주민과 행정·시민단체·민간기

업간 협력관계에 기초한 파트너쉽의 형성이다. 현행의 주거환경정비방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주민참여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갖고 주체적 의식을 갖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과 관련 없이 이루

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이 수익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수익성

은 기업이 중시하는가치이고, 따라서개발업자와 지주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밖

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비사업 이전에 거주하던 주민 대다수가 지역을

떠나고, 종전의 커뮤니티는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주민들에 의한 새로운 커뮤

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커뮤니티를 보전하면서 커뮤니티 내의 기존 거주자

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3 )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접근방법은 자선적 접근(philanthrop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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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기술지원적 접근(technical assistance approach), 자조적 접근(self-help

approach), 비판적·갈등적 접근(critical or conflict approach)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25). 자선적 접근은 주민대상의 봉사활동의 성격이다. 그러나 국가가 도시내 여

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약화되어 간다.

기술지원적 접근은 정부당국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 지역개발을 말한다. 주민

과의 협의없이 서비스가 지역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님비현상 등을 초래하기

도 한다. 기술지원적 접근은 계획가의 전문지식에 의하여 커뮤니티 개발과정을

유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커뮤니티 개발은 경제개발(새로운

사업의 유치),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기존 서비스의 조정 등의 역할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민에게 우호적인 도시계획가의 등장과 주민들의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이 지역 커뮤니티의 이해를 반영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

면서 이런 접근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자조적 접근은기술적 방법론의 반대형태인상향식 접근으로서민주적 원칙에

의한 것이다. 지역 현안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정책결정에 반대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제시해왔다. 커뮤니티 개발사업자는 주로 사업추진

의 역할을 하는반면, 주민들은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가를 결정

하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커뮤니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기술지원적 접근이 수직적으

로 주어진 임무를 강조한다면 자조적 접근은횡적인 과정에 중점을 둔다. 기술지

원적 접근이 이익사회(gesellschaft)의 산물이라면 자조적 접근은 공동사회

(gemeinschaft)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갈등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보상의 불균형 분배문제가 자조적 접근으

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모임을 조직하고 지역내부의 문제를 논의하

면서 성공가능한 과제를 제기하고 커뮤니티 내외의 단체들을 묶어내고,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변화를 시도한다. 자조적 접근 및 기

25) W. Davies and D. T. Herbert, op. cit., pp. 110-132.

제 2 장·주거환경정비와 커뮤니티에 관한 개념적 고찰 27



술지원적 접근과는 달리분쟁방식은 커뮤니티의 현재구조에 불공정성이 있으며

따라서 분쟁은보다평등주의선을따라커뮤니티를재구성하는데필요하다고본다.

커뮤니티개발의여러측면들은당시의사회구조와특징을반영하는것이다. 최근

들어주민들의의식수준이높아짐에따라주민들이스스로자기지역의문제를논의

하고해결해보려고하는시도들이많이나타나고있고민간과공공간에파트너쉽형

태도많이등장하고있다. 따라서순수한기술지원적접근이나자조적접근만으로는

커뮤니티개발을성공적으로할수없다. 자조적접근에의한횡적연대를중시하면

서공공부문이기술적으로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에서, 자조적접

근과 기술지원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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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정비에 대한 실체적 재해석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커뮤니티의 개념과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점차 커뮤니티의 외연적인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커뮤니티가 가지

고 있던 기능과 속성도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논의된 전통적인 커뮤니티

의 개념을 현대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대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커뮤

니티 정비는 흔히 추상적, 주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많으므로 보다 실

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가 되기 위하여 앞에서 논의된 전

통적인 커뮤니티의 성격과 구성요소(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 등에 대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한편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와 커뮤니티 개념

도입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커뮤니티 특성의 변화

현대적인 커뮤니티의 성격은 크게 변하여 과거와는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해석될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의 자족성, 수행기능, 발생원인등의

측면에서 전통적 커뮤니티와 현대적 커뮤니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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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현대의 커뮤니티는 현실적으로 커뮤니티 단위의 자족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근린지역들이 결합한 네트워크형 커뮤니티(networked communities)

이다.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범위로 하는 커뮤니티가 생활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되어서 커뮤니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이동의 편리성이 확대되었

고 또한 행정서비스가 충실하게 되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26)

현대의 커뮤니티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의도적으로 형성된 결사체적인 성격을 가

지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은 귀속적인 권익과 책임으로 여겨졌

었는데 이제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가 되면서 주어진 커뮤니티

의 존속이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인

것이다. 전통적인 커뮤니티가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

행하는 종합적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현대의 커뮤니티는 그 중 일부 기능만을 담

당하는 부분적 커뮤니티이다. 부분적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공동생활

에 직접 관련된 기능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기반시설의

공급, 주민복지 증진 등과 같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활동은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현대의 커뮤니티는전통적인커뮤니티보다물리적인경계가 명확하지 않

다. 인구 및 건축물이 밀집하게 되므로 도시지역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서로 다

른 커뮤니티들이 서로 연접하거나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민들간

의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희박해면서 익명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의 커뮤니티는 지역성과공동체성의 측면에서 과거보다 느슨하게 결합된 커뮤니

티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커뮤니티가 폐쇄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현대의 커뮤니

26) 村田武一郞, 1997, "コミュニティの範圍と機能に關する考察 : ネットワ ク型コミュニティの形成に

向けて",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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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는 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립성을 어느 정

도 확보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세력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전체 지역사회와

개별 주민의 중간에서 양자를 유기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체 활동

을 벌이는 사적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 보다 넓은 도시 또는 시민사회 전체를 포

괄하면서 다수의 권익을 고려하며 커뮤니티를 꾸려 가는 공적 커뮤니티로 변화

되고 있다.27) 이러한 전통적 커뮤니티와 현대적 커뮤니티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3- 1> 전통적 커뮤니티와 현대적 커뮤니티의 특성 비교

전통적 커뮤니티 현대적 커뮤니티

자족성 독립형 네트워크형

수행기능 복합적 부분적

발생양상 자연발생적 인위적

경계의 명확성 명확 불명확

공동체성 강함 약함

지역성 강함 약함

개방성 약함 강함

공공성 약함 강함

요컨대 현대사회에서의 커뮤니티는 특정지역을 단위로 다소 느슨한 형태의

지역적 정체성과 사회적연대의식을 가진 주민들과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결합해

서 전체 사회의 권익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의 권익을 만들어 가는 개방적이면

서도 공익적인 지역사회조직 28)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도시화 사회의 진전단계에 따라 커뮤니티의 주안점은 차별화

27) 대한주택공사, 1999, 전게서, pp. 54-58.

28) 대한주택공사, 1999, 전게서,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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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도시가지속적으로발전 성장하는단계에서의커뮤니티에대한생각은커

뮤니티 형성이념, 규범개념이 강조된다(커뮤니티 이데올로기론). 그러나 도시가 쇠

퇴하여재생하고자하는단계에서의커뮤니티는커뮤니티형성의현실, 실체개념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커뮤니티 리얼리티론).29) 커뮤니티 이데올로기론에서 커뮤

니티 리얼리티론으로의 커뮤니티 정비 패러다임의 추이변화는 대도시 자체가 대도

시의 쇠퇴 재생단계로 현실의 방향노선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2.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와 분포

1) 커뮤니티의 공간적 실체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를 개념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시대상황에 따라 커뮤니티가형성되는 원인이 다르고공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실체를 한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커뮤

니티의 실체적 공간범위는 물리적 요인, 중심시설의 관할구역(catchment area),

행정구역 등에 의하여 한정된다.

전통적 커뮤니티에서는물리적 요인이커뮤니티를 구획하는데큰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물리적 요인으로서는 하천, 산악, 호수, 도로 등을 의미하나 이러한 요

인들은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대적인

상황에서 교통통신의 발달로커뮤니티를 구획하는 기준으로서물리적 요인의 중

요성은 크게 감소하였다.

커뮤니티는 특정한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로마의 포럼

(forum), 그리스의 아고라(agora), 중세유럽의 교회가하나의 커뮤니티의중심시

29) 奧田道大, 1997, 1990年代の都市コミュニティ論 : 20世紀から21世紀への變換点 , 「都市問題硏究」

제49권 제11호,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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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에서는 학교, 지하철 버스 등의 정류장, 사회복지센타, 대규모 수퍼마켓 등

이 커뮤니티 중심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시설이관할하는구역또는배후지역을 하나의커뮤니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시설은 시대, 지역, 주민생활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심시설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배후지역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범역 설정의 기준으로 미흡하다.

중심이 되는 시설에 의한 커뮤니티의 획정은 미국의 C. Perry가 주장한 초등학

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평가되

고 있다. 1929년 뉴욕의 지역계획위원회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에서 Perry는 근린

주구가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이므로 도시 및 주거단지 구성을 위한 기

본적인 물리적, 공간적, 기능적계획단위가 되어야한다고하였다. 그는근린주구

계획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하나의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주거지역은 통과교통이 배제된 간선도로로 구획되어야 하고,

소규모공원이나위락공간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또한학교와기타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근린주구의 중심지가 존재해야하고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간의

위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등이다.30) 구체적으로는 근린주구는 1,000-1,200명의학생

을 가진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5,000-6,000명 정도이며 면적

은 65ha, 밀도는 25가구/ha(93인/ha) 정도의 저밀도로 설정하고 있다.31)

그러나 커뮤니티는 근린주구보다는 다소 큰 단위로 생각하기도 한다. 근린주

구는 대체로 주민 10,000명이 한계이며, 초등학교에서 주택까지의 거리가 500 -

8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커뮤니티는 보통 근린주구

3 - 4개가모여이루어진것으로커뮤니티센터에서주택까지는 1마일 이내로 생각

하며 여기에는 중 고등학교 시설도 포함한다.32)

30) J. Ratcliffe, 1974, An Introduction to Town and Country Planning, p. 41.

31) 양동양, 1985, 「도시·주거단지계획」,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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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가 여러 계층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특정 수준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커뮤니티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이는 경계가 명

확하고 구체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수준의 행정구역이 존재할 뿐

만 아니라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생활과는 일치

하지 않은 수도 상당히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개념에 입각한 범역 설정과는 괴

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2) 커뮤니티의 연접성과 위계성

커뮤니티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실체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커뮤니티가 각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가 수평

적으로 서로 일정 부분이중첩되면서 망상조직(networked structure)을형성한다

고 하겠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몇 개 중복되어 사람들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두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하는 구도로 만들어진다. 이 경우 커뮤니

티의 범위는 초등학교구 정도가 아니라 중학교구에서 행정구역까지라고 생각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3)

또한 수직적으로는 보다 큰 활동이나 시설을 수용하는 상위의 커뮤니티가 형

성되어있으므로 계층적인 구조하에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연계되어있다. 즉, 다

음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제3차 커뮤니티는 제2차 커뮤니티를 포괄하고 제1차 커

뮤니티는 제2차 커뮤니티의 부분요소가 된다. 커뮤니티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 적합시설을 예시한 것은 <표3-2>와 같다.

제1차 커뮤니티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권에 해당한다. 제1차 커뮤니티

보다 작은 단위로 근린주구를 설정하는 경우34)와 제1차 커뮤니티와 근린주구가

32) 양동양, 1985, 전게서, p. 105.

33) 村田武一郞, 1997, 전게서, p. 111.

34) 이영석은 제1차 커뮤니티를 인구 50,000명, 근린주구는 인구 20,000명, 면적 30 - 50h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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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보고, 근린주구의 하위단위로 근린분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

다.35)

제2차 커뮤니티 : 중소도시규모 생활권 또는 고등학교 통학권에 해당한다.

제3차 커뮤니티 : 대도시규모 생활권으로서 자기완결형이며 내부에 용도지

역이 설정되어 있고 도심 또는 부도심 성격의 중심지를 가진다.

<표 3- 2> 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필요시설3 6 )

구 분 인구
필요시설

행정 여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 유통

제1차

커뮤니티

(소생활권)
1-2만명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어린이놀이터,

아동공원,

소단위운동장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탁아소, 경로원,

집회장,

공회당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수퍼마켓, 소

매시장, 은행,

지역사회금고

제2차

커뮤니티

(중생활권)
5-10

출장소
지구공원,

운동장

고등학교 ,

도서관

종합복지센터

직업보도소,

상담소

보건소,

종합병원

지구중심쇼핑

센터, 소단위

도매시장

제3차

커뮤니티

(대생활권)
20-30

구청,

경찰서,

소방서

종합운동장

전문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특수복지센타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불구자보호소

대형종합병

원특수병원,

보건연구원

부도심백화점

유통단지

<표 3-3>과 <그림 3-1>은 각각 일본 오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東住吉區)

와 미국 콜럼비아시 뉴타운의 계층적 구조의 커뮤니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35) 김철수는 제1차 커뮤니티와 근린주구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고 근린주구의 하위 단위로 근린분구

를 설정하였다(인구 3,000 - 5,000명, 면적 7 - 12ha).
36) 이러한 생활권 구분은 박병주(도시계획, 형성출판사, 1990, p. 179)의 구분과 동일하다. 이영석은 이

와 같은 구분을 하면서 인구규모를 다르게 보아 제1차 생활권 50,000명, 제2차 생활권 300,000명, 제3

차 생활권 500,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다(이영석, 1998, 「주거환경계획」,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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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커뮤니티의 범위(오오사카시 東住吉區)

구 분 정정목 초등학교구 중학교구 구역

커뮤니티의 수 213정회 14교구 7교구 區 전체

평균인구
평균 700인
(200-2,300인)

평균 1만인

(5천-13천인)
평균 2
만인

141천인, 58천세대

(2.4인/ 세대)

자료 : 村田武一郞, 1997, コミュニティの範圍と機能に關する考察 : ネットワ ク型コミュ

ニティの形成に向けて , 「都市問題硏究」, p.106에서 발췌.

<그림 3-1> 계층적 커뮤니티 형성의 사례(미국 콜럼비아 시)

자료: Randolph T. Hester, Jr., 1984, Planning Neighbourhood Space with People,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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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구성요소의 실체

제2장에서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를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의 3가지로 선

정하였고 이에 대한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본요소

들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래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진행

을 위하여 이의실체에 대한 조작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요소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37)

커뮤니티의 지역성은 정비의 대상이되는공간 또는 지역사회로간주한다. 커

뮤니티는 인구규모와 수용시설에따라 크고 작은커뮤니티들이 종적으로 계층성

을 가지고 중첩되어 있으며, 횡적으로는 동일한 규모의 커뮤니티가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전체의 정주공간을 형성한다. 커뮤니티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갖는

것은 확실하지만 커뮤니티의지역성 확보는 물리적 경계선만으로 획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심리적 경계선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성의

현대적인 재해석은 커뮤니티단위의 지역적 정체성을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공동체성은주민들의접촉을 유도하고 관계를맺는데 관련되는 공

간이나 시설 자체와 주민들이 이웃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 소속감 또는 연대감

등을 포함한다. 주민접촉관련시설이나 공간은 광장, 공원, 주민자치센터, 스포츠

시설, 주민교육시설, 공회당, 종교시설 등의 적정한 입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 지역주민들간의 연대성을 고양하는 것은 폐쇄적인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연

대성 증진만이 아니라 대외적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간의 차이와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커뮤니티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유기체성은지역의 경제적자족성과지역에서의 생활의충분성 및

그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적 자족성이 중요

한 의미를 갖지만 그 단위의 완벽한 수준의 보장보다는 인접 커뮤니티와 공존하

면서 주변의 자연적, 사회적환경과의 조화와 협력을통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37) 대한주택공사, 1999, 전게서,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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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와 발전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경제생활에 관련된 기반

시설은 커뮤니티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시설, 주민들의 직장관련시

설 등을 포함한다. <표 3-4>에는 일본 오오사카시 東住吉區의 계층별 커뮤니티

에 존재하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 단체, 기능 등을 정리하였다.

<표 3-4> 커뮤니티의 기능(오오사카시 東住吉區)

구 분 최하위행정단위
(町 丁 目 ) 초등학교구 중학교구 구 전체

상부상조

사회복지위원
우호방문
약40세대당
1명

지역네트워크위
네트워크추진원
지구사회복지회
식사서비스
자원봉사자코너

고령자서비스조정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사무실
재택서비스센타
지역재택서비스스테이션

어린이,
청소년의

육성
어린이회 청소년지도원

PTA PTA

청소년지도원연락협의회
어린이회육성연합회
PTA협의회

생애학습 시영주택집회
소 문화교실

생애학습실(8개
교에 개설)

생애학습추진위원회

근린친목
촉진

노인클럽
당일여행
바베큐파티

(어린이회)

부인회
기타부인단체
노인클럽연합회
체육후생협회
운동회, 납량제

지역부인단체협의회
노인클럽연합회
체육후생협회
구민하이킹
구민테니스 스쿨 등

환경유지
공원애호회
화녹모임
알미늄캔, 우유팩 회수

공원애호회
화녹회
중부환경사업센타

역사문화
전승발전

xx신사보존회
xxxx운영위원회

방범,
방재

지역방범부
지역방재리더
지구협력부

방범협회
재해대책본부

자치(연락
, 요청,
조정)

町會(사회복
지부 등 7개
부)

연합정회(사회복
지부 등 7개부)

지역진흥회(東住吉區적십자봉
사단)

집회시설
등 운영

xx회관운영회
(활동장소제
공,문화교실
개최)

커뮤니티협회(회관운영, 구민
페스티발, 지도자육성)

주 : 커뮤니티구성원이담당하는기능이고커뮤니티에관여하는행정서비스기능과커뮤니티에포

함된 상점, 기업 등 사무소가 제공하는 민간서비스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 村田武一郞, 1997.11, コミュニティの範圍と機能に關する考察 : ネットワ ク型コ

ミュニティの形成に向けて, 「都市問題硏究」,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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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개념 도입의 실체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은 결국 주거환경정비시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인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이 최대한 강조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각 요소들이 상호연계되도록 하는 것일것이다. 이

러한 관념적인 요소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방법 및 프로

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는 일본 고오베시에서 시행된 바 있

는 현대적인 커뮤니티 활동의 구체적 목표와 활동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커뮤니티 활동의 종류

커뮤니티의가치
- 시민상호의 신뢰관계확보
-생활의 장에서의 인간관계
회복

-살기좋은생활환경의 창조
- 새로운 도시생활질서형성
- 시민을 가정으로 하는 발상
의 전환

- 지방자치의 확립

도시생활의 방위

생활환경의 정비

레

크

레

이

션

의

추

진

지

역

복

지

의

향

상

교육,
문화

시설

병원
보건
복지
시설

주택

환경

정비

상하

수도

보급

시민
의
발

확보

자연
환경
보전

교통
공해

방지

도시
생활
안전

소비
생활
안전

스포츠

활동

시민문

화활동

봉사활

동

밝고충실한

노후

아동안전확
보 및 사회
생활의조화

청소년층의
건전한 생활
지도

풍부한 인간
관계형성

상호협조와

접촉

자료 : 일본 고베시, 1980, 현대 커뮤니티 활동의 의의 (고베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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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지역성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성 유지와 정체성의

확립을, 공동체성을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정비 주민연대감의 형성, 그리고 유

기체성 측면에서는 커뮤니티시설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적인 대처 최소한의 경

제기반조성 등을 커뮤니티 개념 도입의 실체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첫째, 커뮤니티의 지역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역사성 계승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적 커뮤니티는 외연적 경계가 다른 커뮤니티와

중첩되어 불분명하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확실한 범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그들의 커뮤니티라는 인

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

승하도록 하고 다른 커뮤니티가 차별화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식이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체성의 확보야말로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의 기반

인 것이다.

둘째,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주

거환경정비를 위한 법정사업방식들은 주로 공공부분이 주도하여 정비프로그램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왔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고38) 주민들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쉽(partnership)이 형성됨으

로써 주민의 의식수준과 능력이 제고되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

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주민들간의 연대감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가 정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면철거 위주의 주거지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민들의 일부가

퇴출되고 새로운 주민들로 대체되어 그들간의 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주

38) 서울시 광진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헌장제정운동이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주민측의

움직임으로써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구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의 경우 한

시민운동가에 의해 주도된 사업으로서 대구시내 각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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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간의 연대감 증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정비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당지구만의 정비를 지양하고 광역적 또는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의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정비문제가 지구단위로만 검토

됨으로써 해당 지구의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지만 인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간과하여 도시전체의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접하는 커뮤니티와 통합적인 고려와 다양한 커뮤니티 위계에 부합되는 기반시

설정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3-3>는 커뮤니티의 계층을 동일블럭, 인접블럭, 동일근린주구, 동일도

시,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계층별, 커뮤니티 시설유형별 공급되어야 할 구체적

시설들을 예시하고 있다.

<그림 3-3> 커뮤니티 계층에 따른 커뮤니티 시설의 공급 예시

자료 : W. Davies and D. T. Herbert,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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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주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의 확립되어야 한다. 단순한 주거기능

위주의 정비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지역주민들의 고용 및 경제기반을 와해시켰

다. 지역 내에서 가능한 고용기회 창출을 통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지역의 자

족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3- 5> 커뮤니티 구성요소별 주거환경정비에의 시사점

구성요소 개 념 주거환경정비에의 시사점

지역성

·커뮤니티구성원이지역적또는물리

적으로 같은공간을공유하는 지역사

회를 이룸

·규모에따라계층성을가지며외연적

경계는 선험적으로규정되는 것이아

니라 사회, 역사적으로 규정됨

·주민들의 우리동네 인식의 제고

·지역의 역사성 계승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특성보유(정

체성 확립)

·인접지역과의 기능적인 보완관계 중요

공동체성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집단적정체성과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이 조성되는 공동체

를 이룸

·주민상호간의연대감증진과교류를위

한 공공복리시설의 확충

·주민들간의 사회심리적인 정비프로그

램 실시

유기체적

속성

·환경변화에따라적응하며자기생명

을 유지해감

·커뮤니티단위의경제적자족성가필

요함

·지역규모에 부합되는 계층적 주거환경

정비프로그램의 실시

·변모하는 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

축성 부여

·기본적인 경제기반의 구축으로 자족성

유지

·주민자치에 의한 생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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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국내외 관련제도 및 사례 분석

향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의새로운 방향을모색하기위해

국내외의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과정, 주요 제도 및 주거환경정비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외국의 사례는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 나라의 주거환경정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미국

1)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

( 1) 195 0년대 이전 : 철거재개발 실시

미국은 19세기 말경 대도시지역에서의 슬럼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1892년 의회가 최초로 슬럼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33년 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에 의해 슬럼철거에 대해 연방정부가 최초로 자

금을 지원하였다. 1937년주택법(Housing Act)에서는 슬럼철거를공공주택건설과

연계하여 철거하는 슬럼주택의 수만큼 저임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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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주택법을근거로 하여 미국의도시재개발이본격으로시작되었다고평

가되는데 동 법에서 슬럼철거와 재개발부지 조성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자금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의 도시재개발의 방향은 개별 지구재개발

에서 도시전체의 재개발로, 지구재개발 독주형에서 지구수복형으로, 물적 계획

우선에서 사회계획중시로 전개되었다고 평가된다.39)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고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력이 높았던 미국의 경우 도시재개발은 광의의 재개발로

서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지구수복(rehabilitation), 지구보전(conservation) 등

의 총칭으로 사용된다.40)

1950년대 중반까지는 철거재개발위주의 단순정비수법이 적용되었다. 당시는

소수인종의 집단거주가 정치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슬럼을 철거하여 해체하는 것이 도

시정비의 목표였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철거정책이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막대

한 이주 및 철거비용, 주민들의 조직적 반발, 주변지역에 또 다른 슬럼형성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54년 주택법에서 지구수복과 지구보전의 새로운 도시정비수법에 대한 지원

을 포함하여 슬럼의 철거재개발, 불량지구의 개량 보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

거용 재개발이 아니라도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철거방식이 노후지

구에 거주하는 빈곤계층이나소수민족의 입장에서나 지자체의입장에서 모두 바

람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린주

구의 상황분석과 대응책을 포함한 계획(workable program)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1959년 주택법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각종 기반시

39) 森村道美, 1987, 「地區環境整備のための地區區分論」, 동경대학 박사학위논문.
40) 지구재개발(redevelopment)은 노후화가 심한 지구와 토지가 유효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지구를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재건축하는 것이고 지구수복(rehabilitation)은 황폐하기는 하나 전면적인 철거

를 하지 않고, 자금면에서 여유가 없는 지구에 대해 노후가옥의 부분적 개축 개수 , 커뮤니티 시설

의 정비 등을 하는 것이다. 지구보전(conservation)은 현 단계에서는 양호한 시가지에 대해 현 수준

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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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공급하는 커뮤니티 재건프로그램(Community Renewal Program : CRP)을 시

행하였다. 양성화·지원없는 보전·지원을 통한 보전 및 수복·철거 및 재개발

등으로 정비수법이 다양화되었고 인구 5만 이상의 자치단체에 CRP 수립을 의무

화하고 CRP 수립비용의 2/3는 연방정부가 보조하였다.

CRP는넓은지역을사업지구(treatment zoning)로지정한후 철저한실태조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전면철거·부분철거·즉시개량·중단기적 수복·장기적 수

복·보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정해네트워크형 개발방식으

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즉 CRP는 지구재개발, 지구수복, 지구보전 등 3종의 방법을

지구전체에 걸쳐 계획하는, 도시갱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다.

(2) 196 0년대 : 전반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모델도시 프로그램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의 기치 아래 재개발정책도 주택이나 주거환경의

물적 개선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대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키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무렵 빈곤과의 전쟁과 공민권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참가의

제도화와 시민협조에 의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5년 주택 및 도시

개발법(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에 기초하여 시가지를 커뮤니티로 구

획해서각커뮤니티별로물리적환경개선, 교육·보건·고용등의사회적환경까지

개선하는 사회적 재개발로서 커뮤니티 재건(Community Renewal)을 전개하였다.

1966년 시범도시개발법(Demonstration Citi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Act)

에 의한 모델도시 프로그램(Model Cities Program)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

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방정부, 주 정부, 민간기관이 힘을 합해 불량지구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동 프로그램의 3대 목표는 거주환경의 개선, 빈곤

극복, 고용확대였으며, 프로그램의 접근방법은 종합적인 접근, 집중적인 사업

시행, 창조적인 접근, 주변지역에대한광범위한 파급효과 도모등을들 수있다.

모델 도시 프로그램을 계기로 재개발시책이 종합적인 접근의 틀을 갖추는 계기

가 되었다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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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7 0년대 :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의 커뮤니티 정비 제도화

1970년대 들어 닉슨은 신연방주의를 주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은 격감하였

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의 채택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게

되었다. 1974년주택및커뮤니티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를

계기로커뮤니티개발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CDBG) 라는종합

보조금제도가도입되었다. CDBG는 연방보조금의 관리와 운용의 권한을 주 정부

에 이양하고 각지역의 실적에맞는유연한 활용이가능하도록 한획기적 제도였

다. 연방정부지원의 격감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

라 다양한 행위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CDBG 프로그램은 과거의 모델도시 프로그램과 근린시설, 오픈스페이스, 상하

수도 등에 대한 공공시설 융자금(public facility loans)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종

합적인 성격의 커뮤니티 정비수단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민간기업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정비모델이 등장하였는데특히 공공과 민간의협력에 의해 시너지효

과를 극대화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정비기법이 확산되었다. 그 대표적 예가 커뮤

니티개발공사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 CDC), 근린개발공사

(Neighborhood Development Corporations) 등이다. 민관협력형 도시정비기법의 확

산으로 다자간협의(collaborative decision-making)방식이제도화되었다. 이는 도시

정비계획단계에서주민, 개발업자, 지방정부간 사전협의를통해정비 방향, 내용

및 방식을 조정하고 도시정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77년에는 제정된 커뮤니티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은 1970년

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도시정비도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재생을 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역내 고용창출, 민간자본의

투자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41)

41) 커뮤니티재투자법은 지역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쇠퇴커뮤니티 개발사업에 일정 정도 이상의

융자실적이 있어야 연방준비은행의 등급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를 유

4 6



(4 ) 198 0년대 :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과 파트너쉽 개념 확립

1980년대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한 레이건 정권은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중

심으로 국방비 이외 연방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되

므로 주, 지자체 및 커뮤니티는 주택개발에 관련된 주체로서 연방보조금 이외의

자금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방정부의 시책으로서 직접적인 연방

보조금만이 아니고, 여러 주체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이 정비되었다.

1980년대 주택정책의 근간은 연방, 주, 지자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여러

가능한 형태를 통해 총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 파트너쉽 개념의 확립

이다. 쇠퇴지역에있어서 레이건 정권이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따라 시민들이 스

스로 조직을 만들고, 주택과 커뮤니티문제에 대처하게 됨에 따라 주민주체의 사

업조직과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속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과 주민, 행정을 포함한 다양

한 주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저렴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민간기업과 지자체와의 양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형 주거

환경정비가 이루어졌다면 8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쉽이 형성되고

있고 그 주체, 내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시민활동조직

은 임의조직으로 머물지 않고, NPO로서 인가되어 상설로 활동하는 사회조직으

로 발전하였다.42)

(5 ) 199 0년대 : NAHA에 의한 CDC 활동지원

1990년대 들어 전국저가주택법(NAHA: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이 제

정되었는데 이 법은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의 확보가 목적이지만 공공과 민

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42) 뉴욕시 예술협회가 펴낸 Land Use Leaders에는 주택, 어린이놀이터, 공원, 환경, 쓰레기문제 등 여러

토지이용에 관해 활동하고 있는 220개의 시민조직리스트를 싣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NPO이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트럼프시티의 카운터계획안 작성비용으

로 기부금 모집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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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중심적 사업제도가 HOME에 의

한 사업으로 90년대에는 이 제도에 의해 CDC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클린턴 민주당 정권하에서 미국은 주택, 커뮤니티 개발시책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기 위해 HOME과 CDBG 예산의 증액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의회 저항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HOME에 대해서도 인가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 이

는 지방의기금오용과부패등을둘러싼 HUD와의회, 행정관리예산국과의갈등

과 HUD에서 정하고있는 규칙에 근거한 사업의 과잉규제 등을 이유로 들 수 있

다. 유연한 제도로 인해 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정보의 유통,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HUD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성하기 위해 HOME제도 운

영을 위한 규칙정비, 정보의 유통, 관리시스템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2) 정비관련 제도

( 1) CDBG

1974년부터 도시 슬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합·운영

하면서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가 도입되었다. 미국은

1950- 60년대에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집중하여 전면철거방식을 취하기도 하였

으나,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적

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들을 취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에 관한 계획내용, 토지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consolidated plan)을 수립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CDBG의 목적은 저소득계층 및 중저소득계층의 지원 외에 주거지의 슬럼화

혹은 불량화를 방지하고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긴급한 소요(needs)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다. CDBG의 가장 주된 사용목적은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의 개량

이며 이밖에 커뮤니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개발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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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G 배분 기준은 매년 요건을 갖춘 커뮤니티에 대해 다음의 두 그룹의 자료

중 유리한것을선택하여 지원금을 배분한다. 하나는 과밀주택, 인구, 빈곤가구비

율 등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경과년수, 인구증가율, 빈곤가구비율 등이다. 지원대

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방정부 ,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중심도

시, 인구 20만 명 이상의 군(urban county)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을 전부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 혹은공공단체에게 지원금을 지

급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CDBG중 주에 지급된 것은

주가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수혜대상계층은 주로 저소득계층 및 중저

소득계층이고 최소한 70% 이상의 자금이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주택의 재건축이나 개량, 노숙자(homeless) 수용소, 어린이 놀

이터, 쇼핑센터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CDBG를받기 위해서는 종

합적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HO ME

HOME은 CDBG와같이 연방정부가주와지자체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CDBG가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보조금인데 반해 HOME은

주택공급에만 사용된다. 보조금을 받는 지방정부는 이것을 저가주택의 확보와

공급촉진에 투자해야 하고 본 보조금에 의한 자금이 레버리지 효과를 갖도록 지

방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하여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비율(15%) 이상의 자금을 저가주택에 공급하는 커뮤니티 주택개발기구

(Community Housing Development Organization, CDC가 이에 해당됨)에 할당하도

록 하여 지역 NPO와의 파트너쉽을 지원하고있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지방정

부는 주택도시성(HUD)에 커뮤니티주택전략(Community Housing Affordability

Strategy : CHAS)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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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전체 주, 메트로폴리탄 도시부의 카운티 또

는 그들간의 사무조합들이다. 이들을 관할구 (Participating Jurisdictions)라고 부르

는데 관할구는 HUD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43)

HOME 보조금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주택품질기준(섹션 8) 등의 조건

을 만족시키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제1차 취득자 등에 대한 지원,

주택의 구입 신규건설 개축 수복 부지개량 제거 이전비용 기타 합리적인 필요

경비 등이다.

관할구는 원칙적으로 분배액의 10% 이하를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적으로 15%까지가능하다. 이경우에는 저소득자에게 저렴하고쾌적한 주택공급

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HOME자금을 투입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시해

야 하며 HOME자금에 의한 주택이 공급되는 커뮤니티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

적이 있거나 주 또는 지자체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회계처리기준이 있어

야 한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무를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티주택개발조직

(CHDO)는 그 운영이사회의 1/3 이상을 저소득주민 또는 그들이 선출한 자로 구

성해야 한다.

(3 ) 커뮤니티 주택전략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CDBG를 받거나 HOME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택수요와 지방정부에 의한 커뮤니티주택전략(CHAS)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

다. CHAS의 내용(NAHA 섹션 105에 제시)은 핵심분야와 실행계획, 시민참여방

법, 동네의 개량 및 보전 시책, 경제개발시책과 공공서비스지원계획, 향후 5년간

의 주택소요량 산정, 민간산업계·NPO·공공기관 등에 대한 파트너쉽 가능성

43) 주(州)이외의 관할구(PJ)는 구역내 공공주택의 호수와 현황, 수복필요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전

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대상사업항목에 대한 소요 HOME보조금의 액수와 Matching Fund의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관할구가 주인 경우에는 HOME보조금 사용과 배분계획, 커뮤니티주택개

발조직(CHDO)에 대한 HOME 보조금 액수와 CHDO와의 연계계획, HOME보조금을 사용하여 실

시하려는 사업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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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연방정부 이외 자금원의 조달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HOME 지원을받기위해서는 CDC가해당지자체가수립하는 CHAS에

입각한 견실한 조직이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CDC의 독창성을 발휘하

기가 어렵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스템 중에 위치하게 되어 지자체의 통제를 받

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파트너쉽의 전개 중에 CDC의 활동발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정비시행주체

( 1) 커뮤니티 개발공사

커뮤니티 개발공사(Community-Based Development Corporations)는 특정한 지역

이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정비, 고용개발 등의 개발정비사

업을 하는 NPO이다.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공급, 중저소득자용 주택공급

(신축, 수복)의 실적이 많으며 1991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000개 CDC

가 있고 91년까지 32만호의 저가주택을 공급하였다.44)

CDC는 근린단위의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의 쇠퇴지역 등에서 커뮤니티 중심

으로 지역재건을 하고 있다. 중저소득자용 주택공급, 고령자주택과 고령자서비

스의 제공, 보육소의 설치, 상점과 산업 재생 등 지역의 물리적 쇠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근린단위의 안정된 환경만들기에 주력한다.

고용, 복지,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 커뮤니티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택을 공

급해도 수입이 없으면 주거가 불가능한 점을 중시하여 커뮤니티 내에서의 고용

기회창출, 직업훈련 등을 시도하고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교육, 문

44) 모든 CDC의 90%가 주택건설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1990년대에는 연간

2만3천호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총량의 13%에 달하고 있다(A. Twelvetrees, 1996, Organizing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만 Asian Inc. Asian Neighborhood design,

Bridge Housing Corporation, China Town Resource Center 등 여러 커뮤니티개발공사가 활동하고

있다.

제 4 장 국내외 관련제도 및 사례 분석 5 1



화활동 등을 한다.

(2) 인터미디어리( Int e rme d ia ry )

CDC가 커뮤니티 개발조직이라면 인터미디어리(Intermediary)는 CDC를 지원하

기 위한 금융조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나 재단이 커뮤니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연방의회에서 설립한 것뿐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설립된 것, 커뮤니티 개발조직이 연합하여 설립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인

터미디어리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CDC에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CDC에 투자하는 것은 세제상 우대조치 때문에 가능하다. 미국의

주택정책은 공공주택을 점차 축소하는 전환기에 있으며, 인터미디어리가 민간투

자자금을 모아서 저소득자용 주택개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터미디어리는 중앙차원, 지역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설립가능하다. LISC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는 중앙차원의 인터미디어리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미디어리의 하나로서 1970년 포드재단에 의해 설립되었다. 저소득

층이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에 밀착한 활동을 하는

CDC에 대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기부와 투자를 유도하여

1992년까지 8억8천만달러의 자금을조달하였고 1993년 현재 30개 도시에 지역사

무소를 갖고 875개의 CDC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차원의 인터미디어리들은 지역차원의 각종 지원, 장단기융자,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저소득자주택기금(Low Income

Housing Fund)은 CDC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융자알선, 저당

보장, 저소득자주택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독자적인 융자기금으로 CDC에 대한

융자 외에 저소득자 주택개발을 위한 융자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있다. 정보네트

워크의 중핵으로서의 인터미디어리는 CDC가 필요로 하는 재원, 정책, 법제도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간 네트워크화를 시도하기도 한다.45)

45) 독자적인 전문성을 개척하기 위해 주택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변호사조직, 지역산업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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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개발사례46)

( 1) 뉴욕주 트럼프시티 개발

1985년 부동산재벌 도날드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의 철도조차장 적지에 대해

최고 15층, 연면적 172ha의 대규모 복합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발안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시민모금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안적 개발

계획을 작성하였다.47) 시민단체와는 별도로 미국건축가협회 뉴욕지부에서도 8

개월에 걸쳐 이개발안을검토한 후트럼프의계획에 중대한결함이 있다는내용

과 최고층수를 20층, 연면적은 68ha로 하며 기성시가지의 맥락과 어울리도록 해

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결국 트럼프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안을 받

아들여 시민측 전문가를 자신의 개발계획팀에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례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했던 점이 주목된다.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 AIA)는 직업적 지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활동목

표로 하는 조직으로서 89년부터 90년에 걸쳐 트럼프측이 시에 심사용으로 제출

한 개발영향평가서 초고를 자료로 하여 독자적으로 트럼프시티(Trumph City)개

발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가 초고단계의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것에 의해 전문가집단이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분석했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는

철저한 정보공개원칙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또 AIA 등 전문가집단이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여, 그 일환으로서 개

발계획안을 평가하고 카운터플랜을 만들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영

리조직이 시민행동의 중핵으로서 미국사회의 전통가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휴수법을 개발하는 조직, 연수기관으로서 전문화하는 인터미디어리 등도 있다.
46) 미국의 커뮤니티 개발사례중 트럼프시티, 바나나 켈리는 小林重敬(編), 1994,「協議型まちづくり」,

pp. 98-106을 참조하였다.
47) 여기에는 People of Westpride(트럼프시티 개발안 반대의 중심적 단체로 지역의 계획과 개발제안의

방향을 위해 활동하는 중심적 주민단체임), 뉴욕예술협회(뉴욕 환경보전, 개선, 도시생활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공원위원회(뉴욕시내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의 보호, 향상을 위해 활동

하는 민간비영리조직)등과 자연보호평의회, 지역계획연합, 리버사이드공원기금 등이 단체가 참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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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뉴욕주 사우스 브롱크스의 바나나 켈리

바나나 켈리(Banana Kelly)는 바나나 모양의 해안 형상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

으로 사업이 시작될 당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거주

할 의사가 없는 전형적인 쇠퇴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민에 의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가장 본래적 의미

의 마을만들기로서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BACIA(Banana Kelly Community Improvement Association)라는 CDC에 의해 사

업이 진행되었다. BACIA는 1977년 지역시민들과 CDC에 대한 지식을 가진 시민

활동가들이 만나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켈리 거리와 시에 몰수된 3동

의 주택을 주민자신의 손으로 재생하여 거주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뉴욕시의 협

조를 받아 사업을 진행시켜갔다.

당초 뉴욕시는 불량한 3동의 주택을 철거재개발방식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

였으나 할렘, 사우스 브롱크스, 브룩클린 등에서 시에 의한 대규모 주택철거프로

젝트가 실패한 상태였고 1970년대 말에 사우스 브롱크스에서는 연방에 의한 저

가주택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시민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 등으로 인해 철거

를 보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ACIA가 불량한 3동의 주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시가 NPO와의 협력에 동의하고 1979년 3동의 주택

을 주민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채택한 방식은 Sweat equity라는 독특한방식으로서 주택개보수사

업을 노숙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힘으로 행하고, 그것을 직업훈련과 건설기

술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재생한 주택에 거주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작업을 매년 연쇄적으로 시행하여 바나나 켈리는

조직을 강화하고,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고령자 모자

세대 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재생에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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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여하고 있다. 그 동안 바나나 켈리가 공급한 주택은 약 1,000호로서 그 중

500호는 저렴임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94년 현재 직원은 약 100명인데 직원

대부분 지구주민이어서 CDC 자체가 그 지역에서 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나나 켈리의성공은 1960년대이래사우스 브롱크스에있어서 행정주도의철

거위주재개발과 공공시설정비에 의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 역으로

지역을 파괴하고 분열시켜공동화를초래한 것에비교된다. 3동의 주택을재생하

는 것으로 시작하여지구전체를 재생시킨 사례는도시재생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협의형 마

을 만들기의 한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시민측이 단순한 개발반대가 아

니라 계획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시민제안을 지자체와 계획주체가 받

아들여 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풍요롭게 했다. 둘째, 시민제안에 의해 저가

주택의 확보,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시가지 경관을 중시하는 도시디자인의

채택,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된 성과를 실현해가고 있다. 셋째, 바나나

켈리에 있어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도시개발과는 달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작은 프로젝트가 누적되어 대규모 개발이 실현되었으며, 이 경우 협의는 단순히

시와 지역주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조직이 중심이 된 다수의 지원

자와의 협의과정 속에서주민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

미이다. 넷째, CDC의 지속적 사업으로 CDC 자체가 지역에 있어서 고용을 창출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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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사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슬럼이나 불량주택지구가 안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방법을 도모한다는 것이

다. 미국도 처음에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량주거지문제에 대한 해결방식

으로 슬럼철거와 주택공급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며, 현재와 같

은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였던 것이다. 근린단위 도시재생, 저가주택공급, 고용,

복지, 교육을포함한 종합적 커뮤니티개발 등 물리적개선과 사회경제적 종합정

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연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시기별로 지원이 축소된 적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CDBG, HOME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개선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연방정부는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커뮤니티주택전략(CHAS)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방정부는 계

획을 평가하여 지자체에 자금을 배정한다.

시민참가의 활성화와 조직화,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적 주민운동조직이 아니

고, 상설조직이면서 민간비영리조직인 CDC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시민참가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민단체 및 비영리조직이 매우 활

성화되어 있다. 비영리조직인 CDC의 재원마련을 위해 인터미디어리라는 민간차

원의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점차 축소되고, 인터미

디어리가 민간투자자금을 모아서 CDC의 저소득자용 주택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증대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정비가 지방정부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기금을 통

해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 유도하고 있고 도시계획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으로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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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1)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

( 1) 195 0년대 이전

프랑스에서 현대적의미의 주거환경정비가추진된 것은 최초 도시계획법에 해

당하는 도시정비 미화 발전계획법(Projets d'Aménagement, d'Embellissement

et d'Extension des Villes)이 제정된 1919년 이후부터이다. 도시계획의 기본골격

이 제도화됨으로써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시설 등의 용지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행위를 허가제로 하였다. 이 무렵 파리 교외에서 개

인이 영리목적으로 택지분양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토지분할사업

: lotissement), 위생적으로 불량한 지역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불량주

택철거형 재개발(résorption de l'habitat insalubre)이 실시되었다.

불량지구철거형 재개발은 1919년 빠리에서 17개 블럭이 비위생지구로 지정됨

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1924년에 2개 블럭에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1933, 1934년

에는 다시 2개 블럭의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제2차 대전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전

후의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1950년대 중반부터 노후 불량주택의 철

거가 재개발사업으로 재개되었다. 즉, 1955년 3개 지구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16개지구, 53.3ha의 사업이추진되었다. 이 시기의특징은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전전에 지정되었던 지구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고(평균 3.2ha), 파리시가 주요한

시행자이었고, 사회주택인 저렴임대주택(habitat à loyer modéré : HLM)이 주로

건설되었다.

또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과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을 규제적인 도시계획수단(urbanisme règlementaire)보다는 집행적인 도시계획

수단(urbanisme opérationnel)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3년 공공기관에 의

한 택지조성제도(토지취득 →조성 → 분양)가신설되었고 1958년 12월에는 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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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방식으로는 우선시가화구역(zone d'urbanisation en priorité : ZUP)과 재

개발사업방식으로는 도시개조형 재개발(rénovation urbaine)이 새로이 제도화됨

으로써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방식으로 자

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2) 196 0년대

도시개조형 재개발은 불량주택의 철거라는 목적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도시구

조와 기능의 재편이 주요목적이었다. 이 시기에 시행된 도시개조형 재개발의 특

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 가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을

가진 고층건물군의 신가구를 조성하였다. 고층업무용 빌딩 뿐만 아니라 고층주

택도 기능중심에 배치되고, 인공지반에 의한 차 보도의 분리가 시도되었다. 둘

째, 정책적으로 종래 주거, 수공업, 소규모 소매업이 혼재되었던 빠리의 변두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서비스업 위주의 단일기

능으로 변화하였고,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 나가는 등 심

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셋째, 초기에는 빠리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주

체이었으나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사업실시가 곤

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퐁피두 장관은 각종 도시계획적인 규제를 하지

않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부동산개발자본에 개

발을 맡기는 것을 구상하였는데 실제로 1966년에는 빠리의 이타리 13지구 등에

서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다.

빠리 교외에서 대규모 주택단지의 조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ZUP이다. ZUP는

우리 나라의 공영개발제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내

의 토지를 취득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한 후 건물건설주체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매권과 수용권을 가지며, 100

호 이상의 주택건설로서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ZUP 내에서 하도록하였다. 이사업의 목적은특정지역의 건축활동을 ZUP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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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공공주체에 의한 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

기를 억제하는데 있었다. Sarcelles, Grande Borne, Massy Anthony 등에서 시행

된 바 있다. 그러나 ZUP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주택 등의 건설주체

가 택지매각후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계층적으로 분화시

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ZUP는 1967년 토지기본법(Loi d'Orientation

Foncière) 제정시 협의정비구역(zone d'aménagement concerté : ZAC)으로 대체

되었고 1975년토지정책개혁법에 의해 완전히폐지되었다. ZAC는사업시행자가

관련주체와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은 사업방

식이다. 공공주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며 토지취득방식, 기존 조세

나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래는 도시외곽지

역과 신도시개발에 주로이용되었는데 이제는 도시중심지의 오래된 주거지의 재

개발에도 사용되며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한 도시정비사업방식 증의 하나이다.

(3 ) 197 0년대

1970년 10월에 제정된 신시가지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에 의해 직주

근접형 도시건설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9개소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5 개소48)가 파리주변에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가 주택개량계획사업(opération programmée

d'amélioration de l'habitat : OPAH)과 도시정비기금(Fonds d'Aménagement Urbain :

FAU)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꼬뮌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

후불량주택에 대한 총괄적인 정비를 유도하였다. 즉, 도시개조형 재개발

(rénovation urbaine)과 같이 물리적인 철거 신축 위주의 과격한 재정비 방식에

서 탈피하여 노후주택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

자체에 의한 주택문제를 포함하는 관련계획의 총괄, 주택개량계획사업인 경우는

국가 관련도시 및 전국주택개량사무소(Agence Nationale d'Amélioration de

48) Cergy-Pontoise, Marne-La-Vallée, Melun Sénart, Saint Quentin en Yvelines, E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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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bitat : ANAH)간의 3자 협약,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사전타당성 검토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49)

또한 1970년대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관련정책의 변화는 물리적 시설 개선

측면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도시사회개발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저렴임대주택(HLM)과 같이 낙후된 주거단지에 대

해서는 1977년부터 주거와 사회생활 (Habitat et Vie Sociale : HVS)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받게 되었고 마을사회개발 (Déve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 : DSQ)이라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1년 전국마을사회개발

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를

창설하였다. HVS는 국가, 지자체 및 사회주택기관의 재정을 집중시켜 이미 대단

히 황폐화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고 1977년부터

1981년 사이에 50여 개의 사업이 실시되었다.

(4 ) 198 0년대

1981년미떼랑 사회당정권이 수립되면서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성향이강

했던 프랑스는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1982-83년의 지방분

권화관련법은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에게 그들의 책임하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꼬뮌이 그들이 관할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plan

d'occupation des sols : POS)를자유의사에의해 수립하고이에따라 건축허가권

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개조형 재개발은 사업실시후 새로운 도시기능을 가진 고층건물군을 조성

하였으나 써비스업 위주의 단일기능으로 변화하였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연대감

이 상실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1985년 폐지되었다.

지방분권화와 함께 종전의 도시정비기금(FAU)은 지자체공공설비총괄보조금

49) A. -H. Mesnard, 1993, Droit de l'urbanisme communal : les outils d'une politique locale d;urbanisme,

Paris : Les Editions Juris Servie,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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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ation globale d'équipement des collectivités locales)으로 통합되었고 다시

국가는 부처간 도시문제위원회(Comité Interministèriel pour les Villes : CIV)에서

정한 틀 내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사회기금(Fonds

Social Urbain : FSU)에 투입하였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는 도시수복형재개발(réhabilitation)이 강조되고 이것이

좀더 발전하여 1982년 DSQ 정책의 창설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1988년부터 CIV

는 부처간 도시사회개발대표단(Délégation Interministèrielle à la Ville et au

Développement Social Urbain)으로, 전국마을사회개발위원회는 전국도시사회개

발심의회(Conseil National des Villes et du Développement Social Urbain)로

대체되면서 커뮤니티의 사회적 측면 개선에 대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게 되었다.

DSQ는 당초 140개 사업에서 1990년에는 400개로증가함에따라 도시사회기금

(FSU0은 마을사회개발협약(convention de déve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이나

마을협약(convention des quartiers) 등에 의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질적인 측면이 강화된 도시공간의 재개발, 상공업의 활성화, 공공

서비스에 의한 교통편의 개선과 같이 마을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보완적인 프로

그램이 추가되었다.

(5 ) 199 0년대

1990년대 들어서 노후불량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정비사업이 계획될 때

이들을 조정하고 도시적, 사회적 영향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7월13일 도시정책방향법(Loi d'Orientation sur la Ville)이 제정

되면서 노후주택지구나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지역정책과 도시계획을 상호연

계시키고자 하는제도적장치가 강구되었다. 즉, 지역주거계획(programme local

de l'habitat : PLH)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정비가 도시기본계획(schéma

directeur), 토지점용계획(POS), 협의정비구역(ZAC) 등의 공간계획과 조화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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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관련제도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현행 제도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는 물리적 개선을 위주로 하는 제도로서 공중보건법에 의한 불량지구철거형 재

개발 , 도시계획법의 도시수복형재개발 , 건설 및 주거법에 의한 주택개선계

획사업 등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주거와 사회생활 , 마

을사회개발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불량지구철거형 재개발 ( rés o rpt io n d e l' ha b itat ins a lu b re )

불량지구철거형 재개발은 비위생가구의 정비를 목적으로 기존의 비위생주택

을 철거하고 주로 사회주택인 저렴임대주택(HLM)을 건설하는 사업방식이다. 공

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는 비위생건물과 비위생지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데빠르뜨망의 지사는 비위생건물에 대하여 거주

금지결정, 철거 또는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치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지사의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지사는 데빠르뜨망 위

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할시장의 참석하에 비위생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위치한 주택이나 사무실 등을 위생상의 이유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할수 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비위생주거의 철폐와 관련된

주민들의 새로운 거처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2) 도시수복형 재개발 ( réha b ilit at io n- re sta u rat io n im mo b ilière )

기존 도시구조와 조화를 위한 도시수복형 재개발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

작되었다. 즉, 1974년의 제1차 오일쇼크에 의해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대규모 도시개조형 재개발의 성과가 여러 측면에서 의문시되었고 고층

건물군이 기존의 건물군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팽배하였다. 또한 고

도성장에 의한 왜곡을 시정하고 사회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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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성시가지에서 고층건물을건축하지 않게 되었고 재개발에 수반하는 도시

설비비용을 건물건설자에게 분담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인 법정상한밀도

(plafond légal de densité : PLD)50)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1976년 도시

계획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거지의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

해 기존 가로변 건물의 보존 수복 및 재개발사업절차 등이 규정되었다.

도시수복형재개발은 재개발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가장 간단한 형태

는 기초적인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중간 정도의 수복형 재개발은 주택내

부에 전기, 도장,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계단, 건물전면 등과 같이 건물의 공

동부분에 대한 수리공사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수선은 방의 재배치, 지붕

수선, 골조와 벽 공사 등이 포함된다.

도시수복형재개발은 사업지의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개별적인 재개발(restauration individuelle)은 도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되는 한편 역사적 기념물재개발(restauration ponctuelle d'un

monument historique)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보수된다. 일정구역내의 재

개발(restauration a l'intérieur d 'un périmètre)은 해당 구역내에 입지하는 부동

산을대상으로하며보존구역내의재개발(restauration en secteur sauvegard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하여 시행된다.

일정구역내의 재개발은 보존구역(secteur sauvegardé)의 존재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어 구역이 지정된다. 하나는 보존구역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로 토지점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꼬뮌에서는 시의회, 국책사업구역과 같은 곳

에서는 데빠르뜨망 지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존구역 내부에서 시행되는 경우

는 지자체 또는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토지조합(association foncière urbaine :

AFU)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동산수복사업은 협의정비구역(ZAC)이나 주택개량

계획사업(OPAH)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50) 1975년 토지정책개혁법에 기초한 제도로서 일정 용적률 이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설비비

용도 부담시키면서 기성시가지에서의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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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지정이 공공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주민청문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사 또는 시의회에 의하여 공사계획이 승인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토지조

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라면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구역으로 지정

되면 토지소유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프랑스토지은행(Crédit Foncier de

France)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3 ) 주택개량계획사업(o pérat io n p ro g ra m mée d ' a mélio rat io n d e

l' ha b itat : OPAH)

주택개량계획사업은 기성시가지에 있어서 주택과 노변건물의 정비 개량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수법인데 기존권리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

택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공공시설, 상공업시설 등의 정비까지도 포함하는 다목

적정비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OPAH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구역이 사

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조사 검토한다. 이 조사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전

국주택개량기관(Agence Nationale de l'Amélioration de l'Habitat : ANAH)이

공동으로 맡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자간의 협정에 의해 사업결정이 이루어

진다. OPAH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이루

어지며 보조금은 ANAH에 의해 지출되는데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종류 규모에 따라, 임차인에게는소득수준에 따라 그액수가 정해진다. OPAH는

대도시 이외의 기성시가지에서만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파리 등 대도

시에는 임차주택이 많고 주택소유주에게 정비 개량비(보조금의 최고한도액은 2

만 프랑)에 해당하는 가임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사업기간은 원칙

적으로 3년이다.

(4 ) 주거와 사회생활(Ha b it at et Vie S oc ia ls : HVS )

HVS는 1977년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주택과 공동시설의 개량을 목적으로 조

정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간 기구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사업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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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사회주택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수단을 결합하여 노후화된 대규모

사회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것이다.

HVS에서는 단순한 주택개보수업무에서 근린시설정비, 마을사회개발사업

(Déve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 : DSQ)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

할 수있다. 기초자치단체인꼬뮌들은시의원, 개발자, 재정지원기관및사회주택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데빠르뜨망 지사가 감

독권한을 행사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필수적이다.

(5 ) 마을사회개발제도 (Déve lo p pe m e nt S o c ia l d e s Qua rt ie rs : DS Q)

마을사회개발은 노후화된 사회주택이 집중된 지구의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관

련된다. 마을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개선하고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시적 분야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행위를 마

을에집중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51) 사회적, 문화적으로중대한문제점(교육,

직업교육, 건강, 범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마을의 필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DSQ제도는 1982년 창설되었고 1984년부터의 국가-레지옹간 계획협약(contrat

de Plan Etat-Région)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레지옹 및 관련꼬뮌간에 체

결되고 사업목표와 시행할 절차를 규정한 마을사회개발협정(convention de

déve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

적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꼬뮌의 책임하에 3가지 유형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

다. 즉 기본방향을 정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조정기관, 사업별로 관련된 주체

들의 참여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도시사회개발의 지역의회, 사업의 시행 관련주

체의 조정 주민들의 직접적인 활성화를 보장하는 사업책임자 등이다.

51) Ministère de l'Equipement, du Logement, des Transports et de la Mer, 1990, Mettre en Oeuvre le

Droit au Logement : Guide des Procédures et des Outil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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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지구는 필수적으로 저렴임대주택(HLM)으로 구성된다. 꼬뮌이 사업

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만 마을의 구성에 따라서는 저렴임대주택건설기관

이 중심적인 위치는 점하기도 한다.

이사업계획은두가지종류의합의에따라시행될수있다. 하나는도시, 국가,

레지옹의회 및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레지옹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

서명한 마을사회개발협약, 둘째는 보다 간편한방식으로 3년을초과하지않는범

위내에서 국가, 도시 및 기타 유관기관간에 체결된 마을협약(convention de

quartiers)에 의해서이다.

3) 정비시행주체

주거환경정비에 관련되는 주체는 참여분야나 수준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다.

국가, 전국주거개량사무소(ANAH), 데빠르뜨망건설국(DDE) 등과같이국가적인

행정기관이 있는가 하면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가장 포괄적인 행위를 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도시정비기금이 창설된 이후 불량주거지 정비

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도시선매권(droit de préemption urbaine), 법정상

한밀도(PLD) 초과부담금 등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산

하의 도시정비연구소를 통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부동산수

복협회(Association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 ARIM), 민관합작기업(SEM), 도

시토지조합(AFU), 저렴임대주택건설기관, 마을공사(Régie de Quartie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수복협회와 마을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1) 부동산수복협회

1967년에 창설된 부동산수복협회는 대체로 지자체에 의해 위임된 시행계획에

대한, 주택개량계획사업의 활성화, 관련되는 수단의 통합 조정, 부동산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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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수복협회는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주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그 이사회는 데빠르뜨망이나 시의회 의원, 사회주택기관,

의료보험금고, 주거수당금고의 대리인, 토지소유자 및 임차자, 건축 및 재개발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회와 지자체간에는 사업타당성검토를 위한 협약, 협회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2) 마을공사(Rég ie d e Qua rt ie r)

마을공사는 기초자치단체(꼬뮌), 지역주민 및 주택임대인으로 구성되는 단체

이다. 지역주민은 개인, 집단 또는 임차인조합, 협회 등과 같은 기관의 형태로 참

여할 수 있다. 이들 외에 전국노동사무소(Agence Nationale Pour Emploi :

ANPE), 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 Familiale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을공사의 기능은 다양하다. 기술적으로는 건축물이나 공동공간의 유지관리

(청소, 경비)에 관련하여 훼손을 방지한다. 시장가격의 조건으로 옥외공간의 유

지관리, 건물의 내장공사, 공동공간의 청소 및 경비 등과 같이 동네의 사회주택

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는 주민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최선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보하고 마을의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적

으로 소외된 계층을 동화시키는 것이다. 소외된 계층의 동화를 위해서하는 경제

에 의한 동화(특히 청년층과 장기간 실업자), 주택에 의한 동화, 주민들의 수준에

부합되는 재교육에 의한 사회적 적응 등을 상호 연계시킨다.

또한 마을공사는 마을주민들을 고용하여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수행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그들의 대화상대자가 되면서직접적이며 영속적인 관계

를 맺는다. 또한 관련기관들간의 경직된 업무분담을 완화하는 수단이 된다.

4)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프랑스의 주거환경정비제도에 대한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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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다른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면철거후 새로운건축물을 건설하는 재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현지개량형 주거지

정비수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0, 60년대에는 철거재개발방식

(rénovation)이 시행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미 형성되어있던 주민들간의 연대감

이 붕괴되고 지역의역사와 전통이 단절되는등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

므로 비위생적이라고 판단된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주택의 개보수를 중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다른시사점으로는계층이나민족적으로 다원화된 프랑스사회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이질적인 주민들이 연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회

적 측면의 주거환경정비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

렴임대주택(HLM)과 같은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그에 부대된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마을사회개발(DSQ) 등이 대표적인 제

도이다.

또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동시에 주민 이외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공사나 재개발조합 등은 주민조직으로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분권화하였지만 꼬뮌이 권한을 활용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는 보다 큰 자치단체

나 꼬뮌간 협동조직, 민관합작기업(SEM), 지렴임대주택기관 등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주거환경정비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단위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분권화에 의해 중앙정부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감독과 지도 기능보다는 조정과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지방행정의 특성상 각 급의 지자체(레지옹,

데빠르뜨망, 꼬뮌)간 업무적인 계층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꼬

뮌의 주거환경정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 중앙정부는 ANAH와 같은 전국

단위의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도시사회기금(FSU) 등을 조성하여 재정적인 한계

를 극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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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1)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

( 1) 197 0년대 이전5 2 )

일본에서는 1927년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이 제정되었으나 그다지 활발하게 시

행되지 않았으며 1960년 주택지구개량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흡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시설의 정비와 시가지건축물법상의 지

역·지구제에 의한 일반규제가 중심이 되었으며, 지구의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불량주택지개량사업 등이 있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고베

시 나가타구 마루야마지구의 공해반대운동, 환경보호형 주민운동 등은 이후 개

선형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 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53)

1969년 4월 국민생활심의회가 고도성장후의 일본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가의 증대, 커뮤니티의 형성을 지적한 것이 커뮤니티 정

책의 시초라 할 수 있다.54) 동 심의회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

의 대응, 커뮤니티 리더의 역할, 커뮤니티 시설의 확보 그리고 행정기관과 주민

과의 사이에 홍보 및 공청회 등의 피드백 시스템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

이 스스로의 생활의 장에 관심을 갖고 행정에 참가하고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에

자주적으로 책임을 갖고 관계하고, 지역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상호교류가 추진

52) 모리무라 교수는 일본 도시구조 및 패러다임 변천의 시대구분을 1960년대의 수요요구형에서

1970년대에는 문제해결형, 1980년대에는 도시구조재편 및 도시이미지활성화형으로 구분하였

다. 개선형정비는공급자논리에따라맹목적으로공급함으로써생기는문제를극복하는의미

에서 문제해결형에서 도시이미지활성화형에 걸친 시기에 등장한 수법이라고 지적한다(森村道

美, 1987).
53) 개선형 마찌즈꾸리는 기성주택시가지의 근린주구단위 범위에서 해당 지구의 사회기반과 지구의 기

본구조를 존중하면서 윤택, 휴식, 쾌적한 도시 를 목표로 하여 공공시설과 주택정비를 촉진하고,

계획의 발의와 입안, 실시단계에 있어 주민의 의향과 요망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주민, 행정,

전문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장준호, 1996, pp. 2-3).

54) 커뮤니티문제소위원회의 보고서 커뮤니티-생활의 장에 있어서 인간성의 회복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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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1971년에는 최초로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모델커뮤니티사업이 자치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시 정

촌)에 있어서 새로운 정비운동 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이고 경직

된 제도에 근거하지않고, 지역 및 주민밀착적이고 융통성이 큰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형 마찌즈꾸리사업 이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스템으로 종

합화, 구체화되었고 1970년대 중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부권한의 대폭적

인 지방이양과 석유파동이후저성장이 계속되는 동안중앙정부의 긴축재정의 여

파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험적 모델사업이 점차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

대 초반까지는 개선형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가 없었으나 이후 개선형 사

업의 제도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가에 의한 마찌즈꾸리도

활성화되게 되었다. 전면철거 재개발수법인 주택지구개량사업, 시가지재개발사

업 등의 수법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각종 개선형 마찌즈꾸리 수법이 등장하였고

지구계획제도가 창설되었다.

지자체의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수법으로서는 1973년 고베시에서작성한 커뮤니티 카르테를 들 수

있다.55) 그 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계획법 안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해 도시재개발 방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 주택마스터플랜,

시 정 촌마스터플랜 등의 계획제도가 만들어졌다. 정비사업제도로는 1971년 자

치성의 모델커뮤니티사업을 시작으로 1977년 건설성의 주환경정비모델사업을

비롯한 각종 요강사업이 차례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비사업제도도 저수

준주거환경의 정비로부터 중수준 주거환경의 정비로, 그리고 양호한 주거환경지

55) 1970년대에는 고베시(1973), 고치시(1974)와 같은 선진적 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카르테 또는 생활환경

도집과 같은 명칭으로 시가지현황을 파악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의 축적을 바탕으로 도시구조변화를 감안한 지구의 성격 규명에 대한 시도와 주거환경정비유형을

구분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구환경정비를 위한 지구구분론에 대해서는 森村道

美(198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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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보전이라는 방향으로 확대되어갔다.

(2) 198 0년대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정책에 관한 도시수준의 마스터플랜이 법적

계획으로 확정되어 개개의 지구재개발의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되었다. 마찌즈꾸

리에 있어서 1970년대에는 계획과참가를 중시하였다면 1980년대에는 경영형마

찌즈꾸리가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56)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가에 의한 마

찌즈꾸리협의희가 많이 발족하였고 이와 관련한 NPO들도 등장하였다.57)

거주수준과 주거환경수준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최저거주수준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이전의 평균거주수준을 유도거주수준으로 바꾸고,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공동거주를 상정한 도시거주형 유도거주수준과 교외주택지나 지방주택지에 있

어서의 단독주택거주를 상정한 일반형 유도거주수준으로 나누었다. 유도거주수

준은 주거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3 ) 198 0년대

1980년대 들어서는 주거환경정비시책도 양호한 지역, 중간수준지역, 저수준지

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시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NPO 활동의활성화 및 주민들

의 단순한 계획참가로부터 발전하여 사업경영형의 참가를모색하는 경우가 등장

하고 있다.58) 이처럼 주민운동의 이념에 의한 참가에서 사업경영형으로 주거환

경정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59)

56) 田村 明, 1987, 「まちづくりの 發想」, pp. 27-50.
57) 동경도 세타가야(世田谷)區 기타자와(北澤)지구 마찌즈꾸리 협의회, 타이시도(太子堂)지구 마찌즈꾸

리협의회, 미슈쿠(三宿)지구 마찌즈꾸리 협의회, 스미타(黑田)구 교지마(京島)지구 협의회 등이 발족

되었다. 이밖에도 사이타마(埼玉)현 아게오(上尾)지구에 주환경정비모델사업 적용을 위한 주민설명

회가 개최되었고, 세타가야구에서는 NPO 조직인 마찌즈꾸리하우스가 창설되었다.
58) 일본에서 NPO 활성화는 95년 한신대지진이후 지역복구과정에서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

했던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98년 NPO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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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활동은 한신대지진 이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NPO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되어 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도 시민주

권과시민자치를실현하고시민사회구축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60)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커뮤니티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지역

사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주민의 집단적활동이 중요하다는 관념, 주민이 지자체

행정의 단순한 서비스 수익자가 아니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행정에 작용

하게 하려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관념이 주민과 행정 양쪽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전국적으로 커뮤

니티 센터와 같은 시설이 생기고 이것을 거점으로 여러 가지의 주민집단활동이

활성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목표로서의 커뮤니티의 이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단순히 커뮤니티 센터의 건설이나 주민들간 친선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커뮤니티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모든 활동이 커뮤

니티 활동으로서 간주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61)

2) 정비관련제도62)

( 1) 주택지구개량사업( 196 0 )

시 정 촌이 사업주체가 되고 불량주택지구의 面的인 개조를 실시하는 방법이

다. 불량주택밀집지구를 개량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택지와 건물을 매

수 또는 수용하고 불량주택의 제거로 주택을 잃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

록 한다. 이 사업은 불량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

59) 장준호, 1997,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전개하여 온 개선형 마찌즈꾸리사업의 총체적 평가 , p. 6.
60) 일본에서 NPO법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백종인(1998)을,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NPO 활동사례에 대

해서는 「NPO교서」후반부에 실려있는 住ま とコミユニテイのための民間非營利セクタ 確立への

提言 참조하기 바란다(ハウジング アンドコミゅニテい財團 1997, 「NPO교서」, pp. 649-683).
61) 倉澤 進, 1990, "コミュニティづくり20年の軌跡と課題, 「都市問題」2월호, pp. 8-10.
62) 이하의 제도는 폐지되거나 다른 제도에 흡수된 제도 등을 제외하고 99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

정리한 것이다. 모델커뮤니티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커뮤니티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한

프로그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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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건설을 중심으로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우리 나라의 합동재

개발 방식과 유사하다. 지구내 도로, 아동공원, 집회소 등의 지구시설과 도로, 공

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데 전면매수, 개량주택건설, 사후관리라는 사업방

식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긴급정도와 공공성이 높은 지

구에만 한정된다. 후에 동 사업의 조건을 완화한 사업이 주환경정비모델사업이

다. 사업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이며 지구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면적 0.15 ha

이상, 불량주택호수 50호 이상, 불량주택률 80% 이상, 주택밀도 80호/ha 이상(공

공용지 제외)등이다.

(2) 시가지재개발사업( 196 9 )

시가지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사회경제변화에 의해 활력이 저하된 도시 중

심시가지 또는 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목조건물밀집시가지이다. 동 사업은

제1종 사업과 제2종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제1종 사업은 시행구역내 기존건축물

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건설과 공공시설 정비를 행함으로써 종전 자산의 권

리와 등가로 조성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는 권리변환방식을 근

간으로 한다. 제2종 사업은 시행자가 용지를 매수, 환수, 수용하고 시설이나 건축

물을 관리처분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역이 대규모이고, 도시방재상의 이유에서

공익성, 긴급성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도시정비공단 등으로 한정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

고도이용에 의해 새로 생긴 면적(留保床이라 부름)의 처분수입금에 의한다

(3 ) 모델 커뮤니티 프로그램( 197 1)

70년대 들어 자치성이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

정하게 됨에 따라 모델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모델 커뮤니티 지구를

선정하고 지구특성에 맞는 생활환경정비, 주민의 자주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촉

진할 것 등을 구체적 시책으로 정하여 3년간 87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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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사업범위는 초등학교구정도의 지역을기준으로하여주민참가

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커뮤니티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은 커뮤니티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커뮤니티지구를 단위로하여각 지구, 직능 분야, 성별, 연령층을대표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치성은 학력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연구회를설치하여 커뮤니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한다. 또

한 기초자치단체가 커뮤니티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위한 기

채 등의 재원조치를 하며 주민공모의 지방채, 커뮤니티 채권 등도 활용된다.

(4 ) 거주환경정비사업( 197 5 )

이 제도는 도시계획가로정비사업상의 특례이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성

주거지에서는 소음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

니라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지구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지구(environmental

area) 개념에 근거하여 지구도로 정비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

법에 의한 국고보조를 통하여 도시계획가로사업으로서 지구도로를 정비한다. 대

상지구는 통과교통의 침입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지구도로가 정비되어있

지 않아 구급, 소방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면적

정비사업의 정비효과가 높아지거나 또는 사업실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되

는 지구,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대개 1개 주구 규모의 지구 등이다. 사업내용은

도로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을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조합하고

국고를 보조하여 도로망의 정비를 도모한다.

(5 )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19 95 )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1977), 과밀주택지구 갱신사업(1974), 커뮤니티주환경

정비사업(1989)이 1995년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 사업

은 방재상 문제가 있는 노후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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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량 및 보수를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

업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 도시기반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이다. 지구지

정요건은 면적 1ha 이상(대도시지역 등 주택공급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0.5ha 이

상), 노후주택호수 50호 이상(대도시지역 등에서는 25호 이상)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건축물의 철거, 도로 등 지구기반시설의 정비,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

지원 등이다. 중앙정부가 각종 비용의 1/3 - 1/2까지 보조할 수 있다.

3) 커뮤니티 개발사례

( 1) 동경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센터6 3 )

세타가야구에서는 1988년주민, 행정, 기업 3자의 파트너쉽형마찌즈꾸리를목

적으로 구가 100% 출자하여 재단법인 세타가야도시정비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는 일종의 제3섹터로서 마찌즈꾸리센터는 도시정비공사의 1개 과에 해당된다.

마찌즈꾸리센터는 주민들이 마찌즈꾸리에대해 배우는 학교의역할을 담당할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 조직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마찌즈꾸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다.

마찌즈꾸리센터에서는 마찌즈꾸리기금이라는 독자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주체의 마찌즈꾸리를 보조하고 있으며, 기금의보조를 받는 활동 중에는 그 활동

의 결과가 인정되어 구의 시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마찌즈꾸리센터에서 가

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익신탁기금과 마찌즈꾸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찌즈꾸리센터는 구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서

양자의 거리를 조정하고 좁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찌즈꾸리센터의 활동은 주

민주체의 마찌즈꾸리활동 지원, 마찌즈꾸리정보의 수집과 발신, 마찌즈꾸리 학

습기회의 제공, 구의 주민참가형 마찌즈꾸리사업의 지원, 마찌즈꾸리 연구조사,

63)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센터에 대해서는 천현숙(2000. 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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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체 마찌즈꾸리(街づくり) 활동지원, 주민참가 마찌즈꾸리 활동지원, 세타

가야만들기 등을 지원한다.

마찌즈꾸리센터가 주민들의 마찌즈꾸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토

대는 공익신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마찌즈꾸리기금이다.64) 마찌즈꾸리센터의 독

자적인 기금이 만들어짐으로써 구의 금전적 지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기금지원의 심사기준은 지역을살기좋은 환경으로 만들기위한 활동, 마찌즈

꾸리 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조의 효과가 높은 활

동, 활동의 실현성이 높을 것, 새로운 관점에서 마찌즈꾸리 활동을 제안하는 것,

계속 신청하는 경우에는 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것 등이다. 1999년도에는 지역내

에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노는 환경 만들기, 근대건축 및 그

주변환경의 보전과 재생, 세타가야 그린 맵의 제작, 생활환경과 거주환경에 있어

서 장래의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환경만들기, 장애자의 시점에서 거리체험하기

등 모두 32건의 활동에 기금지원이 이루어졌다.

(2) 동경 쿄지마지구 정비사업

스마다구의 북부 중앙부에 위치한 쿄지마(京島) 지역에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이재민들이 이주하여 밀집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으로 1945년 제2

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공습에 따른 피난민들이 이주해와 고밀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젊은 계층이 이주해가고 소규모 공장들이 폐쇄되어 지역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 지역은 필지 규모가 작고 도로가 협소하며, 오래된

목조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토지 및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소유권

64) 공익신탁은 신탁법에 의거하여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신탁은행)에

게 예치하고, 수탁자인 신탁은행은 그 운영이익을 공익성이 높은 주민활동에 지원하는 것이다. 공익

신탁기금의 운영은 기금의 사무국인 신탁은행이 운영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조직되고,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보조결정에 관여한다. 마찌

즈꾸리 활동의 지원사업에 공익신탁제도를 채용한 이유는 이 제도가 행정이나 기업 등의 특정한 입

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주체의 마찌즈꾸리 활동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의 취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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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복잡한 지역이다.

1979년 동경도와 스미다구가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쿄지마 마찌즈꾸리 협

의회가 구성되었고 1983년 주환경정비모델사업을 적용하여 사업이 시작되었다.

출발 당시는 방재마찌즈꾸리로서 출발하였으나 1990년 커뮤니티주환경정비사

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1999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고 1999년 사업주체가 도

쿄도에서 스미다구로 변경되었다. 1996년부터 밀집시가지정비촉진사업이 적용

되었으며 이 밖에 동경도 목조임대주택지구정비촉진사업, 시가지주택밀집지구

재생사업, 도시방재불연화촉진사업, 마찌즈꾸리조성사업, 스미다구가로확폭정비

사업 등이 적용되어 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사업기간이 갱신되어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미다구와 재단법인 쿄지마 마찌즈꾸리센터공사가 공동으로 쿄지마 마찌즈꾸

리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도로의 확충을 위해 노폭이 2-4m에 불과한 지구내 도로

를 6-8m로 확대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방재와주거수준향상, 공공시설 등을 정

비하고 있다. 지구내 주민들의 자조와 협력에 기초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것

을 공공이 지원하고 있다. 광범위한 지구중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이 전체지구에

서 모자이크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역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사업시행으로 주택정비는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도로정비

는 계획목표에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확폭에 따라 철거된 주택의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16개 동(137호)을 건설하였다.

쿄지마지구는 지역내에 마찌즈꾸리협의회를 설립하고 도시계획전문가가 협

조하여 주민합의를 근거로 한 마찌즈꾸리를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도로확폭

을 위한 용지매수에협조하지않아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점이 가장 큰문제

점이다. 따라서 도로정비를 위해 긴급성, 효율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할 도로를 지정할 예정이며 지구계획 등을 통한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마찌즈꾸리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주로 고령층이어

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여성층과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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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다.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주거환경정비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일본은 민관협력방식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공의 적극적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민

간기업, 지역주민, 공단, 공사 등도시정비에관련된 다양한행위주체들의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공사나 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정비의 공공성과 효율

성을 높이고 있다. 민간(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재

정과 기술의 지원이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마찌즈꾸리를 전담하는 행

정조직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활동을 지원하도록 마찌즈꾸

리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65)

둘째, 지구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비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사업이 뒤의 사

업의 전제가 되거나 뒤의 사업을 촉진하는 등 시간적 연대관계를 맺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통합적 형태를 취하여 한 지역에서 여러 사업이 중첩해서 실시되기

도 한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법정사업이나 요강사업을 시행하면

서 민간부문의 개발투자를 유도하고 또 공단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수법을 추가

로 적용하기도 하고 주택재개발과 시가지재개발을 하나로 묶어 시행하기도 한

다. 서로 인접한 지구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순차적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함

으로써 주변의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커뮤니티 개발방

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 정비과정의 정당성과 주민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협의회나 워크

65) 세타가야구의 경우 마을만들기추진원제도를 두고 있고, 토요나카시에서는 전문가파견제도, 고베시

는 컨설턴트파견제도, 요코하마시에서는 코디네이터파견제도, 야마토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전문가파

견제도 등을 두고 있다.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필요로 하는 지역

에 전문가를 파견해주는 제도이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공공이 부담한다(정석, 1999, pp. 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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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을 통해 교육, 계몽,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며 지역주민운동단체를 활용하는 사

례가 많다. 그러나 이점은 주민운동의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는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지구에서는 주민에게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지역

주민운동단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66)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비

방법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이른 후부터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제도의 운영이다. 세타가야

구의 경우 공익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나카시의 경우는 보조금교부세

칙 및 마을만들기 활동조성요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67)

다섯째, 비법정제도(예산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다. 일본의 다양

한 제도는 반드시 법정제도가 아니더라도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수직적 제도를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횡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다. 법제화

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의 전반적 틀만 중앙에서 마련해주고 각 지자체별로 융통성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한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원제도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실정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6) 마노지구 및 타이시도 지구가 대표적 사례로서 주민주도의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가 모델사업지구로

지정한 사례들이다. 마노(眞野)지구에서는 1965년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주민주도의 움

직임이 전반적 주거환경개선까지 연결되어 1980년 마찌즈꾸리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인구정착

과 주택과 공장의 공존·공영, 여유있는 주거환경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주택, 도로, 공원, 커뮤니

티시설 등이 확보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신중진, 2000, 일본의 마찌즈꾸리와 주민참여 , p.

29).

67) 토요나카시 사례에 대해서는 정석(1999)과 김찬호(1997)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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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1)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

( 1) 196 0년대 이전

6.25동란 이후대도시의국 공유지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판자촌에 대한철

거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의 지속적 철거에도 불구하고 도심외곽

의 구릉지 등에철거민들이 다시 무허가판자촌을조성함으로써 무허가 판자집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철거와 동시에 이주정착지를 조성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60년대 말부터는 철거민을 위한 시민아파트건설

도 많이 이루어졌다.

(2) 197 0년대

시민아파트건립시책은 은 철거민들의 부담능력부족으로 전매하는 경우가 많

았을 뿐만 아니라 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서

울시는 불량주택양성화 시책을 취하였다. 주민부담으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주택을개량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적정수준의 공공시설이 확

보되지 못하였고 국 공유지 불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효과는 지지부

진하였다.

1973년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재개발 정비기법이

도입되었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들에 의한 자력재개

발이 추진되었다. 이는 공공이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에 의해 국 공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기반시설

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나 주민들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

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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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어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되어 도시재개발법으로 이관되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중요한 재원부족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AID차관을 도입하여 차관재개발을 시행하였으나 비현실적

인 차관도입조건으로 이에 의한 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 단위의 개별 필지별 개량사업의 한계를 해

결하기 위해 구획정리시단위필지 규모를 크게 하고 단독주택대신 공동주택건립

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70년대말에는 민간건설업체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위탁

재개발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3 ) 198 0년대

1980년대 초에는 재개발억제정책으로 잠시 재개발이 위축되었으나 1983년 합

동재개발의 도입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다. 교통여건이나 주변환경, 입지

여건이 좋은 불량주택지역이 재개발대상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재개발이 주거환

경정비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택지확보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을 통해 저소득주민이 현지에 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으

며, 사업후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원주민들에게는 너무 고가였고, 중앙난방

식 고층아파트의 관리비도 원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원주

민 정착률은 극히 낮았고,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주택을 전매하

였으며 합동재개발방식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수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

다.68) 결과적으로 지역의 역사성이 단절되고 이미 형성되어 있던 주민들간의 공

동체의식, 연대감이 해소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또 1980년대에 시행된 합동재

개발이 주거복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에 따라 1989년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건설을의무화하게 되었

다.69)

68) 건교부, 2000, 「21C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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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 0년대

1980년대에 서울을 중심으로 합동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지만 지가가 낮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방도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허

가판자집을 비롯한 불량주택이 집단화되어있는 지방대도시에 대한 주거환경정

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서울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주거환경정비가 필

요한 지역을 위해 1989년 저소득층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현지개량위주의 환경정비를주로하여공동

주택방식, 복합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투융자를 포함하여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공동주택건설방식에서는

사업기간중 원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전

의 합동재개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99년 말까지의 한시법이

라는 한계가 있었고,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한 대부분의 지역이 다가구 밀집지역

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사업대상지역내의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여 사업재

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용적률·건폐율·인동간격·도로폭 등의 건축규제

와 주차장규제 등을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의 결과 정비사업 이전보다 단위 주택의물리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주차난, 일

조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부족한 공공지원을 각종

규제완화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전체적인 주거환경정비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면도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재개발에 비해 공공성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사업에 수익성의 논리가중요하기 때문에 원주민간

에도 개발수익의 불균등분배를 초래하고 있고, 개량된 주택의높은 임대료로 인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전혀 도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70)

69) 합동재개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세훈, 1998, 도시화, 국가, 도시빈민, ; 권태준, 1998,

대도시 불량주거지 재개발의 경험과 성찰, ; 김형국, 1998, 도시불량촌 재개발의 경험과 전망, ;

하성규, 1998, 주택재개발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철홍, 1996, 현지개량사업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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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제도권에서 마련한 주거환경정비프로

그램이라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

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아직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 성과라는 것도 골목길 가꾸기나 담장허물기,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적 이해와 상관없이

주민들 스스로 일상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움직임은 단독주택가나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상점가나 도심부 등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녀회나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

민조직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들이 주민

조직을 지원하거나 연대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

해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마찌즈꾸리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및 주민들사이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도 1972년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채택한 의제 21(Agenda

21)도 커뮤니티의 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이

에 따라 지방의제 21을 만간차원에서수립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도

주요의제로포함시키고있으며주민, 기업, 행정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고 있다.

성남시 사례를 보면 시민, 기업, 시, NGO 등이 참여하여 성남의제21 추진협의

회를 결성하였고 이협의회에서는 1999년 의제 21을 작성하면서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다양한 행동계획과실천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문화 및 복지분야에서

는 문화, 복지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다양한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의 실시를 구상

하였다.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에서는 특색있는 도시기능과 근린시설을 갖추도록

거주민 면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철홍, 199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축

법 등의 특례적용 및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 이영석, 1998,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원, 199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개선방

향」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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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선진적인 주거경관을 갖추고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71)

2)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사례

( 1) 주거환경개선사업

1980년대에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지만 지방도시에서는

사업성의 부족 등의이유로 인해 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

한 곳에서도 주거환경정비의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하였고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었다. 당초 도입목적은 저소득주민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

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주거환경개선사

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철거보다는 현지개량방식을 위주로 하여 공공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건축법 완화, 재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거주

민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었다. 당초 199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

고자 하였으나 2004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방식, 복합방식 등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는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방향, 공동시설 확

충 및 주민소득원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

득원 개발 등을포함하여 포괄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경제적 재

개발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7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설개선 및 면적증가 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다.

71) 성남의제 21 추진협의회, 1999, 「성남의제 21 총괄연구보고서」

72) 2000년 6월말 현재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수는 580개이며 완료지구가 88개(15.2%), 시행중인 지구

448개(77.2%), 미시행지구 44개(7.6%) 로 사업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방식별로는 현지

개량방식 446개(80.3%), 공동주택방식 83개(17.8%), 복합방식 31개(5.3%) 등으로 현지개량방식이 압

도적으로 많다(건설교통부, 2000,「전게서」,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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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사업전후 주택수의 증가는현지개량방식은 96%, 공

동주택방식은 157%로 전체적으로 1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73) 재개발사

업과 비교했을 때 주택공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소형주택이나 세입자용 공

공임대주택 보급 등으로 저소득층 재정착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74)

점유형태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중인 지구의 자가점유율은 40.4%인 반면 사업

완료지구에서는 56.5%로 사업전에 비해 사업 후에 자가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75).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주거사용면적으로

보면 사업전에 가구원당 주거사용면적은 3.82평이었으나 사업 후에는 4.22평으

로 증가하고, 가구원당 사용방수는 사업 전 0.58개에서 사업 후 0.64개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7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설 사용면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개선효과를 나타낸다.

사업이 시행중인 지구와 완료된 지구의 시설사용을 비교해보면, 시행중인 지구

에서 입식부엌 사용비율이 69.9%이었으나 완료지구에서는 100%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세식 화장실 비율은 57.5%에서 100%로, 온수시설은 50.0%에

서 100.0%로 증가하고 있다. 난방방식에 있어서도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현

대적 난방시설로 교체되고 있다.77)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주변지역

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여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주변지역 개량의 효과가 활발해진

다. 불량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비가 성장거점과 같이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정비 후

중산층 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지역 편익시설도보강되어 기반시설 측면에

서도 개선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온다.78)

73) 건설교통부, 2000, 전게서, p. 60.
74) 한국건설업체연합회, 1997, 「도시재정비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의 개선방

안」, p. 51.
75) 건설교통부, 2000, 전게서, p. 63.

76) 국토개발연구원, 1997,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의 개선방안」, p. 73.
77) 건설교통부, 2000, 전게서, p. 64 ; 국토연구원, 1997, 전게서, p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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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중인 지역과 사업완료지구를 비교해보면 이전보다 가구주 연령이 젊

고 교육수준 및소득이 높은 계층이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시행

중인 지구의 대졸이상 학력비율은 14.1%에서 완료지구는 44.6%로 증가한다. 또

직업구성에 있어서는 시행중인 지구보다 완료지구에서 자영업자비율은 낮아지

는 반면 경영·관리직이나 전문·자유직이 증가하고 소득역시 시행중인 지구의

평균월소득이 122.8만원인데 비해 완료지구는 181.3만원으로 나타난다.79) 이런

특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후로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많이 변화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

라 이전보다 높은 소득계층이 유입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원래의 사업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구 지정기준의 모호, 현지개량방식에서

세입자대책의 부재, 국공유지 처분의 형평성문제, 계층간 형평성 및 주거불안정

문제와 도시미관 악화와 재슬럼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2) 마을만들기8 0 )

1990년대 이후 지역을단위로 등장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는 이전의주거환경정

비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기존의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들이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었다면 마을만들기는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역의 일상생활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마을만들기 중에는 순수한 의미의 주거환경정비, 자활

운동, 환경생태운동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구체적 지역에서의 대중운동조직이 형

성되고 있고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국적 단위의 운동조직이 지원을 하

78) 한국건설업체연합회, 1997, 전게서, p. 54.
79) 건설교통부, 2000, 전게서, pp. 65-66.
80) 본 연구범위가 기성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마을만들기 사례도 이런 특성에 맞는 것만 정리

하였다. 마을만들기 사례 중에는 이외에도 상가지역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것, 아파트지역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석(1999)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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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역주민들의 우리 동네

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최소한의 경제기반 조성과 지역문화자원의

계승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마을만들기에는 구체적인 공간

과 시설의 확충과 정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주민조직 만들기가 병행되고 있으

며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조직화 가능성은 향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민의 조직화와 전문화

주민조직화는 근린공공시설의 계획, 설치 및 운영의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커뮤니티 개발은 중앙정부나 대기

업 등과 같은 지역외부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

민자치가 고양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서 주민의 조직화와

전문화가가 핵심과제이다. 주민의 전문화는 주민들이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여

스스로 지역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하는 것이며81), 주민조직화는 지역사

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참

여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 나라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는 주민

조직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화도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의 활동이므로 어떤 사례에도 주민모임은 있지만 이것

이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지속적 활동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사당동 양지공

원의 경우 주민자율관리위원회가만들어져 공원관리를 주민들이 하고 있으며 아

파트 지역에서는 부녀회조직이 활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부산 금샘마을은

당초 금샘사랑방문화클럽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마

을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 공간, 시설 만들기

81) 松野 弘, 1998, 「現代地域社會論의 展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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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시설 만들기는 기존의 공간을 정비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간이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공간, 시설 만들기는 골목가꾸기, 담장허물기, 보행자전용도로

나 자전거길 만들기, 가로수나 가로화단정비, 도로망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공동체성에 관련된 시설을 확충·정비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푸른 마을상 의 수상사례는 대부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82). 이밖에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부천시, 성남시 등에서 공원만들기83) 등도 시도되고 있다. 오픈스

페이스가 부족한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쌈지공원 조성은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가

장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 없는 골목만들기, 어린이 놀이공간 만들

기, 안전한통학로만들기, 문화복지시설등의생활편익시설정비와확충, 녹지공

간 확충, 주택 및 각종 기반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다.

지역공동체적 심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단위 교육시설을 확

보하고, 지역문화재나 기념물, 지역경관 보존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도록 하

거나, 보육원, 탁아소, 노인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 등은 커뮤니티의 공동체성 확보에 도움이 되

는 사업들이다.

주민회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린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주민

들간 상시접촉을 이끌어내는 것이 공동체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 된다.

82) 서울시는 1996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골목길에 나무를 심고 꽃밭을 만드는 등 아름답게 가꾼

마을을 '푸른 마을'로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평구 진관내동 한양주택 생울타리조

성, 영등포구 도림2동 담장 녹화 등의 11건이 수상하였으며 2000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인 중계주공

9단지아파트가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다. 중계동 주공9단지아파트는 171세대 대부분 보훈가족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형편인 주민들이 많지만 단지내 자투리땅과 쓰레기가 쌓인 곳

에 꽃나무를 심고, 자연학습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꾸고 있다

(www.metro.seoul.kr 참조).
83) 부천시는 푸른 부천가꾸기의 일환으로 주택가의 쌈지공원을 1998년-1999년간 48개소, 2000년에는 20

개소를 조성하였다. 성남시는 1999.2- 2000.2의 기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조성 및 도시녹화 3개년계

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성시가지내에 34개소의 쌈지공원과 25개소의 절개지 녹

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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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기는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설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성은 지속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

례에서는 공간, 시설만들기와 프로그램만들기가 적절히 연계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시도된 담장허물기의 경우 담을 허물고 마련된 공간을

골목공원으로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꾸러기 환경그림대회, 병뚜껑벽화만들기84), 주차선지우기, 점포를수리하

여 물물교환형식의 재활용품가게 운영, 주택의 지하층에서는 초록화실을 여는

등 어린이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제공하고자 하였다.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골목공원을 조성하고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시내의 여러

공공기관이 호응하여 대구시 전체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의 주요사업으로

담장허물기가 채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대구시가 처리해주고

허물고 난 뒤 조경을 위해 조경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윈회도 구성되었으며

여기 필요한 나무는 임업연구소에서 제공하고 담장을 허무는데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동사무소 경북대병원 등의 공공건물, 대형건물,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많

은 곳에서 담장허물기가 확산되고 있다. 삼덕동의 담장허물기가 단순히 담장허

물기라는 물리적 사업에만 국한되었다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

84) 벽화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칙으로 고려하였는데, 이는 마을만들기와 관련

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시멘트벽면에 페인트로 교훈

적이거나 도형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지양한다. ② 생활에 친숙한 재료를 벽화작업에 사용하고

주변 공간과의 연관하에 작업한다. ③ 벽화작업은 화단조성과 연관하여 실시한다. ④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작업방식을 고려한다. ⑤ 실험적인 벽화작업을 실시하지만 완성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완성도가 낮은 벽화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정석, 199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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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안

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빈곤층이 몰려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연히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담고 있는데, 탁아소, 공부방 외에도 재개발

철거에 대한 대응, 협동조합 방식의 생산공동체 운영, 취업알선 등 실업대책 활

동 등이다. 서울 봉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이 어

린이들의 방과후 공부를 지도하고 있고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1년 동안 집중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활동은 그 자체

가 주거환경개선과는 상관이 없으나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고, 중요한 생활서비스를 주민들이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밖에 지역화폐운동을 통해품앗이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악구의 지역화폐운동 등도 있다.85)

□ 친환경마을만들기

친환경마을만들기는 적극적 의미의 주거환경정비활동으로서 물리적 환경정비

보다 오히려 대안적 생활방식의 정착에 주력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환경을 보호

하고, 대체에너지 기술의 문제, 폐기물 순환, 오폐수 처리,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모색 등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금호동 송악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다.

금호동 송악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는 친환경마을만들기와 생산공동

체운동을 모두 지향하는 것이다. 1993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동가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금호·행당·하왕지역 기획단을 창립하였는데 창립당시 목

표는 경제협동공동체, 생활협동공동체, 생산협동공동체, 사회복지공동체를 실현

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의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가이주단지에 입주하였다

85) 관악구에서는 관악녹색가게,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등이 주체가 되어 나무 라는 지

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물건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운동을 시험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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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임대아파트에 재정착한 이후 지금까지도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는 철거반대 등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마을만들기로주제를 전환하여 지속

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시정참여사업의 일환으로 동 단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알아내고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논골작은환경모임이라는 주민소모임을 결성하였고 이 주민모임과 도시연구소,

금호·행당·하왕기획단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실천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우선 주민들의 욕

구와 지역내 환경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주민과 청

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환경프로그램으로 작은 환경교실을 열어

쓰레기분리수거 실천방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청소년 벽화그리기 및 우리 마을 유해환경지도 그리기에는 공부방 아이들과

자원교사들이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유해한 시설이 무엇이 있으며, 어느 정도인

지 조사하여 지도로 그리는 작업과 마을모형 만들기 등의 작업을 하였다.

□ 생산공동체운동

생산공동체운동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운동이다. 서울 무악동 한솥밥생산공동체, 신림동의 난초골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 관악자활센터, 금호동 논골의류생산협동조합 등

의 사례가 있다.

생산공동체운동에서는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부업장을 운영하여 비누제작이나 광고인쇄물(direct mail : DM) 발송, 청소용역

업체,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설업체생산협동조합봉제공장등을운영하고있다. 이

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 확대 및 소득지원, 생업자금 융자알선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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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송악마을의 경우 1997년 8월부터 논골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해오고 있

으며, 1998년 2월부터는 논골의류생산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생활협동공동체, 사

회복지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성 대

다수가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부업을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의류업을 시작하

였으며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40명으로 늘어났다. 협동조합방

식으로 출자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수입은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 밖에도 전국적

으로 20개 정도의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은 주로 봉제, 청소용역,

건설일용, 도배, 간병인 등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주민들 스

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업종이 대부분 영세하청방식이어서 경기변동의 영

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기술과 자금, 경영능력이 취약한 특징 때문에 어려움

이 많다.

3) 한국 사례의 시사점

현재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주민, 시민운동가, 시민단

체, 행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시작

하는 이유, 목적, 동기도 제 각각이다. 마을만들기를 시작한 동기는 생활환경개

선, 생존권 확보, 어린이 안전,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화공간,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많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례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간이 부족하고 어린

이들이 도로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지역의 주거환

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어린이, 노약자 등으로 이들을 위한 주거

환경정비는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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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개인화되고 이질

화되어 살아가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

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표 4- 1> 마을만들기 사례

사 례 명 위 치 시기 주요내용 주 체

대구시 삼덕동 담장허물기 대구시 중구 삼덕

동3가

1998 당장허물기 시민운동가(주민)

사당동 양지공원 동작구 사당3

220-6

1998 주민의 손으로 공원

만들기와 가꾸기

주민,행정, 전문가

용두동 꿏길골목 동대문구 용두1동 1993 꽃길골목 조성 주민

전농동 차없는 골목 동대문구 전농1동

457-2

1996 차량통제후 어린이놀

이터로 이용

행정,주민

정릉 차없는 골목만들기 성북구 정릉1동 16 1996 무산 행정, 주민

녹번동 어린이손으로 통학

로 만들기

은평구 녹번동 1997 어린이와 학부모와 통

학로 문제점 조사후

개선 건의

시민단체, 학생, 녹

색어머니회

금호동 송악마을 친환경마

을만들기

성동구 금호동 행

당동 일대

1993 신용협동조합과 생산

협동조합등 운영

유해환경조사 및 환

경교실운영등

시민단체, 주민

자활생산공동체한솥밥 서대문구 무악동 1998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정신회복, 지역사회와

연대를 목적으로 철

거민들의 출자로 사

업시작

주민, 시민단체

난초골 공동체 관악구 난곡 1999 결식어린이 밥 나눠주

기운동에서 시작하여

현재 김치공장운영

주민, 시민운동가

관악구 지역화폐운동 관악구 2000 '나무'라는 지역화폐를

이용, 물건이나 용역

을 교환

주민, 시민단체

자료 : 정석, 1999와 도시연대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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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동기, 행정의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행정지

원이 없어서 무산된 경우나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식 부재로 인해 일단 시작된

운동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예전의 1980년대 철거반대운동처럼 일회적인 운동이 아니다. 우

리 나라의 마을만들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의 마찌즈꾸리처럼

기존의 공공주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적 움직임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의생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주민들이 나

서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기적 의식을 극복하고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기 위해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공공에서도 전향적 자세로 주민들을 행정의 대

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대등한 협력관계를형성할 수 있는파트너로 인식해야 한

다. 주민, 공공, 기업, 시민단체의 다양한 파트너쉽의 형성이 커뮤니티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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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기존 주거지의 정비수준 진단과 과제

본 장에서는 전술한 커뮤니티 정비에관한 개괄적, 이론적 고찰에입각하여 수

도권내 기성주거지의 주거환경수준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거환경정비수

준에 대한 평가는 현지답사, 통계자료 및 주민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특히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인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의 특성이 사례지역간에 어

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이런 특성이 주거환경정비의방향이나 과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1. 대상지역의 선정과 조사방법

1) 대상지역의 선정

기존 주거지의 정비수준을 진단하는 목적은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여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정비의 필요성과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여러 관점이 정립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서 공간적으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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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독립적인 기성시가지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대도시의기성시가지로한정하였다. 이는수

도권의 도시들이 인구밀도가높아 커뮤니티 개념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여 이에 따라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를 선정하였다. 둘

째, 주거기능이 우세하나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으로 한

정하였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

하였다. 셋째, 기능적·물리적으로 인접된 지역과 구분되어 경계설정이 용이한

지역으로하였다. 넷째, 커뮤니티가계층적 구조를갖는다는점을 반영하였다. 가

장 기초적인 커뮤니티는 한 개의 초등학교구를 기준으로 하고 제2차 커뮤니티는

당해초등학교가 포함되어있는행정동의관할지역을, 제3차 커뮤니티는당해행

정동을 포괄하는 구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커뮤니티가 위계를 갖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조사지역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초등학교 일대, 부천

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초등학교 일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단대초등학교 일

대 등 3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해당 지역의통계자료및 수치지도를분석하고현지답사와 문헌자

료 및 관련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분석하였다.

· 주택 및 주거부대시설 재고 및 분포

·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재고 및 분포

· 커뮤니티 기반의 경제적 활동

· 주민구성상 특성,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 시설 현황

주민들을대상으로한 직접적인 설문조사에서는주민들의커뮤니티에 대한 의

식과 행태,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가구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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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100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총 300표본), 각 동에서 10여 개 통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인구비율에 따라 비례확률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로 면접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

월 6일까지였다. 설문조사에포함된조사항목은 대체로다음과같다(자세한 사항

은 부록의 설문조사표 참조). 이들 항목은 분석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요소별로

재구성되어 분석되었다.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감

동네시설 현황과 만족도

주거환경정비방법, 정비주체에 대한 주민선호도

기성시가지의 문제점과 정비를 위한 시사점 도출

2. 문헌조사를 통한 주거환경실태 분석

1) 조사지역의 위치

안양시 박달동은 안양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에 의해 타 행정구

역과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보조간선도로인 박석로를 중심으로 동쪽에 박

달1동, 서쪽에 박달 2동이 선형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인 박달로는 우

회도로로 주로 통과교통이 이용하고 있고 박달동관내에는 박석로가 남북방향으

로 있으며 박석로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보조간선도로는 없고 국지도로만 있다.

박석로 주변에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각 블록내의 국지도로상에서 교차점

을 중심으로 상점들이 입지하고 있다.

박달2동은 최근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도로 폭이 넓고, 환경수준이 박달1동

보다 양호한 편이다. 박석로를 중심으로 도로변 블록에는 상업시설의 정비가 필

요하고 그 이면블록은 주거지기능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자치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않았으며 동에서 어린이집과공부방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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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을축제로는 체육대회와 노래자랑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성남시 산성동은 성남 시가지 전체의 북동단에 위치하며 북측으로 남한산성,

남동쪽은 공원, 북서쪽은 산성로로 둘러싸여 있다. 성남시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주거밀도가 높은 지역중의 하나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

치센터는 금년 12월경 개소 예정이다.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구

가 한 군데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남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성남시 재개발과 연계하여 계획

해야 하고, 또 현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성동내에는 산성복지회관(수원여자대학에 위탁운영),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수녀원에 위탁운영), 수정구에서 운영하는 수정문화문화센터 등이 있다. 이웃한

단대동에 혜은학교(장애자학교)도 입지하고 있어서 복지 및 문화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이는 산성동내에 있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시

설 입지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부천시 소사본동은부천시 남측 시흥시와의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경인국도

및 경인철도로 인접 시가지와 단절되어 있다. 행정적으로 소사본1, 2 , 3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소사본2동은 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고, 소사본1동과 소사

본3동은 주거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느티나무축제라는 주민축제가 올해 처

음으로 기획되어 실시되었으며 구청에서 주관하여 꽃길을 조성한 사례(159번지)

가 있다. 최근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주민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나 노인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일부 집단적으로 주거환

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의공간적 계층성을보기위해 3개지역에서구, 동, 통의관계를

살펴보았다. 안양시 만안구내 14동, 348통이 있으며 이중 박달1동은 31통, 박달

2동은 21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 소사구내에는 모두 17동, 255통이 있고

소사본1동은 16통, 소사본2동은 13통, 소사본3동은 26통이 있다. 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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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16동, 281통이 있고 산성동이 21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 행정동의 인

구규모는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이다. 일반적으로 1개 근린주구가 2만 명 정도

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1개의 행정동이 1개의 근린주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개 지역에서 동과 초등학교구와의 관계를 보면 성남시 단대초등학교구와 부

천시 소사초등학교구는 두 개 이상의 동에 걸쳐 있다. 박달동의 경우 박달1동 31

개 통 중 26개 통과 박달2동의 전체가 박달초등학교 통학권으로 행정구역과 통

학권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소사본동은 소사본1동 제3, 6, 15, 16통과 소사본2동

제8-10통, 13통, 소사본3동중 제1-3통, 5통, 7-10통, 13-16통, 19-23통, 25통, 26통이

소사초등학교 통학권이다. 산성동은 단대동 전체와 산성동 제1-8통이 단대초등

학교 통학권이다. 행정동과 초등학교 통학권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1> 사례지역의 초등학교구, 동, 구의 관계

구

행정동

초등학교구

안양시 박달동 성남시 산성동, 부천시 소사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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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안양시 박달동 현황도

자료 : 국립지리원 제작 수치지도(1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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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 성남시 산성동 현황도

자료 : 국립지리원 제작 수치지도(1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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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부천시 소사본동 현황도

자료 : 부천시 제작 수치지도 (1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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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면적, 밀도 및 주택보급률

인구규모는 박달동이 39.1천명, 소사본동이 58.6천명, 산성동이 19.4천명이다.

일반가구 기준의 주택보급률은 박달동 59%, 소사본동 43.5%, 산성동 38.3%로 매

우 낮다.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인구밀도는 조사지역 동, 조사지역이 포함된 구,

조사지역의 포함된 시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서 구나 시 평균보다 훨씬 과밀한

상태임을 알 수있다. 박달동은 임야가 많은 특성때문에 예외적으로 인구밀도가

낮다.

<표 5- 1> 사례지구의 인구 및 주택 특성

구 분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인구 (인) 588,191 253,609 39,104 781,641 204,502 58,649 924,383 258,447 19,489

면적 (㎢ ) 58.5 36.6 7.8 53.46 12.8 3.0 141.9 46.0 0.6

인구밀도

(인/ ㎢)
10,054 6,929 5,013 14,621 15,976 19,549 6,514 5,618 32,481

주택 (호) 122,215 46,102 6,152 142,555 33,902 7,059 159,259 34,241 2,029

가구 (9 5) 167,604 77,053 10,431 225,603 60,821 16,216 245,794 78,104 5,303

주택보급률(%) 72.9 59.8 59.0 63.2 55.7 43.5 64.8 43.8 38.3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1995), 각 시 통계연보(1999).
주 : 인구수, 세대수는 1998년도 기준, 주택수와 가구수는 1995년 기준임.

3)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분포

박달동, 소사본동, 산성동은 모두 시 평균, 구 평균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가점유율도 낮다. 세 지역 중 보급률이 가장 높은 박달동이 자가

점유율도 가장 높아 43.8%이고, 소사본동 33.5%, 산성동 30.7%이다. 박달동을 제

외하고는 전세가구비율이 자가가구비율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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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구나 시 평균보다 높아서 이들 지역이 임차인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86) (<부표1> 참조).

주택유형 분포를 보면 박달동, 소사본동, 산성동은 모두 단독주택비율이 다른 유

형보다높은지구이며동이속해있는구나시의평균과비교했을때도단독주택비율

이 매우 높다(<부표2> 참조).

건축경과년수별 주택분포현황을 보면 세 지역에서 건축경과년수 5년 미만은

21.5 - 50%이고 26년이상 경과된주택수비율은 2-3%에 불과하다.87) 박달동은 최

근 5년 이내 건축된 주택이 많아 안양시 전체보다 주택경과년수가 작게 나타나

지만, 소사본동이나 산성동은 각각 부천시나 성남시 평균보다 오래된 주택의 비

율이 더 높다. 주거환경이 나쁜 주거지일수록 노후한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서 불량정도와 노후정도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3> 참조).

4) 경사도, 필지규모, 도로폭 및 접도율

주택의 평균 연건평은 3개 동 모두 구나 시보다 다소 넓은 반면 대지면적은

구나 시에 비해 작다. 단독주택비율이 높고 필지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규모가 구나 시 평균보다 큰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균필지규모가 주변지

역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대부분 2-3층으로 건축되어 있

어서 매우 과밀하다(<부표4> 참조).

안양시 박달동의 경우 전체 블록 중 90% 이상의 접도율을 확보한 블록비율이

61.1%로 안양시 71.2%, 만안구 62.5%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80% 이상 접도율을

확보한 블록도 안양시 84.8%, 만안구 80.7%이나 박달동은 66.7%에 불과하여 박

86) 월세가구비율은 구나 시 평균과 비슷해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조사지역에서 월세는 보편적

인 임차형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87) 이 자료는 1995년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2000년 시점에서는 5년이 더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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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의 도로사정이 매우 나쁨을 알 수 있다.88) 세 지역 모두 보조간선도로가 대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차량의 교행이불가능하고 일방통행로로 이용

되고 있어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차시설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소사본동이나 산성동은 대지면적비율이 구·시 평균보다

높아 주로 주거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학교용지의 비율은 소사본동이나 산

성동은 구, 시 평균보다 높으나박달동은낮다. 박달동 내에 초등학교 1개와고등

학교 1개가 있고 중학교는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학교가 부족한 편이다. 안양시

의 경우 과세자료를이용하여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보면 과세대상토지중 주거용

도가 66.3%로 주거지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부표5> 참조).

1인당 대지면적은 박달동 16.1㎡, 소사본동 18.6㎡, 산성동 12.9㎡로 구·시 평

균보다 작다. 1인당 학교용지면적은 소사본동과 산성동은 구·시 평균보다 넓고

박달동은 구, 시 평균보다 작다. 1인당 공원용지면적은 소사본동이부천시평균과

유사하나 박달동과 산성동은 매우 작다. 박달동의 경우 어린이놀이터가 1개뿐이

며 근린공원은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부표6> 참조).

학교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필수적인 시설로고려되고있는

반면, 지역이형성된 사정에 따라서 공원이 고려되지 않은경우가 많고 추가적으

로 공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박달동은 1인당 공원면적 뿐아니라전체도시계획구역에대한공원면적률

등에 있어서도 시 평균보다 낮다(<부표7> 참조).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전화국 등의 시설은 구나 시 단위에서 입지할 시설이

므로 동 단위에서는 없고 박달동의 경우 파출소 1개, 우체국 1개소가 있다.

88) 안양시 접도율자료는 안양시, 2000, 「안양비젼 21」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남시와 부천시는 자료의

한계로 접도율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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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공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안양 성남 부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경찰서 1 1 0 4 1 0 3 1 0

파출소 19 11 1 33 13 1 11 5 0

소방서 1 0 0 2 1 0 2 0 0

소방파출소 6 3 0 0 0 0 0 0 0

우체국 14 5 1 2 1 0 9 6 1

세무서 2 1 0 1 1 0 1 1 1

전화국 2 1 0 1 1 0 2 1 0

보건소 4 2 1 3 1 1 3 1 0

자료 : 수치지도 및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표 5- 3> 의료서비스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개수 1000명당 시설수 개수 1000명당 시설수 개수 1000명당 시설수

병원 408 0.69 179 0.71 14 0.36

약국 228 0.39 118 0.47 14 0.36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개수 1000명당 시설수 개수 1000명당 시설수 개수 1000명당 시설수

병원 617 0.66 185 0.71 9 0.46

약국 330 0.36 99 0.38 7 0.36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개수 1000명당 시설수 개수 1000명당 시설수 개수 1000명당 시설수

병원 547 0.70 144 0.70 35 0.60

약국 270 0.35 76 0.37 23 0.39

자료 : 수치지도 및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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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 명당 병원수는 안양시가 0.69개, 만안구 0.71개인데 반해 박달동은

0.36개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성남시는 0.66개, 부천시는 0.70개인

반면 산성동은 0.46개, 소사본동은 0.6개로 대부분 조사지역의 병원수가 시 평균

보다 낮다. 병원이 대부분 시>구>동의 순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 천

명당 약국수는 오히려 동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산성동은 성남시 평균과 같고,

소사본동은 0.39개로 부천시 평균 0.35보다 높다. 이는 저소득층지역에서는 병원

보다 약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의 주거환경은 필지 규모가 작은 대지에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하여

있어서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보급률이 낮아 임차가구비중이 높다. 또 공원, 놀이

터, 학교, 병원등의기반시설이부족하다. 이러한특징은 노후불량주거지의일반

적인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조사지역의 경우 기존 재개발수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런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수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설문조사를 통한 커뮤니티 특성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28.7%, 30대가 34.0%, 40대가 19.3%, 50대가 18.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가족생활주기는 형성기(자녀 7세 이하)가 34.8%, 확대기(8-13

세)가 17.1%, 안정기(14-19세)가 10.2%, 축소기(20세 이상)가 37.9%로 가구주가

30대이하인 형성기가구와 20세 이상의성인자녀를 둔축소기 가구가많은것으

로 나타났다.89)

89) 가족생활주기는 주거소비와 관련하여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결혼해서 자녀가 없

는 경우와 첫째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이전인 7세까지를 형성기로 보고, 초등학교시기인 8세에서 13

세까지는 자녀의 방사용이 독립됨에 따라 주거사용면적이 커지는 단계이므로 확대기로 보았다. 증

고등학교시기인 14세에서 19세까지는 안정기로, 그 이후는 자녀의 독립으로 주거사용면적이 감소하

는 단계이므로 축소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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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직업은 자영업자비율이 39.7%, 블루칼라가 30.3%, 화이트칼라가 23.0%

로 나타난다. 학력은 대졸이상은 19.7%, 고졸이 60.0%, 중졸이하는 20.3%이다.

월평균소득은 144.2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계평균소득의 61.8%에 해당된다.90)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거주자가 33.7%로 높으며 전체응답자의 평균거주기간은

7.9년이다. 연령별로는 20대는 5.6년인 반면 50대 이상은 13.5년으로 연령이 많을

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거주기간간에 상관관계가 높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부부+자녀형태의 가구가 10.6년으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거주

기간이 길다. 한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다는 것은 정주의식이 높고 이웃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에 긍정

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례지역의 커뮤니티 특성

( 1) 커뮤니티의 지역성 측면

커뮤니티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설문항목은 동네인식범위, 평균거주기간, 이

지역으로 이사온 이유, 물리적 주거환경 및 주거지로서 이미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동네명칭 및 역사에 대한 인지도, 주민모임장소 등으로 볼 수 있다.

동네인식범위는 제1차 범위는 행정동 전체가 32.7%, 자기 집으로부터 도보 5

분 이내가 32.0%로 가장 많았고 제2차 범위는 행정동이 32.8%, 간선도로로 둘러

싸인 지구가 24.7%로 나타났다. 제1차와 제2차의 순위를 종합해보면 행정동이

32.7%, 도보로 5분이내가 24.6%, 간선도로로둘러싸인지구가 18.6%로 나타나는

반면 구나 시 전체를 동네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비교적 작은 범위를

우리동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보 5분 이내

90) 2000년 2/ 4분기의 도시근로자가계 평균소득은 월 2,331,183원이고 하위 3십분위 소득은 1,378,760원,

하위 4십분위소득은 1,612,410원이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월평균소득 144.2 만원은 하위 3십분위와

하위 4십분위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위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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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응답이 안양시 박달동 49%, 성남시 산성동 23.0%, 부천 소사본동 24.0%로서

안양시 박달동이 가장 높다.91)

<표 5-4> 동네의 인식범위(설문 1)
(단위 : %)

구 분

같은 아파

트 단 지 ,
도보 5분

이내 거리

간선도로

로 둘러싸

인 지구

초등학교

통학범위

중학교

통학범위

행정동

전체
구전체 시전체 계

전

체

제1차적범위 32.0 15.7 11.1 1.7 32.7 4.7 2.3 100.0
제2차적범위 9.5 24.7 11.1 4.1 32.8 10.5 7.4 100.0

평균 24.6 18.6 11.0 2.5 32.7 6.6 4.0 100.0
박달동 49.0 8.0 12.0 0.0 27.0 2.0 2.0 100.0
산성동 23.0 22.0 11.0 2.0 26.0 12.0 4.0 100.0

소사본동 24.0 17.0 10.0 3.0 45.0 0.0 1.0 100.0

주민들이주로모이는장소는골목길이49.3%로가장높다. 이는조사지역이공원

이나 놀이터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매우부족하기때문이기도하다. 골목길은주민들이자연스럽게모이는장소

로서, 어린이들의 놀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특히 박달동의 경우 골목

길비율이 63.0%로다른동보다높고놀이터는 6-9%정도로각동이비슷하게나타

났다.

<표 5- 5> 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설문 12)
(단위 : %)

구 분 골목길
노인정

노인회관
시장 놀이터

식당,
술집

종교

시설

문화

센터

동사

무소
모름 계

전체 49.3 5.0 18.0 8.0 10.0 5.0 2.7 0.7 1.3 100.0
박달동 63.0 2.0 9.0 9.0 6.0 7.0 1.0 1.0 2.0 100.0
산성동 40.0 4.0 26.0 6.0 11.0 5.0 5.0 1.0 2.0 100.0

소사본동 45.0 9.0 19.0 9.0 13.0 3.0 2.0 0.3 0.0 100.0

91)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원초집단인 이웃집단의 범위는 8-12가구(Porteous, 송보영등 역,

1987)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7-8가구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윤복자외, 1989, p. 52). 본

조사의 동네범위는 가구수를 묻지는 않았으나 이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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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으로 이사온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31.0%로 가장 많지만 다음은

직장이 가까워서가 24.7%, 집값이나 전세금이 경제형편에 맞아서가 23.7%, 친척

이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13.0%로 나타나서 경제적 이유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교통이나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표 5- 6> 이사온 이유(설문 2)

(단위 : %)

구 분 전체 박달동 산성동 소사본동

직장이 가까워서 24.7 32.0 24.0 18.0

집값이나 전세금이 형편에 맞아 23.7 14.0 22.0 35.0

친척, 아는 사람이 있어서 13.0 15.0 14.0 10.0

교통이 편리해서 2.7 2.0 3.0 3.0

주거환경이 좋아서 2.7 1.0 3.0 4.0

기타 2.3 2.0 2.0 3.0

특별한 이유없음 31.0 34.0 32.0 27.0

동네명칭 및 역사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동네 명칭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모

른다는 응답이 69.0%로 많다. 특히 박달동은 모른다는 응답이 84%로 다른 동

보다 높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나

유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7> 동네 명칭의 유래나 역사에 대한 인지도(설문 6)

(단위 : %)

구 분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모른다 계

전체 4.7 26.3 69.0 100.0

박달동 4.0 12.0 84.0 100.0

산성동 6.0 35.0 59.0 100.0

소사본동 4.0 32.0 6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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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의 공동체성 측면

공동체성은 커뮤니티 주민들의 소속감, 동질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동활동 공간이나 시설사용, 주민활동프로그램

등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질

감, 소속감, 이웃과 관계, 정주의식, 이사계획 및 이유, 이용하고 있는 공동활동공

간이나 시설 및 이용빈도, 추가 필요시설, 기반시설만족도, 주민과 함께 하는 활

동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지역내 기반시설중 일부는 공동체성 관련시설로 일

부는 유기체성 관련시설로 분류하였다. 즉 주민들의 공동활동이나 문화적 활동

등과 관련된 시설은공동체성에 관련되는 시설로분류하고 경제활동이나 지역의

자족성을 충족시키는데 관련된 시설은 유기체성에 관련되는 시설로 분류하였다.

<표 5- 8> 이용하고 있는 공동활동공간이나 시설(설문 10)

(단위 : %)

구 분 공원
놀이

터

약수터

,
산책로

체육시

설,수
련관

복지

회관

도서

관

정보

센터
노인정

구청스

포츠센

터,문
화센터

동사무

소

학교운

동장
계

전체 30.5 20.4 15.9 5.8 6.2 4.4 3.1 3.1 6.2 3.1 1.3 100.0

박달동 27.3 63.6 9.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산성동 10.1 24.1 30.8 0.0 10.5 0.0 0.0 7.0 10.5 7.0 0.0 100.0

소사본동 51.6 0.0 3.5 13.8 3.5 10.4 6.9 0.0 3.5 3.5 3.5 100.0

주 : 체육관련시설은배드민턴장, 청소년수련관, 성남기능대체육시설등이다. 구청스포츠센터와문

화센터는 성남시 산성동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응답은 산성동에서만 나왔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활동공간이나 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용하

지 않는경우가 76.2%로매우높았다. 시설을이용하고있는 경우에는공원, 놀이

터, 약수터, 산책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빈도에 있어서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73.7%로가장높았고, 이용하는경우에는일주일에 1-2번이 30.4%로가

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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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9> 주민들의 공동활동공간이나 시설의 이용빈도(설문 11)

(단위 : %)

거의 매일

이용한다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 2번

보름에

1번정도

한달에

1번정도
계

전체 11.4 15.2 30.4 20.1 22.8 100.0

박달동 5.3 10.5 31.6 26.3 26.3 100.0

산성동 20.0 26.7 23.3 10.0 10.0 100.0

소사본동 6.7 6.7 36.7 26.7 26.7 100.0

동네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체육시설, 문화센터, 소공원 등의 순서로 나타

났다. 응답자 연령별로 30대는 어린이놀이터, 시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장 높

고 20대는 체육시설, 50대는 노인정 등의 순서로 나타나서 체육, 문화시설, 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문화센터가 입지한 산성동은

문화센터의 필요성은 낮온 반면, 소공원이 18.9%로 높다.

<표 5- 10> 동네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설문 14)

(단위 : %)

구 분
체육

시설

문화

센터

소공

원

노인복

지센터

도서

관

복지

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집,
유치원

방과후

공부방

보건

소

공동

작업

장

기타 없음 계

전체 18.1 13.4 12.3 11.8 11.4 8.6 8.4 5.0 4.4 2.8 2.5 1.0 0.2 100.0

박달동 18.1 16.4 9.2 10.1 16.4 10.1 4.8 3.8 6.5 1.5 2.7 0.0 0.5 100.0

산성동 17.9 10.6 18.9 17.2 9.8 9.8 9.8 3.0 2.0 4.0 2.0 0.2 0.0 100.0

소사본동 18.3 13.2 8.5 7.8 7.8 7.8 10.9 8.5 4.7 2.9 2.9 2.9 0.0 100.0

동네의기반시설은커뮤니티의공동체성및유기체성과모두관련이된다. 따라서

주민들이지역내에서안전하게접촉하고공동활동을하는것과관련된시설만을공

동체성 관련시설로 분류하였다. 공동체성 관련시설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설은

공동활동공간, 공원놀이터이고반면만족도가가장높은시설은파출소, 경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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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1> 동네의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설문 9)

구 분 공원놀이터 공동활동공간 체육시설 파출소, 경찰서 문화시설

전체 2.7 2.3 2.3 3.0 2.4

박달동 2.5 2.2 2.4 3.5 2.9

산성동 2.4 2.1 2.0 2.8 2.1

소사본동 2.1 2.6 2.7 2.8 2.3

주: 매우불만족1점, 매우만족5점

<표 5- 12> 이웃과의 동질성, 소속감, 관계(설문 4 , 22 , 23)

(단위 : %)

구 분
매우

동질적이다

어느 정도

동질적이다
보통

별로

동질적이지

않다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

평 균

동질감

전체 0.0 22.0 68.3 7.0 2.7 3.1
박달동 0.0 6.0 90.0 0.0 4.0 3.0
산성동 0.0 15.0 70.0 15.0 0.0 3.0

소사본동 0.0 45.0 45.0 6.0 4.0 3.3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

어느 정도

느낀다
보통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평 균

소속감

전체 4.0 34.3 49.7 7.3 4.7 3.3
박달동 1.0 1.0 89.0 2.0 7.0 2.9
산성동 3.0 61.0 23.0 13.0 0.0 3.5

소사본동 8.0 41.0 37.0 7.0 7.0 3.4
매우좋다 좋다 그저그렇다 나쁘다 매우나쁘다 평 균

이웃과

관계

전체 4.0 46.0 45.3 3.3 1.3 3.5
박달동 6.0 38.0 51.0 4.0 1.0 3.4
산성동 2.0 50.0 42.0 4.0 2.0 3.5

소사본동 4.0 50.0 43.0 2.0 1.0 3.5

주: 매우나쁘다, 소속감을전혀느끼지않는다, 전혀동질적이지않다는1점, 매우좋다와소속감을많이느낀다, 매우

동질적이다는5점을부여하였다.

이웃과의 동질성에 대해서는 동질적이다가 22.0%, 보통이다 68.3%로 90.3%가

보통이상의 동질성을 느끼고 있고 동네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88%로 나타난다. 이웃과의 관계(5점 척도)는 3.5점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안양시 3.44, 성남시 3.46,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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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로 지역간 차이는 없다.

이웃을 알게되는 계기는 특별한 계기 없이가 45.4%로 가장 높고 이밖에는 취

미나 친목활동을 통해서 12.2%, 자녀의 동네친구나 학교모임을 통해서가 19.7%

로 자녀가 이웃관계형성에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3> 이웃을 알게 되는 계기(설문 20)

(단위 : %)

구 분

특별한

계기없

이 자연

스럽게

취미,
친목활

동모임

을 통해

자녀의

동네친

구를

통해

이웃과

알고

지내는사람

거의없음

자녀의

학교모

임을

통해

종교활

동을

통해

반상회를

통해

노인회를

통해

부녀회를

통해
계

전체 45.4 12.2 11.0 9.0 8.6 6.2 4.1 2.0 1.5 100.0

박달동 45.9 11.5 7.7 7.3 13.0 4.6 4.6 1.5 3.8 100.0

산성동 42.2 10.8 12.9 13.8 7.1 7.5 3.7 1.3 0.9 100.0

소사본동 48.3 14.3 12.3 5.8 5.8 6.3 4.1 3.0 0.0 100.0

<표 5- 14>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 활동(설문 2 1)

(단위 : %)

구 분

가사

돕기,
음식

나눠

먹기

결혼

이나

장례

식참

석

물건

빌려

쓰기

없음
취미

활동

아이

돌봐

주기

계모

임

마을

청소

봉사

활동

생필

품공

동

구매

금전

거래

집

봐주

기

기타 계

전체 31.4 15.7 13.8 7.8 7.4 4.9 4.9 4.1 3.3 3.0 1.7 0.7 1.2 100.0

박달동 30.8 19.9 10.0 10.7 7.8 6.0 7.1 1.8 0.0 1.9 0.4 0.4 2.0 100.0

산성동 26.4 18.8 15.0 8.7 8.1 4.0 4.0 4.0 5.8 1.3 1.1 1.1 1.6 100.0

소사본동 35.6 8.9 16.1 4.3 6.4 4.8 3.7 6.4 4.1 4.5 3.5 0.4 0.2 100.0

이웃사람들과 같이 해 본 활동의 종류는가사돕기와 음식나눠먹기가 31.4%로

가장 높고 경조사 참석이 15.7%, 물건 빌려쓰기가 13.8%이며 함께 해본 활동이

없는 경우도 7.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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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이다. 공동체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주자들일수록 이사하지 않고 지역에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가 높을

것이라는가설을설정하고, 이사계획및이사이유, 이사하지않으려는이유등을살

펴보았다. 이사계획이있다가 42.0%, 없다가 58.0%이며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등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15> 2~ 3년 내에 이사 계획 여부(설문 5)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계

전체 42.0 58.0 100.0

박달동 41.0 59.0 100.0

산성동 33.0 67.0 100.0

소사본동 52.0 48.0 100.0

<표 5- 16> 이사하려는 이유(설문 5- 1)

(단위: %)

구 분

더 넓고

시설이 나은

주택에 거주

주거환경

나빠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좀더 높은

계층의

주거지에

거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기타 계

전체 65.9 19.8 9.5 1.6 3.2 100.0

박달동 58.5 22.0 19.5 0.0 0.0 100.0

산성동 72.7 12.1 6.1 0.0 9.1 100.0

소사본동 67.3 23.1 3.8 3.8 1.9 100.0

이사이유는 면적이 넓고 시설이 좋은 주택에 거주하기위해서가 65.9%로가장

높은 반면 주거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19.8%로 이주이유는

주택자체의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위해 이사하겠

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여 조사지역에서는 부동산보유가 자산증식과는 상관

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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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지않으려는 이유는 현재 주택규모에 만족해서가 36.8%로 가장 많고 다

음이 이웃간 관계가 좋고 정이 들어서가 21.8%로 나타난다. 이웃에 대해 동질감

과 소속감을 많이 느낄수록 좋은 이웃관계 때문에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겠

다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내 거주자들의 정주의식향상을 위

해서는 좋은 이웃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7> 이사하지 않으려는 이유(설문 5- 2)

(단위 : %)

구 분

현재

주택규모

나 시설에

만족해서

이웃간

관계가

좋고 정이

들어서

직장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주거환경,
근린시설

에

만족해서

재산증식에

유리해서
기타 계

전체 36.8 21.8 20.7 6.3 5.2 2.3 3.2 100.0

박달동 16.9 23.7 35.6 6.8 1.7 3.4 0.0 100.0

산성동 58.2 17.9 7.5 7.5 6.0 1.5 9.1 100.0

소사본동 31.3 25.0 20.8 4.2 8.3 2.1 1.9 100.0

(3 ) 커뮤니티의 유기체성 측면

커뮤니티의 유기체성 측면에서는 가구주의 직장위치, 조사지역에서의 거주기

간, 경제적 측면에서 동네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가

구주의 직장위치는 같은 동(자기 집인 경우 포함)인 경우가 42.5%이며 인근 동까

지 포함하면 55.7%로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지역의 경우 지역내 가내

공업과 같은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에서도 자영업

이 39.7%로 일반도시 평균보다 높다.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경우는 같은 동이

46.2%로 가구주보다 높다. 이런 특성은 이들 커뮤니티가 자족적 경제기반을 어

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 이런 특징은 이들지역의 유기체적 특성을설명해주는 것이며 동

시에 커뮤니티의 유기체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함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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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8> 가구주 및 가구원의 직장위치(설문 16 , 17)
(단위 : %)

구 분 집 같은 동
같은 구의

다른 동
다른 구 다른 도시 계

가구주

직장

전체 5.0 37.5 13.2 18.2 26.1 100.0

박달동 4.4 37.4 9.9 20.9 27.5 100.0

산성동 2.2 30.4 16.3 16.3 34.8 100.0

소사본동 8.2 44.3 13.4 17.5 16.5 100.0

가구주외

가구원의

직장

전체 2.8 43.4 18.6 11.4 22.8 100.0

박달동 0.0 35.5 9.7 9.7 45.2 100.0

산성동 2.2 43.5 15.2 19.6 19.6 100.0

소사본동 4.4 47.1 25.0 8.8 14.7 100.0

<표 5- 19> 거주하시는 동네에서 체류 정도(설문 19)

(단위 : %)

구 분

낮에는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저녁에

돌아온다

생활기반이 이곳에

있어 거의

이곳에서 생활한다

주중에는 타지역

주말에만 이곳에서

체류한다

가끔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한다
계

전체 30.7 67.0 1.0 1.3 100.0

박달동 34.0 63.0 3.0 0.0 100.0

산성동 25.0 73.0 0.0 2.0 100.0

소사본동 33.0 65.0 0.0 2.0 100.0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

활기반이 거의 이곳에 있어 거주지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가 67.0%로

매우 높은데 이러한 특징도 커뮤니티의 유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기체성과 관련된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공간, 상업시설 등 지역 내에

서 경제활동을 위해필요한 시설들로 정의하였다. 이런 시설에대한 만족도중 주

차공간만족도는 1.7점으로 모든 시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고 도로·소방도

로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반면 상하수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상업시설

만족도도 다른 시설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상하수도시설은 시설의 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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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큰 차이가없는것이어서보급률이높으면 별다른불만이 없는 종류의시설

이지만 도로의 경우는 도로폭 및 보행의 편리성 등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질적

차이가 큰 시설이다. 조사지역의 경우개별 주차장을 확보하고있는 주택은 거의

없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혼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였다.

<표 5- 20> 동네의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설문 9)

(단위 : %)

구 분 도로,소방도로 상하수도시설 주차공간 상업시설

전체 2.4 2.8 1.7 2.6

박달동 2.3 2.4 1.9 2.2

산성동 2.4 3.1 1.5 2.6

소사본동 2.6 2.8 1.7 3.0

주: 매우불만족1점, 매우만족5점

(4 ) 지역별 특성 종합

커뮤니티의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을 구성하는 설문항목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

가에 대한 서술만으로 각 조사지역의 공동체성 및 유기체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을 구성하는 문항중 서열화가 가능한 항

목을 서열화하여 공동체성 및 유기체성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공동체성 중에서

는 각각의 기반시설만족도를산술평균하여 평균만족도를 산출하여세 지역간 만

족도를 서열화하였다. 동질감, 소속감 및이웃과의관계등 5점 척도로되어있는

항목은 절대 점수로 세 지역을 서열화하였다. 이사계획여부는 이사희망률이 가

장 낮은 산성동을 1로 하고 가장 높은 소사본동을 3으로 서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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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1> 조사지역의 공동체성지수, 유기체성지수

구 분
박달동 산성동 소사본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공동체성

시설만족도

공원, 놀이터 2.5 2.4 2.1

공동활동공간 2.2 2.1 2.6

체육시설 2.4 2.0 2.7

파출소, 경찰서 3.5 2.8 2.8

문화시설 2.9 2.1 2.3

전체시설만족도 평균 2.7 1 2.3 3 2.5 2

동질성 3.0 2 3.0 2 3.3 1

소속감 2.9 3 3.5 1 3.4 2

이웃과 관계 3.4 3 3.5 1 3.5 1

이사계획여부(%) 41.0 2 33.0 1 52.0 3

공동체성지수 11 8 9

유기체성

시설만족도

도로, 소방도로 2.3 2.4 2.6

상하수도 2.4 3.1 2.8

주차공감 1.9 1.5 1.7

상업시설 2.2 2.6 3.0

전체시설만족도 평균 2.2 3 2.4 2 2.5 1

가구주직장위치(%) 41.8 2 32.6 3 52.5 1

가구원직장위치(%) 35.5 3 45.7 2 51.5 1

지역에서 생활정도(%) 63.0 3 73.0 1 65.0 2

유기체성지수 11 8 5

주 1) 각문항에따라상대적으로좋은것을 1로서열화하였으므로전체지수값이낮을수록공동체성

및 유기체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각 지역의 공동체성지수와 유기체성지수는 관련항목의 값을 합산한 것이다.

유기체성중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직장위치가 지역 내에 위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를 1로 하여 서열화하고, 지역에서 생활의 충족성 역시 충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1로 하여 서열화하였고 시설만족도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1로

하여 서열화하였다.

세 지역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을 지수화하여 본 결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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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성은 산성동 > 소사본동 > 박달동의 순서로 나타났고, 유기체성은 소사본동

> 산성동 > 박달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박달동의 경우는 공동체성지수와 유기체

성지수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주거환경정비방향에 대한 인식

커뮤니티 특성측면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을 조사하였다. 향후 주거환경 개선방향에서는 경제적 기반 확충을 고려한 주거

환경정비가 42.3%로 가장 높고 기타 다른 항목은 서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난다.

조사지역의 특징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같은 동네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

람들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경제적 기반확충과 주거환

경개선이 연계되는 것이바람직하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정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22> 향후 주거환경개선 방향(설문 29)

(단위 : %)

구 분
물리적

수준향상

역사성

보존한

재개발

경제적

기반확충

연대감증진

을 고려한

재개발

이웃동네와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계

전체 14.1 10.0 42.3 16.7 17.0 100.0

박달동 2.0 5.0 79.0 10.0 4.0 100.0

산성동 11.0 10.0 34.0 22.0 23.0 100.0

소사본동 29.0 15.0 14.0 18.0 24.0 100.0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박달동이 경제적 기반확충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 박달동은 가구주와 가구원이 지역 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세 지역 중

가장 낮고 유기체성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따라서 거주지역내에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확충과 직주근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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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공동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산성동은 주민연대감을 중시하

는 응답이 22%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커뮤니티의 특성과 향후

주거환경개선방향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민주적, 합리적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42.3%로 가장 높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은 현재 자신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향후 이들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

적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박달동은 주민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의

식을 79%로 가장중시하고있고, 기타지역은제도의마련과 정보의공개를중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23> 민주적, 합리적 주거환경정비과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설문 30)

(단위 : %)

구 분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제도마련

주민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의식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관련정보 공개

기타 계

전체 23.3 42.3 33.7 0.7 100.0

박달동 3.0 79.0 18.0 0.0 100.0

산성동 34.0 13.0 52.0 1.0 100.0
소사본동 33.0 35.0 31.0 1.0 100.0

주민중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24.0%,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22.2%,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 21.6%의 순서로 나타나서 물리적 공간, 교육프로그램, 제도의 마련 등의 필

요성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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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4> 주민중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설문 28)

(단위 : %)

구 분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보장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확보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보

정기적

주민모임

결성

정부에서

재정지원

전체 21.6 24.0 22.2 19.1 13.1

박달동 18.6 26.3 21.6 18.1 15.3

산성동 23.3 20.5 22.3 20.8 13.1

소사본동 22.8 25.1 22.8 18.5 10.9

동네의 주거환경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도로확장 및 정비가 가

장 높다. 조사지역이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그나마

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 다음은 낡은 주택의 개축이 24.6%로 높다.

<표 5- 25> 개선이 필요한 부분(설문 13)

(단위 : %)

구 분
도로확장

및정비
하수도정비

낡은주택

개보수

장마시침수,
산사태

대기오염

문제해소
계

전체 25.3 21.1 24.6 14.7 14.2 100.0

박달동 21.7 22.5 24.7 16.7 14.3 100.0

산성동 26.5 19.2 23.3 13.0 18.0 100.0

소사본동 27.6 21.7 25.9 14.4 10.4 100.0

동네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결정에 참여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88.7%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의 참여의사여부에 대해서

는 43.3%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기회와 교육기회를 마련

하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공동체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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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6>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참여경험과 참여의사(설문 15)

(단위 : %)

구 분
참여경험 참여계획

있다 없다 적극참여 참여 참여안함 잘모름

전체 11.3 88.7 5.0 38.3 12.7 44.1

박달동 10.0 90.0 4.0 17.0 3.0 76.0

산성동 9.0 91.0 7.0 52.0 24.0 17.0

소사본동 15.0 15.0 4.0 46.0 11.0 39.0

주거환경개선에 가장 적합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공동이 32.7%, 주민+지자체+지역시민단체가 29.7%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주민과 지역시민단체가 해야한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한데 이는 조사지

역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없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

문인 것으로보인다. 지자체가 전적으로 할 일이라는 응답은 9.3%에불과하여 주

민들이 참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27> 동네의 주거환경개선의 주체(설문 25)

(단위 : %)

구 분
주민들이

스스로
지자체

주민+
지자체

주민+
공기업

주민+ 지역

시민단체

주민+
지자체+

지역시민단체

전체 19.0 9.3 32.7 3.0 6.3 29.7

박달동 17.0 19.0 30.0 1.0 3.0 30.0

산성동 28.0 6.0 47.0 1.0 1.0 17.0

소사본동 12.0 3.0 21.0 7.0 15.0 42.0

주거환경정비가 주민과 지자체의 공동의 일이라는 생각과 달리 비용은 주민

+지자체 +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가의 지원

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민과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더

라도 국가의 공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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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8> 주거환경개선비용의 부담주체(설문 26)

(단위 : %)

구 분 주민 지자체 국가 주민+지자체
주민 + 지자체+

국가지원
민간기업투자

전체 3.7 17.3 21.7 20.3 34.3 2.7

박달동 0.0 30.0 40.0 5.0 22.0 3.0

산성동 2.0 10.0 12.0 38.0 37.0 1.0

소사본동 9.0 12.0 13.0 18.0 44.0 4.0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직은 주민들이 출자한 조합형식이

나 대의원회 등의 형태보다 주민중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협의회방식은 일본의 개선형 마찌즈꾸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주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방식으로서 대표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형태이다. 모든 주

민들이 관심과 참여도와 전문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중 전문성이 높은 사람

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행정기관과 교섭파트너가 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표 5- 29> 주민중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주민조직형태(설문 27)

(단위 : %)

구 분
주민들이

출자한 조합

주민이 선발한

대의원으로

구성

주민중

전문성과 식견

겸비한 자로

구성된 협의회

모름 기타 계

전체 11.3 24.0 62.0 1.0 1.7 100.0

박달동 1.0 42.0 56.0 1.0 0.0 100.0

산성동 7.0 10.0 81.0 1.0 1.0 100.0

소사본동 26.0 20.0 49.0 1.0 4.0 100.0

동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27.7%로 가

장 높다. 이밖에 청소년유해시설입지억제가 21.6%, 생태공원 가꾸기 17.6%,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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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골목길 가꾸기가 9.0%,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8.8%, 보행자전용도로 만들기

6.9%, 자전거길 만들기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장 허물기 등은 조사지

역에서는 선호되지 않고 있었다.

<표 5- 30>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설문 3 1)

(단위 : %)

구 분

공영주

차장만

들기

유해시

설입지

억제

생태공

원가꾸

기

담당및

골목길

가꾸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보행자전

용도로만

들기

자전거

길

만들기

보도블

럭교체

담장

허물기
기타 계

전체 27.7 21.6 17.6 9.0 8.8 6.9 6.4 1.2 0.5 0.3 100.0

박달동 22.8 32.6 19.8 5.4 4.7 3.7 10.0 0.0 0.7 0.3 100.0

산성동 20.7 23.3 18.7 9.3 10.7 10.7 4.3 1.3 0.7 0.7 100.0

소사본동 40.0 8.6 14.1 12.4 11.0 11.0 4.8 2.4 0.0 0.0 100.0

4. 커뮤니티 특성과 커뮤니티 활성화에의 시사점

1)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의 상관관계

( 1) 지역성과 거주자 특성

동네범위에 대한 인식은 거주자의 특성 중 가족생활주기 및 소득과 상관관계

가 있고 연령, 학력, 직업 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생활주기별

로는 형성기나 축소기에는 행정동 전체를 동네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

면 자녀들이 학령기에 해당되는 확대기와 안정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범

위를 동네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주기보다 높다.

이 동네로이사온 이유는 직장이가까워서, 집 값이나 전세금이 경제형편에 맞

기 때문에가 가장 높다. 이사온 이유를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서는 경제사정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 10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교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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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가까워서가 가장 높아서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형편에 맞춰 주거지를 선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3 1> 동네인식범위, 가족생활주기 및 소득의 상관관계

(단위 : %)

동네인식범위

구 분

같은

아파트단지

, 도보5분

이내

간선도로

로

둘러싸인

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범위

행정동

전체

구,
시 전체 계

전체 평균 32.1 15.4 12.6 33.1 6.8 100.0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7세 이하) 31.4 14.7 15.7 31.4 6.9 100.0

확대기(8- 13세) 26.0 14.0 20.0 36.0 4.0 100.0

안정기(14- 19세) 46.7 13.3 20.0 20.0 0.0 100.0

축소기(20세이상) 31.5 17.1 4.5 36.9 9.9 100.0

χ2=19.43 p=0.079

소득

100만원이하 31.8 17.8 11.1 33.3 5.9 100.0

10 1- 150 33.3 13.3 21.3 22.7 9.3 100.0

15 1- 200 35.2 20.4 5.6 29.6 9.3 100.0

20 1만원이상 25.0 5.6 11.1 55.6 2.8 100.0

χ2=21.81 p=0.040

<표 5- 32> 현 지역으로 이사온 이유와 소득의 상관관계

(단위 : %)

이사이유

소 득

집 값이나

전세금 수준

친척, 아는

사람이 거주

교통, 직장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주거환경

이 좋아서
기타 계

전체 평균 23.7 13.0 27.3 31.0 2.7 2.3 100.0

100만원이하 28.2 11.1 17.8 35.6 4.4 3.0 100.0

10 1- 150 20.0 16.0 34.7 25.3 2.7 1.3 100.0

15 1- 200 18.5 7.4 38.9 33.3 0.0 1.9 100.0

20 1만원이상 22.2 22.2 30.6 22.2 0.0 2.8 100.0

χ2 =21.32 p=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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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성과 거주자 특성

동질성의 정도는 거주자의 특징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는 거주자의 특성에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

을수록,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33> 거주자 특징에 따른 소속감의 차이

(단위 : %)

구 분 평균 유의성
Dunca n의

사후검증

학력

중졸 3.46

p=0.037

A

고졸 3.25 BA

대졸 3.07 B

거주기간

1년 미만 2.81

p=0.001

AA

2-3년 3.09 BA

3- 5년 3.25 BA

6-9년 3.25 C

10년 이상 3.47 C

주 : 직업, 가족생활주기, 가구주연령, 소득 등의 변인은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34> 거주자 특징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 차이

(단위 : %)

구 분 평균 유의성
Dunca n의

사후검증

가족생활주기

형성기 3.28

p=0.006

B

확대기 3.56 A

안정기 3.60 A

축소기 3.59 A

거주기간

1년미만 3.21

p=0.001

B

2- 3년 3.34 B

3- 5년 3.49 BA

6- 9년 3.42 BA

10년이상 3.68 A

주 : 직업, 학력, 가구주연령, 소득 등의 변인은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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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관계는 가족생활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지

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5- 35> 거주자 특성과 이사계획의 상관

(단위 : %)

이사계획

거주자특성
있음 없음 계

전체 평균 42.0 58.0 100.0

교육정도

중졸 27.9 72.1 100.0
고졸 44.4 55.6 100.0
대졸 49.2 50.8 100.0

χ2 =6.68 p=0.035

직 업

자영업 38.7 61.3 100.0
블루 칼라 45.1 54.9 100.0

화이트 칼라 50.7 49.3 100.0
기타 19.1 80.9 100.0

χ2 =7.59 p=0.055

가족생활

주 기

형성기 56.9 43.1 100.0
확대기 54.0 46.0 100.0
안정기 30.0 70.0 100.0
축소기 27.0 73.0 100.0

χ2 =24.13 p=0.001

거주기간

1년미만 78.8 21.2 100.0
2-3년 57.9 42.1 100.0
3- 5년 36.4 63.6 100.0
6-9년 48.6 51.4 100.0

10년이상 18.8 81.2 100.0

χ2 =49.85 p=0.001

연 령

20대 48.8 51.2 100.0
30대 49.0 51.0 100.0
40대 44.8 55.2 100.0
50대 14.8 85.2 100.0

χ2 =17.66 p=0.001

주 : 소득은 이사계획과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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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는 이사계획이 있다가 14.8%에 불과한 반면 20, 30

대에서는응답자의 50% 정도가 이사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는 이사계획이 있다가 27.8%에 불과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이사계획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가 후반부로 갈 수록 이사계획이 낮아지고 형성기

에 이사계획이 가장 높다. 거주기간이 짧을 수록 이사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많

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가 18.8%로 1년 미만

의 78.8%보다 매우 낮다. 이런 특징은 커뮤니티의 안정화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

학전인 연령층보다는 그 이상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정주의식이 강한 것을 고려할 때 거주기간을 장기화하는 방

안이필요하며주거안정화가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기본적조건이됨을보여준다.

이웃을 사귀는 계기는 자녀를 통한 경우가 확대기에는 35.1%, 안정기에는

28.1%로 확대기와 안정기가 다른 단계에 비해 자녀를 통해 이웃관계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이웃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

으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잘 활용하면 커뮤니티 의식을 제고하는데 효과

적일 것으로 보인다. 축소기와 형성기단계에서는 특별한 계기 없음이 매우 높아

서 자녀가 이웃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임을 알

수 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음식나누기나 물건빌

려쓰기 등의 일상가사활동, 취미·봉사활동, 계모임과 금전거래 등은 경제적 활

동, 관혼상제참여,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을 하는 집단간 사회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ANOVA 분석에 의해 검증하였다. 이웃과 하는 활동의

종류는 학력, 가족생활주기, 직업, 거주기간, 연령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이웃과 금전거래나 계모임 등의 경제활동

을 하는 비율이 높고 관혼상제 참여비율은 가족생활주기의 축소기, 연령은 40·

50대에서 비율이 높았다. 이는 관혼상제의 행사가 장년층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

행사이기 때문이며 집봐주기나 아이돌봐주기, 음식나눠먹기과 같은 일상가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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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형성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 36> 이웃을 사귀는 계기와 거주자특성과 상관관계

(단위 : %)

이웃과 사귀는

계기

거주자특성

자녀를

통해

공식조직을

통해

취미,종교

활동

특별한

계기없음

아는사람

없음
계

전체 평균 20.5 9.3 19.2 41.9 9.2 100.0

교육

정도

중졸 15.8 17.3 24.4 39.4 3.2 100.0

고졸 23.4 8.3 16.5 41.6 10.2 100.0

대졸 16.0 3.0 22.0 46.0 13.0 100.0

χ2=28.55 p=0.001

직업

자영업 18.5 10.3 21.4 40.7 9.1 100.0

블루칼라 19.4 8.5 15.2 46.1 10.9 100.0

화이트칼라 29.9 4.2 20.1 36.8 9.0 100.0

기타 2.6 26.3 18.4 50.0 2.6 100.0

χ2=35.56 p=0.001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19.4 2.8 16.7 47.2 13.9 100.0

확대기 35.0 7.5 19.2 33.3 5.0 100.0

안정기 28.1 7.8 17.2 37.5 9.4 100.0

축소기 11.3 17.0 22.2 42.9 6.6 100.0

χ2=58.17 p=0.001

거주

기간

1년미만 11.7 5.0 20.0 38.3 25.0 100.0

2-3년 21.8 7.8 19.0 40.9 10.6 100.0

3- 5년 20.4 9.3 13.9 45.4 11.1 100.0

6-9년 24.6 7.3 17.4 43.5 7.3 100.0

10년이상 20.9 12.3 22.3 41.2 3.3 100.0

χ2=35.65 p=0.001

연령

20대 10.0 2.0 18.0 46.0 24.0 100.0

30대 27.0 5.0 18.5 42.0 7.5 100.0

4 0대 28.2 6.7 19.5 37.6 8.1 100.0

50대 10.5 17.8 19.9 44.0 7.9 100.0

χ2=57.56 p=0.001

주 : 소득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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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7>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과 거주자 특성과 상관관계

구 분
일상가사

활동

취미,

봉사활동
경제활동 관혼상제 기타 계

전체 평균 50.4 15.1 12.2 15.2 7.0 100.0

교육

정도

중졸 45.5 20.2 16.4 16.4 1.5 100.0

고졸 52.2 11.7 11.9 15.8 8.3 100.0

대졸 50.5 20.4 7.8 11.7 9.7 100.0

χ2=20.32 p=0.001

직업

자영업 42.1 18.3 13.3 19.2 7.1 100.0

블루칼라 55.6 14.8 10.7 10.7 8.3 100.0

화이트칼라 60.9 9.3 13.3 11.9 4.6 100.0

기타 37.8 18.9 8.1 24.3 10.8 100.0

χ2=25.56 p=0.001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57.3 10.7 8.4 13.5 10.1 100.0

확대기 55.4 17.0 13.4 14.3 0.0 100.0

안정기 44.3 17.1 20.0 15.7 2.9 100.0

축소기 43.1 17.5 12.6 17.9 9.0 100.0

χ2=29.28 p=0.001

거주

기간

1년미만 38.5 15.4 11.5 9.6 25.0 100.0

2-3년 61.5 10.1 9.5 12.8 6.1 100.0

3- 5년 43.7 17.5 12.6 18.5 7.8 100.0

6-9년 62.9 11.4 12.9 10.0 2.9 100.0

10년이상 45.1 18.3 13.8 18.3 4.5 100.0

χ2=48.76 p=0.001

연령

20대 38.3 23.4 4.3 12.8 21.3 100.0

30대 62.5 9.5 12.5 11.5 4.0 100.0

4 0대 49.0 16.6 13.3 18.5 2.7 100.0

50대 42.2 17.6 13.1 17.1 10.1 100.0

χ2=46.33 p=0.001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의 종류별로 동질성, 소속감, 이웃과 관계의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취미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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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소속감, 이웃과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가사적 활동을

함께 하는 집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징은동질성과 소속감을 높이고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는데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

며 커뮤니티 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38>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종류별 동질성, 소속감, 이웃관계

(단위 : %)

구 분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

동질성 소속감 이웃과 관계

취미봉사활동 3.23 3.25 3.61

일상가사활동 3.15 3.30 3.53

경제활동 3.03 3.23 3.51

관혼상제 3.06 3.42 3.44

기타 2.88 3.00 3.19

(3 ) 유기체성과 거주자 특성

가구주의직장위치가 거주지와 같은 동인 비율은 중졸이하에서 52.1%로다른

학력집단보다 월등히 높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층이 직장이 같은 동에 있는 비

율이 70.6%로 높다. 이런 특징은 학력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주

거지가 경제적 자족성이 높고 강한 유기체적 특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기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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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9> 가구주 직장위치

(단위 : %)

직장위치

거주자특성
집 같은 동

같은구

다른동
다른 구 다른도시 계

전체 평균 5.0 37.5 13.2 18.2 26.1 100.0

교육정도

중졸 10.4 41.7 18.8 20.8 8.3 100.0

고졸 3.4 37.9 10.9 19.5 28.2 100.0

대졸 5.2 32.8 15.5 12.1 34.5 100.0

χ2=15.49 p=0.050

직업

자영업 8.4 62.2 11.8 4.2 13.5 100.0

블루칼라 1.1 19.8 12.1 29.7 37.4 100.0

화이트칼라 4.4 18.8 15.9 27.5 33.3 100.0

기타 0.0 0.0 100.0 0.0 0.0 100.0

χ2=81.98 p=0.001

가족생활

주기

형성기 1.0 36.4 12.1 13.1 37.4 100.0

확대기 6.0 52.0 8.0 16.0 18.0 100.0

안정기 10.0 36.7 10.0 16.7 26.7 100.0

축소기 7.5 33.0 17.0 23.4 19.2 100.0

χ2=22.17 p=0.036

주 : 거주기간, 연령, 소득 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커뮤니티 특성과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태도

( 1) 지역성과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태도

도보 5분 이내의 거리를 자기 동네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을 확충

하는 주거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행정동을 자기 동네로 인

식하는 사람들은 이웃 동네와 보완적 관계와 연대감을 중시하고 있다.

제 5 장 기존 주거지의 정비수준 진단과 과제 13 3



<표 5-40> 동네인식범위에 따른 주거환경정비방향

(단위 : %)

동네인식범위

주거환경개선방향

전체

같은

아파트단지

도보5분

이내

간선도로

로 둘러

싸인 지구

초등학교,
중학교통학

범위

행정동

전체

구,
시전체

주거환경

개선방향

물리적 수준향상 14.0 9.4 14.9 15.8 19.4 4.8

역사성보존 10.0 10.4 12.8 10.5 7.1 14.3

경제적 기반확충 42.3 58.3 42.6 36.8 30.6 33.3

연대감증진, 이웃

동네와 보완적 관계
33.7 21.9 29.8 36.8 42.9 4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4.09 p=0.02

주 : 주민중심주거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 주거환경개선주체, 주거환경개선비용부담등은동

네인식범위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네의 범위가 넓을수록 물리적 개선을 중시하

는 비율이 증가하고동네인식범위가 좁을수록 경제적기반확충을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나 시 전체를 동네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수준 향

상을 중시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물리적 주거환경개선의 범위는 행정동을 적

절한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동체성과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태도

주거환경정비방향에 있어서 연대감이나 이웃 동네와 보완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동질감은 2.98에불과한반면물리적 수준향상을중시해야 한

다는 응답자들은 동질감이 3.45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

가 약할수록 주민연대감을 중시하는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 반면 현재 동질감,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연대감보

다 물리적 수준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주민연대감이나 소속감

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며, 소속감을 약하게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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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4 1> 주거환경정비 의견별 이웃과의 관계 차이

(단위 : %)

이웃과 관계

주거환경정비의견

동질감 소속감

평균 유의성
Du nca n의

사후검증
평균 유의성

Dunca n의

사후검증

주거

환경

정비

방향

물리적 수준향상 3.45 p=0.002 A 3.38 p=0.069 A

역사성보존 3.20 B 3.43 A

경제적기반확충 3.08 B 3.11 A

연대감, 이웃동네와

보완적 관계형성
2.98 B 3.34 A

주거

환경

정비

주체

주민들이 스스로 3.03 p=0.083 B 3.49 p=0.074 A

지자체 2.86 B 3.04 BA

주민+지자체 3.06 BA 3.32 BA

주민+공기업 3.33 A 2.89 B

주민+지역시민단체 3.26 A 3.21 BA

주민+ 지자체+ 지역시민

단체
3.19 BA 3.16 BA

주거

환경

정비

비용

주민 3.36 N.S A 3.63 P=0.005 A

지자체 2.94 B 3.10 A

국가 3.04 BA 3.15 A

주민+지자체 3.21 BA 3.49 A

주민+ 지자체+ 국가지원 3.13 BA 3.28 A

민간기업투자 2.88 B 2.50 B

주 : 직업, 학력, 가구주연령, 소득 등의 변인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정비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동질

감이 낮고, 주민이 스스로 해야한다는 응답자들이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소속감에 있어서도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주민+지자체+

시민단체가 같이 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

람들보다 소속감이 높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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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속감과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참여의식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민참여적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구체적 프로그램의 도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커

뮤니티에 대해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42>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의견에 따른 시설만족도의 차이

(단위 : %)

시설만족도

주거환경정비방향

공원만족도
주민공동활용

공간만족도

체육시설

만족도

파출소,

경찰서 만족도

문화시설

만족도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주거

환경

정비

방향

물리적 수준향상 2.50

P=

0.0628

2.36

P=

0.020

3.19

P=

0.0001

3.17

P=

0.016

3.04

P=

0.0001

역사성 보존 2.60 2.40 2.78 3.05 2.45

경제적 기반확충 2.24 2.18 2.54 3.36 2.94

연대감,

이웃동네와

보완적 관계형성

2.22 2.08 2.13 3.12 2.14

주거환경정비방향별로 공동체성 관련시설의 만족도를 보면 물리적 수준향상

을 중시한다는응답을 한사람들이각 시설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이웃과 관계, 동질감, 소속감 등과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어서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대부분 시설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3 ) 유기체성과 주거환경정비 방향

가구주의 직장위치는 지역의 유기체적 특성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조사지

역에서는 가구주의 직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런 응답자들

은 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 주민연대감과 경제적 기반확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조사지역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확충과 물리적 수준향상을 중시하고 있다. 즉 주거와 경제활동을 한 지역에

서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연대감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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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가구주 직장위치와 주거환경정비방향

(단위 : %)

가구주직장위치

주거환경정비방안
같은 동 근처 동 다른 구, 시

물리적 수준향상 7.6 18.9 21.0

역사성보존 10.9 5.4 7.3

경제적 기반확충 40.3 43.2 41.1

연대감, 이웃동네와 보완적 관계형성 41.2 32.4 30.7

주 : p < 0.082

가구주나 가구원의 직장위치, 지역에서 생활정도 등은 주거환경정비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기체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만족도

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의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리적 수준향상이 중요하다고응답한 사람들이 유기체성 관련시설에 대한 만족도

가 높다. 단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으며 주거환경정비방

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처럼 시설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물리적

수준향상의 주거환경정비를 원하는 것은 공동체성 관련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어서현재시설만족도가높은사람들이시설및 공간에대한관심도가

높고, 물리적 수준향상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44> 유기체성 관련시설 만족도와 주거환경정비방안

시설만족도

주거환경정비방향
도로만족도 상하수도만족도

주차공간

만족도

상업시설

만족도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평균 유의성

물리적 수준향상 2.52

P=0.046

3.06

P=0.003

1.76

N.S

3.39

P=0.0001

역사성 보존 2.53 2.95 1.43 3.35
경제적 기반확충 2.21 2.60 1.67 2.40

연대감, 이웃동네와

보완적 관계형성
2.44 3.12 1.34 2.82

제 5 장 기존 주거지의 정비수준 진단과 과제 13 7



5. 사례지구 정비과제

1) 기존 주거환경정비제도 도입의 문제점

사례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의 정비제도는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집단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불량하지는

않으며, 또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극단적으로 불량한 상

태도아니다. 경과년수가 10년미만인주택이 50%를 점하고있어서철거 후재개

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최하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도 아니어서 공공이사업을 시행해야 할사회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는 이러한 성격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제도가 없으나 향

후 철거 후재개발을적용할 대상지가 점차 고갈됨에 따라 이러한지역의 주거환

경정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지역에 맞는 주거

환경정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커뮤니티활성화 과제

거주기간이 오래될 수록 정주의식이 높고, 동질감·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있

으므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위해서는 거주기간의 장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개발과

같이 커뮤니티를 해체하는 방식의 환경정비를 지양해야 한다. 주택의 개보수자

금을 지원하고 개보수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더라도 개보수를 통해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관계가 이웃을 사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녀들의 학

습공간이나 놀이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이 공간을 통해 주민들의 접촉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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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같은 공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이웃과 취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동질감과 소속감이 높은 것을 감안

할 때 취미 봉사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

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기획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이런 움

직임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고무적이다.

거주지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역 내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획이 필

요하다. 지역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면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정비를 사업화할 경우 지역내 건설일용직 협동

조합에 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에대한애착심을높이고일자리도제공하는효과가

있을것이다. 지역경제기반의확보를통해기초적인자족성을확보하는것은커뮤니

티활성화에가장필수적인요소이다. 적정한주거를공급한다하더라도지불능력이

없으면주거를향상시키는 효과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주택공급과주거환경개선

은 커뮤니티 경제기반 확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주민모임장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골목길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지역이 놀이터, 공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단독주택지

역에서 골목길은 매우 중요한 주민접촉장소이고 동시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기도 하다. 따라서 골목길을 정비하고 일부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꽃길가꾸기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원 및 놀이터와 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의

필지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하여 합필을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담장허

물기를 통해 공동중정을 확보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적절한 도시시설을 배치하여 생활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연대감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정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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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커뮤니티의 위계에따라 정비대상지역들을 통합하여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대상 프로그

램들을 시행하여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성과 정체성을 함

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우리 동네 역사배우기 교실, 유해환경 조

사,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웃을 사귀고 지역에 대한 정서를 높일 수 있

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활동

에 대해 공공은 여러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골목길 가꾸기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한사례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것, 지자체가 전문가 풀을 운

영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가를 파견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예를 든다면 담장

을 허물어 공동중정을 만드는 경우 조경전문가를 지원하거나 또는 조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등이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주민간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주민

연대감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공공성만을 강조하여

주민들간 관계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은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손으로자기 동네의 문제를해결해 가는 과정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들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실패사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민간비영리조직에서 전

문가가 많이 배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의 발전모델이 국가가 주도하

는 것이었다면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은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국가와 균형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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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커뮤니티 주거환경정비 방안

정주공간정책이 과거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선택적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 이러한 변

화방향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커뮤니티는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동질감과 소속감에 기반한 공동체성 뿐만 아니라 실체로 존속하려 하는 유기체

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정비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성과 유기

체적 특성을 잘유지하면서 커뮤니티를 보존하기위해서는 주거환경정비에 있어

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주거환경정비의 새로운 방향과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되는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1.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개발은 인간정주공간(human settlements)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

장 필요한 방향이다. 도시는 기생적 자원이용을 하는 대표적 거주형태로서 도시

환경개선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과도한 경제적 효

율성의 추구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주거적합성의 향상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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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여야 한다.

계획개념으로서의 성장관리도 중요한 방향으로서 개발지향형 계획에서 성장

관리 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내부 정비보다는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개발 등에 치중하여 온 기존의 도시개발은도시확산과 난개발을 초래하였

으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별, 지역별로 주거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밀도를 규제하여 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가 커뮤니티 제반 여건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하며 주

민의 주체성과 권리를 향상하는 주민참여와 주민조직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

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집단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환경정비의 새로운 기본방향92)은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1) 동네 또는 마을 중심의 정비로 전환

커뮤니티는 공간적으로 일정한 영역을 점유하며, 사회문화적으로 구성요소들

이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며, 아울러 구조적

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실체로 존속하려 하는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있다. 따라

서 커뮤니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에 관계되는 다양한주체들이 긴밀한 협력체제를구축하여 주변환경과의 균형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개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네라는 개념으

로 정비방식에 대한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정비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존의 생활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이한 형태의 근린주구를 결합하는 네트워크형 개발로 해당 사업지구 뿐만 아

92) 계기석, 2000,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추진 ,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pp. 5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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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인근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네 또는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정비방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커뮤니티 외연과 일치하는 정비사업의 실시로 커뮤니티

의 위계성과 연접성에 부합된 광역적인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적절한 도시시설의 배치, 주민간 연대와 지역정체성 제고

지역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커뮤니티의 규모에 부합되도록 설치 정비하여 교

통난 완화와 적절한 인프라의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비대상지역들을 통합

하여 계획하거나 공공시설의 공동이용, 간선시설의 공동설치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난

개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정비의 수혜계층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비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정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개별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더 많은 주택을 분양하는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공동체가 발전하며 더불어 도시의 건전한성장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주민들을위한공유공간을 적극 확보하여 공동체적인여건을 증진하도록하고

광장, 주민회관, 커뮤니티 센터, 근린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해서주민

들간의 상시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전통적인 지역문화재,

기념물 또는 지역경관을 보전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3) 지역경제기반 유지를 통해 기초적인 자족성 확보

진정한 커뮤니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의 정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거나 또는 신규로 조성되

어야 한다. 공동작업장이나 소규모 업무 및 산업시설 등을주거지 내에 입지시켜

기초적인 자족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을 유도하도록 한다. 주거환경의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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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인해 주거환경정비시 지역의 물리적인 측면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사회 경제적인 측면에대한충분한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의 자족성확

보와 지역정체성 확립(사회 문화적 측면의 강화)이 필요한데 지역공동체의 완벽

한 수준의 자족성 확보보다는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협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공동작업장의 확충, 신용협동조합

의 운영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산업시설 등을 입지시켜 자족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을 유도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장기적

으로 커뮤니티 활성화가 가능하다.

4) 도시생태를 고려한 친환경적 정비

지금까지 주거환경정비는 단위 사업구역의 물리적 환경제고에만 초점을 둠으

로써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도시

를 정비함에 있어 정비지역과 그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로 하

며 소기의 정비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구

릉지를 깎아내고 강변의경관을 훼손하는 비환경친화적 사업에서 탈피하여 자연

적인 지형과 조화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

전면철거개발방식에 의한 정비로는 획일적인 도시 모습과도시환경파괴를 억

제할 수 없으므로 재적응, 재생가능한 주거지정비방안(수복형 재개발기법)이 동

원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색있고 차별화되는 다양한

도시경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신개발

에서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정비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4 4



5) 적절한 도시관리체계 확립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적절한 인프라의 유지 및 공공시설의 공동이용, 간선시

설의 공동설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난개발을막기 위해서는 정비대상지역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주민, 기업, 행정기

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관련주체간의 진정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체계에서 주민조직

또는 주민조직과의 파트너쉽형성에 의한 주민자치에의한 환경정비로 변화되어

야 하며 적절한 도시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 기업, 행정

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관련주체간의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

의 구축이 요구되며 눈에 보이는 이익추구에서 한 단계 발전되어 진정한 지역전

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6) 프로젝트방식과 프로그램방식의 결합

과거의 주거환경정비제도는 특정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사업을 구상

하여 투입-산출을 평가하고 완성하는 프로젝트(project) 방식이었다. 따라서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용과 수익이 사업시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에서도 프로젝트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도 주변 지역과의 관계가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커뮤니티자체가 계층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 단위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기존의 재개발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다

양한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유인해 가는 프로그래밍(programming)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주거지환경정비가 노후불량주택에 국한하여 재개

발, 재건축 등 전면철거방식을 취하였으나 앞으로는 불량하지는 않지만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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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든 주거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정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과거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프로젝트 방식이었다면 커뮤니티 개발은 주민들

로부터 제기되는 요구를 수렴하면서 개발의 방향을 세우고 내용을 수정하면서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가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도화와 공동체적 연대감,

우리 동네의식, 주민축제, 커뮤니티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의식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모드 프로그램방식의 사례이다. 커뮤니

티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기회 창출 및 자활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키고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방식의

특성은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행을 중시하며 시행의 결과에 대한 평

가가 피드백(feed back)되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과정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한 프로그램은 물리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상의 범위가융통성이 있을 수 있고, 커뮤니티내의 리더십을 형성하

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방식은 사업구역의경계가 명확하고 일정시한을설정하는것이일반

적인 반면 프로그래밍 방식은 사업구역의 범위가피상적이며 특정시한을 정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시 기존의 도시재개

발에서 보아왔던 프로젝트 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방식

에 의하여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2. 커뮤니티 지역성 측면의 정비방안

커뮤니티의 지역성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특정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있어야 한다.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고유 자원이나 역사

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주민행사를 개최하거나 새로운 기획을 하여 커뮤니티를

홍보(place marketing)하는 것은 지역성을 강화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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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 정비는 각종 공간과 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주민

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물리적 측면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회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괄적

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성이란 주민들이 동네에 대해 갖는 애착, 이

웃에 대한 관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후

반 들어 시작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는주민참여에의한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정비로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많은 운동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중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주거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자활운동, 환경생태운동 등 여러 유형

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일상 생활상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대중운동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특징은 민주화와 같은 개념지

향적 운동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역에서 생활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지역성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위계를 이룬 커뮤니티가 종적, 횡적 네트워크

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커뮤니티는 인접한 커뮤니티와 연계된 조직체계의 정비

를 통해 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의 위계에 따른 종적인 네

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층성에 부합된 커뮤니티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계승이 중요하다.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적 자원이될 수 있는것을 개발하여,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

등도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커뮤니티 공동체성 측면의 정비방안

1) 주민의 조직화와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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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화는커뮤니티시설의 계획, 설치및 운영의 전과정에 주민들이 참여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커뮤니티 개발은 중앙정부나 대기

업 등과 같은 지역 외부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의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

민자치가 고양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여기서 주민의 조직화와

전문화가 핵심과제가 된다. 주민조직화가 이루어져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실질

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더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여 주민스스로 지역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하는 주민의 전문화까지 지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교육하는 비영리조직이 필요하고 도시계획, 도시

사회, 도시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민조직에 참여하여, 주민들이 전문

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비영리조직에서 주거환

경개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

해서는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비영리조직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2) 공간, 시설 만들기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시설만들기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규모에 부합된 서비

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다양한 근린문화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골목가꾸기, 담장허물기, 보행자전용도

로· 자전거길만들기, 가로수·가로화단 등의 조성, 공원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동체성에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

는 푸른 마을상을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우수한 사례를 포상하고 커뮤니티간 경

쟁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쌈지공원 조성은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 특히 필요한 사업이다. 차 없는 골목만들기, 어린이

놀이공간 만들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과 공원·학교·문화복지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 정비와 확충, 녹지공간 확충, 노후주택 개보수와 각종 기반시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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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이 포함된다. 지역문화재나 기념물, 지역경관 보존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

하도록 하거나, 보육원, 탁아소, 노인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설치

하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민회관,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이나 시설은 주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을 조

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린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공동

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주민들간 상시접촉을 이끌어내는 것은 공동체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벼룩시장, 주말농수산시장, 이벤트광장, 문화거리, 야외전시공

간, 야외음악당 등과 같은 보다 선진적인 커뮤니티 공동공간의 확충이야말로 한

차원 높은 주거환경조성의 지름길이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들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유기체성을 강화해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

3)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기는 시설의 이용 및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복지

회관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한다. 공동체성의 확보에는 주민공동활동공

간이나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

다. 예를들어 대구시에서 시도된담장허물기의 경우 담을허물고 마련된 공간을

골목공원으로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

다. 꾸러기환경그림그리기대회, 병뚜껑벽화만들기, 주차선 지우기등의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동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외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이 높아져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다.

지역사회단위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환경교실, 학부모교실, 방과후 공부방, 어

린이집 등을 운영하거나 주민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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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접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적 심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소속

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면 커뮤니티의 공동체성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리

적인 공간이나 시설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프로그램과 주민조직 및 각종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인 시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4. 커뮤니티 유기체성 측면의 정비방안

1) 생태환경운동

생태환경운동은 적극적 의미의 주거환경정비활동으로서 물리적 환경정비보다

오히려 대안적 생활방식의 정착에 주력하여 친환경적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 대체에너지 기술, 폐기물 순환, 오폐수 처리,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모색 등의 시도를 통해 친환경적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한다. 생태

환경운동은 주로 유기농법운동을하는 농촌지역이나 생태적 환경을 지향하기 위

한 귀농운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3) 그러나 이러한 생태환경운동이

지향하는 특징 중 생태적 취락구조와 저에너지 소비 환경시스템 등은 도시지역

에서도 도입될 필요성이있다. 유해한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은 포괄적 의미의 주거환경개선활동이며,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해 나가야 하는

93) 생태마을이란 마을의 공간구조와 생태계, 그리고 마을내의 건물과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으

며 마을주민들의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의미한다. 농사 지

을 땅, 집 지을 땅 함께 마련하기에서부터 농사일 함께 하기, 살림집 함께 짓기, 아이들 함께 돌보기,

자녀교육 함께 시키기, 그리고 생산물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의 공동사업과 도농 직거래 교

류활동 등을 상생과 협동의 원칙에 따라 마을단위로 함께 이루어 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구체적으

로 두레 공동체에 의한 노동방식, 유기순환의 농사, 생태적 취락구조, 저에너지 소비 환경시스템, 도

농의 교류 순환, 생태학습장 운영, 마을잔치와 마을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양병이 교수는 생태마

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기본계획의 내용을 물질순환이 원활한 마을, 에너지와 물·식량 등의 자급자

족을 이루는 마을,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마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마을 등을 들고 있

다(전국귀농운동본부, 1997, 「생태마을 만들기, 그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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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내 환경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

사 실시,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환경프로그램 실시, 주

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실 운영, 쓰레기분리수거 실

천방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

램들은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커뮤니티의 유기체성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2) 생산공동체운동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

로 공동부업장(비누제작, DM발송 대행), 청소용역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

설업체 생산협동조합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내에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의욕을고취한다는 점에서 유기체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

다. 업종은 주로 봉제, 김치공장, 청소용역, 건설일용, 도배, 간병인 등이다. 자활

지원체계가 조직되면 이 조직이 물리적 주거환경정비와 연계될 수 있으며 주거

환경정비를 사업주제로 확대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거환경정비

에 있어서도 주민조직화가 가장 필요하므로 생산공동체를위해 만들어진 주민조

직을 주거환경정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정에 따라 자활프로그램운영조

직을 먼저 만들고 이를 주거환경정비와 연결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의 주거환경정비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의 복지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안도 필

요하다.94)

94)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공급확대와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

설교통부, 2000, 전게서, p. 157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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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의 예시

구 분 내 용 주체

근린상업축

정비

상업축 정비 보조간선도로주변 상업시설 정비
공공,

주민

재래시장 정비 시장 주변 노점시장 정비
공공,

주민

주거환경

정비

오픈스페이스확보 어린이 놀이터, 쌈지공원 등 확보 공공

교통시설 및 흐름

정비
지구단위 교통개선계획(TIP) 수립 및 시행

공공,

주민

녹지공간 확보, 정비 보행자도로를 녹지공간으로 활용
공공,

주민

주차장 확보
주차장 부지를시에서 매수하여활용하고 기존 도로

의 원해 기능 회복
공공

주택개보수 부분적 개보수, 외관 도색, 증축 주민

보행자도로 확보
국지도로중 폭이 넓은 도로만 차량통행도로로 활용

하고 기타 도로는 보행자도로로 활용

공공,

주민

담장허물기 및

공동중정 만들기

이웃한 필지간에 담장을 허물어 공동중정을 만들도

록 유도
주민

골목길 가꾸기 골목길 꽃가꾸기, 담장벽화그리기 주민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정비

커뮤니티 센터

노인정 ,탁아소

놀이방, 방과후공부방

공간마련은 공공에서 지원하되 시설의 운영은 주민

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운영하도록 함. 탁아소나 놀

이방, 공부방 교사는 지역주민 중 가용한 인력 활용

공공,

주민

사회경제적

정비

문화, 체육시설 확보
박달동의 경우 안양천에 친수공간 마련하여 휴식공

간으로 활용
공공

주민축제 주민축제 개최를 정기화 주민

공동작업장 마련 공동작업장 마련하여 직주근접 실현 공공

기능인력알선

중개조직(비영리조직)

설립

지역의 보수일을 알선하는 중개조직을 만들어 기능

인력과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소유자를 연결

공공,

민간

주민자치조직 육성 주민주도의 주거환경정비주체의 육성
공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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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협동조합 중 건설일용을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거환

경정비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정비의 목적이 주거환경의 물

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려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는 기회를 통해 공동체의식도 높이고 고용기회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95)

각 지역별로 자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

보수, 보도블럭 교체, 주차장 만들기, 상하수도 시설정비, 도로망 정비 등의 일을

지역내의 자활지원센터에 우선적으로줌으로써 자기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이 하

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린상업축 정비는 재래시장정비나 상업축 정비 등이 가능하다. 특히 재래시

장주변은 노점상이 난립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어린이놀이터나 쌈지공원

과 공동주차장을 확보한 후 일부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여 도로가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보행자전용도로에 화단을 마련하면 그 자체가

쌈지공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에는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

여, 어린이들이 방과후 공부방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공부방 지도교사는 마

을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

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

록 한다. 이밖에 지역주민간 품앗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95) 미국의 Banana Kelly의 사례를 보면 불량주택 개보수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나중에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갖는다. 이 사례는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고용기회창출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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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H A P T E R

커뮤니티 정비 실행수단의 강구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실행을 전제로하는개념이므로 적절한실행

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안된다. 실행수단은 기존 정비계획 및 사업체계 내에서

강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체계를 창설하여 확보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계획 및 사업 체계에 부분적으로 커뮤니티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여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주체

의 역할이 집행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가는 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역할

분담과 아울러 몇 가지의 주거환경정비의 계획 또는 사업수법에 대하여 논의하

기로 한다.

1. 커뮤니티 정비체계의 구상

1) 정비체계 구상의 의의

기존의 법정 주거환경정비사업96)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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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업목적, 대상구역, 사업방식, 사업주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우선 불량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대체 건설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목적이었고

기반시설의 정비는 부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물리적 시설의 개량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되지

못하였다.

극히한정된 공간적영역에서만 정비사업이이루어짐으로써 인접 지역과연계

된 보다 광역적인 차원의 정비가 용이하지 않았다. 기존시설의 노후불량성이나

저기능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대상지역이 선정되기 때문에 주로 노후불량주택

지가 대상지역이 되었고그 외의 지역에서는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곤

란하였다.

사업방식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후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건

축후 추가적으로 확보된 상면적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여 왔

다. 따라서 정비후의 주거밀도가 높아지고 기존주택의 철거에 따라 지역의 역사

성 단절, 주민연대감 붕괴를 수반하였다. 또한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물리적 시설의 정비 등 소정목적이 완료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주

거환경정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어렵고 새로운 정비과제가 대두되었을 경우 시

의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공공부문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지

역의 고유특징이 간과되는 사례가 많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

려웠다고 할 수 있다.97)

따라서 기존의 재개발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이며 유연한 사업방식이 요구되고 미리 한정된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만이루어지는 점적인 사업방식보다는 인접한 지역과의 상

96)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7) 계기석, 2000, 주거지정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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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화되며 보완적인 총체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커뮤니티의계층적 구조에부합하는기반시설의 확충과주민활동을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과 단위개발 정비사업을 이어주

는 커뮤니티 단위의 사업방식이 요망된다. 특히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사업 또

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중심의 종합

적인 주거환경정비수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2) 커뮤니티 정비체계의 정립

커뮤니티를 정비하는 새로운 체계는 기존의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계

획, 지구단위계획 등)이나 법정사업계획(재개발사업계획, 택지개발사업계획, 도

시개발사업계획) 속에 커뮤니티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새로운 계획체계를

구상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를 촉진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공간계획이나 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

시하며 주로 단위사업별로 시행되는 프로젝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커뮤니티 개념을 수용할 수 있으나 계획의 성격상 정비의 구체

적인 내용을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계획에

서는 해당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물리적 측면의 개선에 치중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간과될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방안은 기존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커뮤니티 개념을 주거환경정비에 수용할수 있으나 대상지역이

한정적이며 종합적인 정비방안이 해당지역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 융통성 있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기존체계내에수용하는방식의 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커뮤니티

정비를 위한 새로운 계획 및 사업체계의 구상이 불가피하며 이것은 기존체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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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방식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하

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체가 도시계획

사업 뿐만 아니라 비도시계획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 위주가 되

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물리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

회적 관계증진과 커뮤니티의 경제적 기반조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방식은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바람직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기

존의 계획 및 사업체계를 보완하여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존체계와 연계되는

새로운 커뮤니티 정비 계획을 제도화하여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존 공간계획에 커뮤니티의 개념을 도입

1)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커뮤니티 개념 반영

도시기본계획은 단일 도시를대상으로물적 공간적측면뿐만아니라 환경 사

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장기적으로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수립시해당도시의생활권설정이나토지이용계획,

교통, 환경, 공공시설 등의 여러 부문계획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정

비되기 위한 방안을포함할 수 있다. 생활권 설정및 인구배분계획에서는 커뮤니

티의 계층성과 중첩성이라는 특성이 고려되도록 계층화된 정주단위체계(생활권

설정)를 구상하고 이에 부합된 인구 및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계층적으로 구분된 시가화용지(주거용지)에 대하여 기반

시설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개략적인 정비방안을

강구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도시에서

는 신 구시가지간의 연계된 개발을 통하여 구시가지를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

경으로 개편할수있을것이다. 주거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여가 및공원녹지계

획 등의 부문계획에서도 도시전체의 총량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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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내용을 수립하도록 한다.

2)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한 용도지구 지정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정비를 위한 별도의용도지구를 지정하

는 방안을제도화할수있다. 도시계획법제33조(지구의지정) 제3항에 따라 특별

히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정비가 요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용도지구

(예컨대, 커뮤니티정비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재개발사업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주

거환경이 불량하거나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커뮤니티정비지구로 지정되면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계

획을수립할 수있게하고지구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억제되는한편부합

되는 행위는 적극 유도되고 장려될 것이다.

3) 도시재개발사업과의 연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 및 재개발관련계획에 커뮤니티 정비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구역내 물리적 상

황에 대한 개선계획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재개발구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단위

의 정비개념이 도입된 개략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철거형 재개발

보다는 수복형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환경정비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확대개편하여보다광범

위한 지역에서 융통성있게 물리적 주거시설 뿐만아니라 지구주민들의 사회경제

적 측면의 정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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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

리화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계획의 범위가 몇 개의 필지

에서 도시의 일부분에까지 미치고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입체적 시설계획을 함

께 고려하여 양 계획이 서로 환류하여 보완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기존시가지를대상으로하는커뮤니티중심의 환경 정비시에 이러한지구단위

계획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을 규정한 도시계

획법 제42조에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가 요구되는 지역도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적인 정비가 필요하거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좋은 정비계획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여 커뮤니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커뮤니티의

개념이 도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사

업의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 공원, 접근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단지 중심의 점

적인 정비에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구역 중심의 면적 개발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계획 및 사업방식의 제도화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환경정비가 요망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구역(예컨대,

커뮤니티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기존 법령에 의한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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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나 이러한 지역들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정비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대상지역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도록 정비구역간에 중

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을 단위로 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은 도시정비

프로젝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활동프로그램 등도 포함한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이라는 상위지침이자 토지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내용

을 수용하고 하위의 단위개발정비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어메니티 플랜(amenity

plan)을 커뮤니티 정비계획과 연계시켜서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를 시도할 필

요가 있다.

커뮤니티별로 정비수준을 진단하고 커뮤니티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각각의 커

뮤니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 또는 정비되어야 할 공공시설이 파악된다. 이에 따

라 향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자체 차원의기술적, 재

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수준을 제고할 수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주민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공공시설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자

체는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이의 적정한 입지를 알선하고 건축밀

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당해 시설의 설치를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들의 재정적, 기술

적 지원을 받은 주민조직들이 주도한다. 물리적 문제 중심의 대상구역 설정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단위의 구역설정이 요망된다. 사업구역 지정의 융통성을 가지

는 것이 필요하며 커뮤니티의 계층에 따른 크고 작은 커뮤니티 구역의 중복적

지정도 가능하다. 물리적 시설이나 건축물의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

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보를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한다. 재개발사업과 같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정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있는 사업방식을 지향한다. 이러한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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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상향식 접

근(bottom up)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사업 수법의 개선

1) 지자체의 선매를 통한 기반시설부지의 지속적 확보

대도시 기성주거지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소공원, 주차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밀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커뮤니

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하

는 동시에 공공부문에 의하여 대상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는 커뮤니티 정비계획에 의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개략적

인 입지범위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사전에 입지 범위 내에 포함되는 필지들을

수용 또는 협의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취득한 토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정비사업을 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정형화되면 공원, 주차장, 근린시설

등과 같이 소규모 분산배치형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있을 경우 다른 매수희

망자에 우선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선매권제도98)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2) 신시가지 개발과의 연계

기성주거지의 환경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지역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

은 한계에 부딪치기 쉽다. 기성주거지는 이미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밀집되어있

98) 프랑스의 도시선매권(droit de préemption urbaine)이 이와 유사한 개념하에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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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밀도를 낮추거나 새로운 시설을 입지시키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신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시행중인

경우 기성주거지의 정비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계시키는구체적인방법으로기성주거지의일부 기능 이전, 순환재개발, 신

구시가지의 토지교환 등을 들 수 있다. 기성시가지 기능의이전은 기성주거지 내

에 입지하는 기능 중 수급상황에 비추어볼 때 공급이 과다하거나 여건변화로 입

지가 부적합하게된 기능이나시설들을 신시가지로 이전하고 그 이전적지를 커뮤

니티 단위의 정비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순환재개발은 신개발사업지

역에 기성주거지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이주시키고 기성주거지를 커뮤니티 개념

에 입각한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에 재이주시키는 방식이다. 토지교환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장기간 분양되지 않은 토지

에 대하여 구시가지 토지의 소유권과 등가로교환하는 방식이다.99) 이경우 신시

가지 토지의 소유자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미분양토지의 처리와

구시가지의 환경정비를 위한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구시가지의 토지소유자들

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역에서 새로운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보다 구체적인 시행기반이 추가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기성주거지 단위 정비의 한계를 넘어서 부족한 주차장, 공원, 공공시설 등을 확

보하는 동시에 신시가지의 토지이용을 촉진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도시공간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복합적인 토지이용 촉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나 건축법상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99) 부천시는 2000년 9월 중동신시가지내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개발택지와 구시가지의 토지와 교

환함으로써 중동신시가지의 미분양택지의 유효활용과 구시가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토지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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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토지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용도의 공간적인 분화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상충적인

토지용도를 분리시키기는 하지만 상호친화력이 있는 용도조차도 격리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이 입지함으로써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기능들

은 동일 용도지역 또는 동일 건축물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복합적인 토지이용(mixed-use development)이 촉진된다면 직주근접,

자족성 확보 등이 주요한 목표가 되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의 유익한

집행수단이 될 것이다.

커뮤니티 단위의 공동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심적인 주민들의 공유공간이나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되고 거주자들간 연계망을 형성하

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주거단지내에 개방공간을 설치

하여 주민축제, 문화행사들을 개최하고 공동세탁장, 유아놀이방들을 위한 공간

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지역내 기업체 및 상업시설과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그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기성주거지 내에서 미리 수립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부합되는 토지이용을 하

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부

여함으로써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정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 건축기준, 조경기준, 가로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주로 신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계층적 커

뮤니티 형성100), 계획단위개발방식(planned unit development)101), 끼드싹

(cul-de-sac)102), 집합개발(cluster development) 등 다양한 설계기법적인 개념을

기성주거지에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 제3장에서 소개된 미국 콜럼비아시의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101) 주거단지 등의 건설시 필지단위보다는 블록단위로 종합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주택을 집단화하고

블럭규모에 부합되는 각종 공공시설들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102) 주거단지 내부의 도로형태의 하나이다. 주거단지 내부에 막다른 길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통과교통

을 배제하고 소음방지, 교통안전 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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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단위 적응형 정비사업의 실시

기존의 대규모 전면철거재개발(scrap and build)에서 탈피하여 기존 도시맥락

과 조직의 보전과 적응을 중심적 개념으로 하는 정비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특성, 건축물 상태 등에 따라 존치, 자력정비, 협력정비, 계획

적 개발 등 다양한 현지적응형 정비수법(소단위적응형 정비사업)을 적절히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3)

기존건축물을존치하는경우는 물리적상태가 양호하고 지역의특성유지에 기

여할 수 있다. 자력정비는 계획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토지소유자 자력으로 개발

이 가능한 필지인 경우이고, 협력정비는 개발애로필지에 해당하여 인접 필지와

협력하여 건축해야 할 경우이다. 아울러 개발애로필지가 밀집하여 자력개발이나

협력개발의 실효성이 적은 경우는 필지 조정, 공동감보 등 구획정리기법을 원용

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5. 정비사업추진체계의 확립

1) 커뮤니티 정비주체의 역할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종합적인성격을 가지므로 다양한유형의 주

체가 참여되어야 한다. 참여주체를 역할이나 법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면 지역주

민, 민간기업, 지자체, 공기업(공공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적절한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9,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연구」,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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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자체(공공기관)의 역할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주민의 역할이중요하기는 하지만특성상 공

공부문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커뮤니티 정비의 동기부여, 정

비범위의 한정, 정비계획수립, 정비사업재정지원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주거환경정비시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포함되며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 대립시 중재·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발생

에 대처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환경정비를 통하

여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은 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예컨대, 프랑스의

도시사회기금, 미국연방정부의 커뮤니티 정비기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주민의 역할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기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알고 있는 주민들에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합의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민합의과정이 중요시된다.

주거환경정비는 특정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

치적인 조직이 요망된다.

주민들은 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대표조직(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주

민조합)을 결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개

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수준을 제

고한다. 또한 인접하는 커뮤니티 또는 상위 커뮤니티의 주민조직과 연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 시민단체의 지원

시민단체는 커뮤니티 정비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특정한 과제를 가지고 커뮤니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서울

16 6



도시연대가 지원한 녹번동 어린이통학로 만들기, 한국도시연구소와 주민운동정

보교육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호동 송학마을의 친환경적 마을만들기, 관

악주민연대와 관악사회복지 등이지원한 마을만들기 등은시민단체가 주도한 활

동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역시민운동단체가 지역의 주거환경정비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 민간차원의 지방의제 21 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자연환경의 보

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 ) 전문가의 지원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이나 시행시 참여하여 주민자체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을 통하여 주민

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거환경정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도시계획가, 도시사회학자, 주거학자,

엔지니어, 건설사업전문가, 법률 및 행정가 등이다. 도시계획가는 토지용도를 배

분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의 규모와 입지를 결정하는 조언을 하며, 도시사회학자

는 주민들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

다. 특히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요

한 역할을한다. 엔지니어, 건설사업전문가, 법률및 행정가들은 주거환경정비가프

로젝트적인 사업이 되었을 경우 사업기획, 타당성분석 및 기술적 자문 등을 한다.

서울 사당동 양지공원의 사례는 전문가가 공원계획초기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주민참여를 유도해낸 사례이다. 전문가집단에서 연구

모임들이 활성화하여 지역운동조직과 전문가집단이 공동으로 지역에 대한 조사

와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경우처럼전문가풀을형성하여전문가의

지원을 받고자 원하는 지역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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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 유형별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정비대상에 따라서 구분하면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시설

이 부족하여 이를 정비하는 공공시설확충형,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 있으

나 주택의 상태가 노후하여 주거시설을 개선해야 주택정비형, 주민들의 관계를

증진하고 최소한의 경제기반이라도 확보하여야 하는 사회경제기반확립형 등이

있다. 각 유형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가장 적합한 정비주체가 있을 수 있다. 즉,

공공시설확충형은 지자체 또는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정비형 중 불량주택지

주거환경정비는 주민의 능력상 직접 주도하기에는 어렵고 공공부문이 전체적으

로 사업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표 7- 1> 정비사업유형별 주체의 역할분담

정비의

주요대상
정 비 유 형

시행주체

우선순위

공공시설확충 기반시설확충형 A, B, C

주택정비
노후주택재건축형 C, B, A

불량주택지주거환경정비형 A, B, C

사회경제기반

확립

주민사회활동촉진형 C, A, B

경제기반확립형 C, B, A

주 : A 공공주도형, B 민간자원활용형, C 주민주도형

그러나 주택정비형 불량주택지가 아닌 경우나 사회경제기반확립형은 주민 또

는 민간기업의 참여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민들의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되므

로 주민주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NPO 등의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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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표7-1>은 정비사업유형별 적절한 정비주체의 순위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관련주체간 파트너쉽 형성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는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있는데 이들은 일

반적으로 단독으로 주거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복합적

인 특성과 참여주체의 기능의 편중성으로 볼 때 참여주체들이 독립적이기 보다

는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거환경정

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민과 지자체간의 파트너쉽 형성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

는 지역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자체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자체는 주

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적인 커뮤니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

민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커뮤니티 범역 설정, 주

민조직의 육성, 커뮤니티 시설정비,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커뮤니티 활동 프로

그램의 개발 등이 지자체가 선도해야할 주요업무일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이론

에 바탕을 둔 지역복지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로 읍 면 동 단위의 지역복

지센터의 건설을 통하여주민과 지자체가 만나는공동의 장이 되어야할 것이다.

다음은 주민 및 지역민간단체간의 파트너쉽을 생각할 수 있다. 주민들은 문제

의 양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조직적인 행동체계를 갖지 못하고 전문적인 기술

을 가지고 있지못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발의에 의하여 전문가 그룹인 지역민간

단체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를 통하여어느정도의 수익이예상되는사업에 대하여주민들이

민간기업와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문의 재정적, 기술적 참여를 유도하고 차후

사업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생각할 수 있다. 또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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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이의 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양시 박달동

의 경우 주민자치센타 내에 어린이위탁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는 안양대

학교 전문인력에 위탁하고 있다.

커뮤니티 정비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간의 파트너쉽 형성도

의미가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초자치단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공공기관간의 파트너쉽을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협의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합작하여 민관합작

기업104)을 설립하고 사업집행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04) 프랑스의 민관합작기업société d'économie mixte : SEM)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EM은

공공과 민간의 자본이 결합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며 공단건설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과 분양, 임

대주택건설과 정비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주차장 대중교통시설 사회문화관광시설의 경영관리 등

의 분야로 특화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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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 H A P T E R

결 론

주거환경정비는 단순히 불량주거지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주거환경은 물리적 측면뿐만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종

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주택의 노후 불량성을 근거로 하던

도시재개발관련사업들은 긍정적인 성과 못지 않게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지역이 지

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정비방법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세부내용을 검

토하였다. 첫째, 도시사회학, 도시계획학의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주거환경정비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개발 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여 개념화하였고 후속부분 연구의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상기 개념들에 대한 현대적인 상황에서의 재해석과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

하여 연구의 세부과제로설정하였고 이것이 주거환경정비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

하였다. 셋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

경정비 제도의 내용을 조사하고 실제 정비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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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문

제점을 추출하였다. 넷째, 경기도내 3개 시의 기성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

사와 통계자료조사를 통하여 각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수준과 주민의식 및 행태

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분야와 과제들을 선정하였

다. 다섯째, 커뮤니티 중심의 정비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프로그램

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정비계획과 프로그램이 효율적으

로 추진되기 위한 집행수단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기존의 재개발관련방식들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는 대

상사업, 사업지역, 사업주체, 사업기간의 영속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의 개념이 도입된 주거환경정비로 패러

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의 특성상 물리적인 범역의 설정보다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러한

범위 속에서 커뮤니티가 갖는 기본적인 속성인 지역성, 공동체성 및 유기체성을

확대하여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지역성의확보는 기존의자원을 최대한활용하여다른커뮤니티와는차별화되

는 정체성(identity)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티의 구성은 수평적으

로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커뮤니티와 어느 정도 중첩되어 연접하고 있으면서 계

층적으로는 보다 큰 커뮤니티의 부분체계를 이루는 위계성을 갖는다. 공동체성

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간의 연대감을 증진하여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결해 가는 주민협동체계와 이에 관련된 물리적인 시

설을 커뮤니티 규모에 부합되게 확충하는 것이다. 유기체성은 커뮤니티가 생명

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커뮤니티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커뮤니티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최소한 커뮤니티의 기초

적인 경제기반이 확보되어 주민들이 직장과 거주지가 동일 커뮤니티에 속하는

직주근접을 실현해야한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실행수단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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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수

지를 분석하여 소정의기간 내에 완수하는 물리적 공사 위주의방식(프로젝트 방

법)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여러 관련주체들이 각각의 특성에 부합되는 역

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식과 행태를 계도하고 지역역사를 계승하는 운

동차원의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공간계

획체계 속에 부분적으로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정비 프로젝트에 적

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공간계획체계에 커뮤니티 개념의 부

분적인 접목만으로는 진정한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에는 한계가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별도의 커뮤니티 정비관련계획을 법정화하여 주로 도시계획과 단

위정비사업과를 연계하는 프로그래밍방법들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련주체들간의 파트너

쉽 형성이 중요하다.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지자체간의 유기적이며 진

정으로 서로를 생각하는협조체계가 형성되어야할 것이며일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재정과 기술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주민들의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주거환경정비를 위

한 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가 파견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획에 반영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재개발구

역이아닌지역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의개념이 도입된정비가 될수 있는 계획적

기반(예컨대, 커뮤니티정비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민자치위원

회 또는 주민조합 등과 같은 민주적 주민자치조직을 설립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 민간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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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파트너쉽 형성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

째,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소위 커뮤니티정비기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들의전문화, 조직화를촉진하고주민들에의한정비계

획을 수립하는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전문가 파견제도를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을조성하고정비하여가는것은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이다. 주거환경을 둘러싼 제반 여건변화에 부응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커뮤니티로서의 특성 즉,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주거환경은 물리적으로 쾌적하

고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향후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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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ty-Based Improvement of Res identia l

Environment in Urban Area

K i- S eok Ky e, Hyeon- Sook Chun

Most of old residential areas in urban area was built spontaneously rather than

intentionally. The public facilities such as road, open space, parking lot and sewage

accordingly are insufficient in quantity and inadequate in quality. Also the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very dense and dilapidated in such areas.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in old residential areas, several types

of urban renewal operation has been utilized since 1960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mprovement of physical components which resulted from these conventional renewal

operation. But the sense of solidarity between existing inhabitants has been dissolved.

The historical heritages and the community-based economic facilities have been

disappeared. The reason is why the greater part of the renewal has adopted the

operation "scrap and build" of existing building as renewal meth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other approach by which the old

residential areas are improved in terms of not only physical aspect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aspect by the unit of community. We call this "community-based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trategies and institutional tool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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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ased on the notion of community in urban

area. This study includes, in general, four parts of substance. First of all, basic

concepts and definitions on "community", "community development", "component of

community" were identified and reinterpreted in view of modern sense. Community

is the group of people who live in same area and share same life style. A community

consists of three components(locality, communality and organism).

And foreign experiences such as U.S.A., France, Japan about community-based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was analyzed. These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main body of improvement operation in Korea.

The inhabitant opinion survey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level of living

environment, to analyze their behaviors by the component of community,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ssues to be solved in 3 large cities of Seoul Metropolitan

areas(Puchon, Anyang, Sungnam).

Furthermore, we have examined the strategies and institutional tools to introduce

the notion of community in the improvement project of living environment. In term

of "locality" of community, a community should have distinct characteristic from other

community. Its historical features should be succeeded, and the inhabitants should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community. In term of "communality" of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enhance solidarity and cohesion between inhabitants and make

common activity spaces or programs for the social communication between

inhabitants. In term of "organic feature" of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quip at least

the basic economic facilities such as workshop, retail store etc. considering to the

hierarchy of community.

In conclusion, some strategies or institutional tools of community development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community

development planning system which is flexible for the target area and can deal with

socio-economic aspect as well as physical aspect of community. These are divided into

two-folded directions : one is to complement the existing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other is to create new planning system(so-called community

development plan).

Secondly, it is essential to facilitate organization and empowerment of

inhabitants, to play leading role in partnership with local government, corporation,

nonprofitable organization, private firm etc. for improvement of their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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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Third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ational fund to mitigat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level.

Fourthly, inhabitants hav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ommunity development plan. Because they don't have professional techniques. Urban

planning expert pool can provide them with technical, administrative ass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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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

가정책을 연구하여 국민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금년도 연구과제로 커뮤니

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불량한 주거

지의 물리적 환경정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

도하는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주거환경 정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커

뮤니티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센터 : (031) 380-0312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면접
일시

월 일 오전/ 오후 시
면접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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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만일 해당사항

이 없는 경우는 기타란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Ⅰ. 동네에 대한 인식

1. 선생님이 사시는 동네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차적 범위 제2차적 범위

1) 같은 아파트단지, 혹은 도보 5분 이내 거리

2) 간선도로로 둘러 싸인 지구

3) 초등학교의 통학범위 4) 중학교의 통학범위

5) 행정동 전체 6) 구 전체 7) 시 전체

2. 이 동네로 이사오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 값이나 전세금이 경제형편에 맞기 때문에

□2) 교통이 편리해서

□3)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4) 직장이 가까워서

□5) 주거환경이 좋아서

□6) 특별한 이유는 없다

□7)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언제 이 동네로 이사오셨습니까? 19 년

4. 살고 계시는 동네의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물리적 주거환경 1 2 3 4 5

2) 주거지로서 이미지 1 2 3 4 5

3) 이웃과의 관계 1 2 3 4 5

18 6



5. 2-3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5-1로) □2) 없다 ( 문5-2로)

5-1.【문5에서 1)로 응답한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더 넓고, 시설이 나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2) 주거환경이 나빠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3) 좀더 높은 계층의 주거지에 거주하기 위해

□4)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위해 □5) 기타 _________

5-2.【문5에서 2)로 응답한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 주택규모나 시설에 만족하므로

□2) 주거환경, 근린시설 등에 만족하므로

□3) 이웃간의 관계가 좋고 정이 들어서

□4) 직장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5)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6) 재산증식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7) 기타 _________________

6. 이 동네 명칭의 유래나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모른다

7. 이 동네의 계층상의 특성은 어떤 편입니까?

□1) 빈민층 주거지 □2) 서민 주거지

□3) 중산층 주거지 □4) 고소득층 주거지

□5) 다양한 소득계층 혼합 주거지

8. 이 동네 주민의 연령상의 특징은 어떤 편입니까?

□1)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많다 □2)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많다

□3)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이 많다 □4) 노인층이 많다

□5) 1인 가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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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네시설 현황과 만족도

9.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네의 기반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도로, 소방도로 1 2 3 4 5

2) 공원, 놀이터 1 2 3 4 5

3) 주민공동활동공간 1 2 3 4 5

4) 상하수도 시설 1 2 3 4 5

5) 주차공간 1 2 3 4 5

6) 체육시설 1 2 3 4 5

7) 상업시설 1 2 3 4 5

8) 파출소, 경찰서 1 2 3 4 5

9) 문화시설 1 2 3 4 5

10. 선생님께서 주민들의 공동활동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무슨 시설

인지 적어 주십시오

11. 선생님은주민들의공동활동공간이나시설을얼마나자주 이용하고있습니까?

□1) 거의 매일 이용한다 □2) 일주일에 2-3번 정도

□3) 일주일에 1-2번 정도 □4) 보름에 1번 정도

□5) 한 달에 1번 정도 □6)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2. 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골목길 □2) 노인정, 노인회관 □3) 시장

□4) 놀이터 □5) 식당이나 술집 □6) 종교시설

□7) 문화센터 □8)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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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네의 주거환경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

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순 서 순 서

1) 도로확장 및 정비 4) 장마시 침수, 산사태

2) 하수도정비 5) 대기오염문제 해소

3) 낡은 주택의 개축 6) 기타

14. 동네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공동작업장 2) 시립어린이집, 시립유치원 3) 방과후 공부방

4) 노인복지센터 5) 체육시설 6) 보건소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터 9) 소공원

10) 문화센터 11) 복지회관 12) 기타 ____

15. 동네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하신 경험, 또는 앞으로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확장, 동사무소 증축, 시영어린이집의 개설시 의견 제시 등)

1)과거의 경험여부 □1) 있다 □2) 없다

2)앞으로 참여여부 □1) 적극참여 □2) 참여 □3) 참여하지않음 □4) 모르겠다

16. 가구주의 직장위치는 어디입니까?

□1) 집 □2) 같은 동 □3) 같은 구의 다른 동

□4) 다른 구 □5) 다른 도시

17.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일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집 □2) 같은 동 □3) 같은 구의 다른 동

□4) 다른 구 □5) 다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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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사무직 □2) 교사 □3) 배달(신문, 야쿠르트)

□4) 학습지도(피아노, 한글, 수학) □5) 판매(수퍼마켓 판매점원)

□6) 파출부 □7)가내공업 □8) 자영업 □9) 기타______

Ⅲ. 동네의 사회경제적 상황

19. 선생님의 생활은 거주하시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1) 낮에는 타지역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온다

□2) 생활기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 곳에 체류한다

□3) 주중에는 타지역에 있다가 주말에만 이 곳에서 생활한다

□4) 가끔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한다

20. 선생님이 이웃을 알게 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순위 2순위 3순위

1) 자녀의 학교모임을 통해 2) 자녀의 동네친구를 통해

3) 반상회를 통해 4) 종교활동을 통해

5) 취미나 친목활동모임을 통해 6) 부녀회를 통해

7) 노인회를 통해 8) 특별한 계기 없이 자연스럽게

9) 이웃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

21.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순위 2순위 3순위

1) 가사돕기 및 음식 나눠먹기 2) 물건 빌려쓰기 3) 아이 돌봐주기

4) 금전거래(빌려주거나 빌려쓰기) 5) 결혼이나 장례시 참석

6) 마을청소 7) 생필품 공동구매 8) 집 봐주기

9) 계모임 10) 취미활동 11) 봉사활동 12) 기타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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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의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 등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동질적이다 □2) 어느 정도 동질적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질적이지 않다

□5)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

23. 선생님은 살고있는 이 동네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1)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2)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

24. 주거환경을 다소 해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예, 재활용품처리시설

등) 동네에 설치된다면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1) 무조건 안 된다 □2) 약간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다른 측면에서 보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4) 기타

Ⅳ.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의견

25. 동네의 주거환경개선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들이 스스로 □2) 지방자치단체 □3) 주민+지방자치단체

□4) 주민+주공 등 공기업 □5) 주민+지역시민단체

□6) 주민+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 □7) 기타_______

26.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이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3)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4)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한다

□5)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6) 민간기업이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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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주민조직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조

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들이 출자한 조합

□2) 주민중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3) 주민중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회

□4) 기타___________________

28.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네 단위의 주거환경정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적어 주십시오.

순 서

1)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보장(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2)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확보(동네사랑방)
3)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
4) 정기적인 주민모임 결성

5) 정부에서 재정지원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 그 동안의 주거환경개선은 노후불량주택의 물리적 개선에만 중점을 두었습니

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어떠한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물리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동네의 역사성을 보존을 고려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

□3) 동네 안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기반을 확충한 재개발이 되어야한다

□4) 주민들의 연대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

□5) 이웃 동네와 공존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6) 기타________________

30. 주거환경정비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주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이 깊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4) 기타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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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실시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담장 및 골목길 가꾸기(벽화그리기 및 꽃심기) 2) 담장 허물기

3) 보도블럭 교체 4)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5) 청소년 유해시설 입지억제 6) 생태공원 가꾸기

7) 공영주차장 만들기 8) 자전거길 만들기

9) 보행자전용도로 만들기 10) 기타 ____________

Ⅴ. 가구의 일반사항

SQ1. 가구원수 1)총가구원수 _ _ 명 2)자녀수 _ _ 명

SQ2 . 성 □1) 남 □2) 여

SQ3 . 연령 1)본인 _ _ 세 2)가구주 _ _ 세 3)맏자녀 _ _ 세 4)막내자녀

SQ4 . 학력 □1) 무학 □2) 국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이상

S Q5 .가구주의
직업

□1) 자영업(상업, 공업, 서비스업 등의 경영자 및 동업자, 개인택시)
□2) 판매/ 서비스직(상가점원, 세일즈맨)
□3) 기능직(운전사, 선반·목공 등의 숙련공)
□4) 일반작업직(건축,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5) 사무/ 기술직(일반회사 과장이하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이상, 교감, 교장)
□7) 전문/ 자유직(대학교수, 연구원,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8) 무직
□9) 기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SQ6 . 월소득
1) 가구주 _ _ _ _ _ 만원 2) 가구전체 _ _ _ _ _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

SQ7. 가구구성
□1) 1인 가구 □2) 부부 □3) 부부+자녀
□4) 부모+부부+자녀 □5) 부부+자녀+기타 □6) 비혈연(친구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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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부표 1> 가구의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안양시 안양시 성남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자가 48.0 43.7 43.8 44.5 41.5 33.5 45.3 31.3 30.7
전세 33.0 38.9 37.4 37.8 43.6 47.7 37.1 48.9 52.6

보증부월세 16.5 13.7 13.6 15.6 12.2 16.6 13.4 15.4 15.0
무보증월세 0.5 0.7 0.6 0.5 0.6 0.6 2.5 1.5 0.8

월세 0.7 1.0 1.3 0.6 0.9 0.7 0.7 1.1 0.4
무상 1.3 1.9 3.4 1.0 1.3 0.9 1.0 1.6 0.5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부표 2> 주택유형별 분포
(단위 : %)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단독 32.6 49.0 51.0 45.2 56.8 74.4 49.0 80.5 96.2
아파트 45.1 23.4 27.4 31.6 26.7 13.7 39.5 9.7 0.9
연립 12.4 15.2 14.0 9.5 10.1 5.7 3.2 2.9 0.5

다세대 5.7 6.9 4.1 9.0 1.3 0.8 5.9 3.5 1.6
비거주용건물 4.0 5.2 3.4 4.4 4.9 5.1 2.0 2.6 0.9

기타 0.1 0.3 0.1 0.2 0.3 0.2 0.3 0.7 0.0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부표 3> 건축경과년수별 주택분포

(단위 : %)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년미만 45.2 22.3 50.0 42.9 18.0 21.5 73.6 39.0 26.4

6- 15년 40.5 55.7 37.3 47.8 65.4 65.3 20.8 46.5 56.0

16- 25년 12.0 17.6 10.4 6.5 9.8 9.8 4.4 11.7 15.6

26-3 5년 1.4 3.0 1.8 1.1 2.2 1.9 0.7 1.5 1.7

36-4 5년 0.4 0.8 0.4 1.2 4.1 1.3 0.2 0.6 0.3

4 6년이상 0.3 0.4 0.1 0.4 0.6 0.3 0.3 0.6 0.0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부표 4> 주택규모 및 대지규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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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평, 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연건평(주택) 23.4 25.2 27.6 24.5 27.9 34.7 28.3 30.8 34.2

대지면적(주택) 49.0 47.4 44.2 47.8 42.3 40.9 35.7 31.0 23.2

사용방수(가구) 3.2 2.9 3.0 3.1 3.0 2.9 3.3 2.9 2.9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부표 5> 지목별 토지현황
(단위 :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원 체육용지 기타

안양시 19.1% 3.0% 1.8% 8.2% 1.3% 0.2% 66.4%

만안구 13.7% 1.7% 1.0% 5.5% 0.2% 0.0% 77.9%

박달동 8.0%1) 3.4% 0.2% 3.6% 0.0% 0.0% 84.8%

부천시 28.0% 5.6% 2.4% 6.4% 1.5% 0.2% 55.9%

소사구 30.6% 4.2% 2.7% 10.1% 0.5% 0.2% 51.7%

소사본동 36.2% 7.2% 4.2% 12.3% 1.3% 0.0% 38.8%

성남시 12.4% 0.9% 1.2% 7.9% 2.5% 0.7% 74.4%

수정구 9.5% 0.2% 1.0% 6.2% 0.7% 0.0% 82.4%

산성동 43.2% 0.0% 11.2% 16.3% 12.0% 0.0% 17.3%

자료 : 각 시 통계연보(99)
주 : 박달동의대지면적비율이낮은것은임야가많기때문이다. 박달동의과세용토지면적중주거

용도 토지면적 비율은 66.3%로 주거기능이 우세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부표 6> 1인당 대지면적, 공원면적, 학교용지면적

(단위:㎡)
1인당대지면적 1인당공원면적 1인당학교용지면적

안양시 19.0 1.3 1.8

만안구 19.8 0.3 1.5

박달동 16.1 0.1 0.3

부천시 19.2 3.8 1.6

소사구 19.2 1.3 1.7

소사본동 18.6 3.6 2.1

성남시 19.0 1.0 1.8

수정구 16.8 0.3 1.7

산성동 12.9 0.7 3.3

자료 : 각 시 통계연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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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도시공원현황

도시계획구역면적

(㎢ )

공원면적

(천㎡ )

공원면적률

(%)

1인당 공원면적

(㎡ )

안양시 58.5 5411 0.009 9

만안구 36.6 2735 0.007 11

박달동 7.83 285 0.004 7

자료 : 안양시 도시과 자료

주 : 도시공원만 포함되고 아파트내 공원이나 자연공원은 제외되어 있다.

부록2 19 7


